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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를 펴내며

최근의 국제경쟁 심화와 시장자유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촉발하였습니다. 

민간기업도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주화, 사내하청, 임시직, 

파트타임, 이주노동력 도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소한의 핵심업무만 사내에 유지하고 아웃소싱과 오프쇼링 등을 통해 나머

지 업무를 모두 열악한 영세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노동법 의무 회피,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외주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사내의 정규직 노동자에

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끊임없는 양보교섭 요구, 고용조건

이 열악한 노동자와의 강제비교는 합의된 기준과 미래의 정규직 노동력에 대한 위협

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끊임없이 분절되고 파편화되며, 노동자 간 

연대와 단결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기업별 관

점을 넘어 사회적 관점을 강조하는 유럽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각국의 규제환경 차이

를 이용해 보다 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끊임없이 이전하는 현상이 유럽에도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노동시장의 주변

부 노동자를 조직함으로써 저임금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서는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이 일자리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전체 생

산네트워크를 총망라해 노동자를 조직함으로써 분절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려는 노동

조합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노동조합의 시도는 다국적기

업과 재벌기업의 노동자 분열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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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 번역서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통합

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지침서의 번역을 기꺼이 허락

해 주신 Jan Drahokoupil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ETUI(유럽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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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Jan Drahokoupil1)

아웃소싱, 즉 사내에서 이루어지던 기업 활동을 공급망의 하청업체로 이전하는 현상

이 이제는 보편화되었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점차 이러한 전

략적 선택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생산네트워크가 점점 더 파

편화되었다. 공공부문 조직에서도 아웃소싱이 추진돼 왔다.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에 대한 유연성 비용 전가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은 아웃소싱 동기 중 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아웃소싱은 기업 내에서는 노동자 대표제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데 이

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노동시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웃소싱 결정이 이러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경계

(company boundary) 내부의 모든 변화는 가치사슬(value chain) 내의 고용, 노동조

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책자에 기고된 논문들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유럽의 아웃소싱의 역학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 내 노동조건과 

고용관계에 대한 아웃소싱의 영향이라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

한 이 책자는 아웃소싱 결정과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과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력에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들을 수록하고 있다.

‘자체 생산보다 외부구매’(buy rather than make)라는 결정은 여러 가지 동기에 의

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기업은 지나친 위험부담이나 높은 

비용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영역의 상호작용까지도 시장과 지형을 초월해 조율

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컨설턴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업에게 ‘핵심역량’
에만 집중하고 다른 활동은 아웃소싱하라는 자문을 제공해 왔다(예, Domberger 

1998). 세계화와 ‘단일유럽시장’의 형성으로 기업은 최적분야를 특화시켜 더 많은 이

윤을 올릴 수 있었다(예, Meyer 2006). 임원들에 대한 스톡옵션보상 등 금융화

1)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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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ization) 현상에 따라 경영진은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라는 압

력을 받아왔다(예, Milberg & Winkler 2013).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논의된 대로 자

유화와 민영화는 전기통신업체 등 과거에 보호를 받던 분야의 가격경쟁과 구조조정을 

촉발하였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아웃소싱은 고도의 전문화 모색, 외부 전문성과 기타 전략적 차

별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질적 향상과 운용비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다. 제2장에서 논

의된 대로 이러한 이점은 기업의 전략적 우위에 극히 중요한 전략적 유연성과 지식통

제력 상실이라는 위험성을 고려해 평가되어야 한다. 아웃소싱에 의해 추가적인 조정비

용과 모니터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용은 설계단계에서는 예측

되지 못하다가 이행단계에 이르러서야 명백해진다. 여기에는 최적이 아닌

(sub-optimal) 인적자원 활용으로 인한 비용, 하청업체 모니터링과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아웃소싱과 기업경계

아웃소싱은 기업경계(company boundary)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본질과 영

향에 대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먼저, 기업이 제한된 활동에만 역점을 두고 생산

이나 유통 등의 활동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아웃소싱은 가치사슬의 수직적 분

리(vertical disintegration)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자에 실린 논문들은 주로 핵

심사업 분야의 가치창출 활동의 아웃소싱(소위 전략적 아웃소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IT와 고객서비스 등 사업지원과정의 분리(unbundling)도 포함된다. 또한 노

동시장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파견노동자)나 자영업자에 의존해 핵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두 번째 구분은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의 구분이다(<표 1> 참조). 아웃소싱은 동일국가

(동일 생산기지도 포함) 또는 해외의 공급망 하청업체에 사내(in-house) 업무를 외주

화하는 것(‘생산 또는 구매’의 결정)을 뜻한다. 오프쇼링은 비용이 적게 드는 외국으로 

사업이전(relocation)을 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에 있는 공급망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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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오프쇼링에 해당한다.  

오프쇼링은 일자리의 직접적 해외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의 관심

은 오프쇼링에 집중되었다. 오프쇼링 또는 국제적 아웃소싱이 고용, 불평등,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국제적 오프쇼링 거래가 고숙련노

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기대에 부합되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불평등 확대 효과가 발견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에도 오프쇼링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전반적인 노동수요에 대

한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최근 일부 논문에서도 특히 서비스직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국제적 아웃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서비스부문2)

에서 다소 긍정적이지만 명확한 유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Olsen 2006).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은 모두 기존 노동자의 대표성 구조와 단체교섭 제도의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웃소싱이 기업차원의 고용관계제도 외부로 노동자를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오프쇼

링은 국가의 규제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한 단계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의 자회사에 대한 오프쇼링의 경우 유럽직장평의회와 초국적 기업협약 같은 초국

적 고용관계제도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가 적절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노동

자 수입을 통해 동시적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이 노사

관계에 미치는 효과와 노동시장 규제의 적용가능성이 모호해진다(제3, 7, 9, 10장 참

조). 제7장과 제10장에서 논의된 대로 초국적 노동시장 파견업체로의 하청은 유입국

(host country) 고용관계 규제를 거부하고 상이한 규제환경의 차익을 얻기 위한 재정

거래(arbitrage)로 이용되었다(사회적 덤핑에 대해서는 Bernaciak 2015 참조). 이러한 

관행의 적절성은 자국 노사관계 구조에 이주노동자를 통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지에 달려 있다(제3, 9장 참조). 

2)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Winkler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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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ko(2005)와 Olsen(2006)에서 조정

아웃소싱과 오프쇼링 연구에서 이것이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 Weil(2014)은 특히 미국의 ‘선도기업’(lead firm)이 노동력 관

리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 프랜차이징, 공급망 관리

를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세계 전역의 증거에 기초해 유사한 결론에 도달

한 Kalleberg 2013, Warhurst 외 2012 등도 참조). 유럽에서는 노동조건에 대한 아웃

소싱과 오프쇼링의 부정적 영향이 노동자대표기구의 약화와 양보교섭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예, Doellgast & Greer 2007, Flecker 2009). 사실 이 

저서의 여러 장에서는 기업차원의 고용관계 제도와 (또는) 국가적 노동시장 규제를 회

피하려는 동기에서 아웃소싱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와 행위주체(actor)의 역할을 포함해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충분해 정책입안자와 집행자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기가 어렵다(제1, 2장의 문헌논의도 참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Milberg와 

Winkler(2013: 190~204쪽)의 OECD국가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보호와 관련된 공

공지출은 오프쇼링이 총부가가치 중 노동자보상 지분(노동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증대시킨 반면 고용보호 법제는 오프쇼링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오히려 1991년 

이후의 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또한 더욱 지원적인 노동

시장 제도를 갖춘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라인란트 모델’(Rhineland 

국내 해외(오프쇼링)

국내 생산
국제적 생산
(외국자회사 / 직접투자

외국 / 해외 아웃소싱국내 생산

인소스

아웃소스

아웃소싱

위치선정 결정

오프쇼오 아웃소싱

기업경계
결정

<표 1> 아웃소싱과 오프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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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과 같은 ‘유연안정성 모델’(flexicurity model)의 

국가에서 오프쇼링은 경제적 불안 정도가 낮고 노동지분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 조직률은 지중해 국가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긍정적 효과

가 있었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국가일수록 노동시장 제도 유

연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은 노동과정 편제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조

건과 일자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웃소싱과 노동

과정 통합 간의 구분은 유용하다(<표 2> 참조). 특히 이러한 사실은 IT와 같은 사업서

비스의 아웃소싱이나 통합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s) 설치(기업과정의 아웃

소싱)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3) 제4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송출지역에서 특정업무

를 다른 업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특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업은 일부 활동을 아웃소싱하

는 대신 중앙화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아웃소싱만큼이나 노동과

정과 일자리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소재지로 이전될 수

도 있는 활동이 사내(in-house)에 유지된다. 동시에 기업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과정 

등의 활동을 내부에 통합시키지 않고 아웃소싱하고 이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리도 

노동과정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에 통합서비스센터를 설

치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Gospel and Sako 2010 참조). 그러나 통합서비스

센터 설치 이후에도 일부 업무는 여전히 파편화된 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제

4장 참조).

이 책자의 구성은 아웃소싱의 정도와 역학관계에 대한 개괄로 시작된다. 제2부는 아

웃소싱이 극도로 만연한 일련의 업종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파편화가 노동조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제3부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생산네트워크 내에

서의 노동자 조직화 경험을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은 이 저서에서 논의된 아웃소싱의 

도전과 관련해 이 프로젝트의 최종워크숍에 참여했던 노조활동가들의 논평을 수록하

고 있다.  

3) 이와 동일한 논리 및 유사한 의미로 오프쇼링과 노동과정의 통합/변형을 구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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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apted from Gospel and Sako (2010)에서 조정

아웃소싱의 역학과 본질

제1장에서 Stefan Kirchner는 유럽의 아웃소싱 현황을 개괄하면서 EU회원국과 개별

경제권 국가의 아웃소싱의 정도 차이를 비교한다. 이 분석은 모든 회원국의 특성비교가 

가능한 자료군(data set)인 ‘2013년 유럽기업서베이’(European Company Survey: 

ECS)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르딕국가와 발트국가는 아웃소싱 정도가 높고 

중유럽과 동유럽은 낮은데 이 때문에 유럽에서 주로 후자의 국가가 오프쇼링 대상국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 기술콘텐츠, 산업구성이 통제된 경우에도 국가별 차

이는 존재한다. 사실상 한 국가의 산업별 아웃소싱 정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및 건설 분야는 아웃소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각

국의 제도와 규제에 따라 국가별로 전반적 상황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

떠한 대안적 유연성 관계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국가마다 제도와 규제의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아웃소싱 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아

웃소싱의 도전에 보다 노출된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웃소싱 결정은 기업성과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Luca Giustiniano, Lucia 

Marchegiani, Enzo Peruffo, Luca Pirolo에 의한 제2장의 논문에서는 아웃소싱 결정

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의 하나인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아웃소싱의 영향에 

특히 주목하면서 관련 경영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필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과 

인하우스, 통합안 됨
통합서비스 공급
(인하우스 서비스 / 활동 센터)

아웃소싱된 통합서비스아웃소스됨, 통합안됩

인소스

아웃소스

노동과정 편제

기업경계
결정

<표 2> 아웃소싱과 노동과정의 통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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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등의 조직적 변화가 단기적인 재정적·경제적 성과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경영패러독스(paradox management)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아웃소싱 결정은 주로 장기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적·전략적 이익이라는 동

기에서 추진된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이익도 보다 장기적 기간에 걸쳐서만 평가될 수 

있는 전략적·조직적 문제점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아웃소싱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의 반응은 아웃소싱에 따른 거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조직적 효과와 관련된 거래리스크는 사전에 예측되기 어렵다. 특히 조직변동 

및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된 비용은 예측되기 어려우며,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감춰져 

있다. 아웃소싱에 수반되는 조직적·인적 자원의 리스크는 노동자와 그 대표의 구조

조정 결정 참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효과적인 노동자 참여가 기업경

쟁력 향상의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아웃소싱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분야별 아웃소싱의 역학과 의미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하는 제1부의 마지막 장에서

는 이동자본(mobile capital)이 이동노동자(mobile worker)를 고용하는 ‘이중의 이동

성’(double mobility) 현상이 검토된다. 이 장의 집필자인 Carina Altreiter, Theresa 

Fibich, Jörg Flecker는 ‘이중의 이동성’이 특히 고용관계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업이전(relocation) 위협을 통해 우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노동의 이동은 숙련접근성 문제의 해결을 통해 ‘장소의 위력’을 약화시킴으로

써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열악한 조건과 임금을 기꺼이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형태의 

배치를 통해 ‘고도의 테일러주의적’ 업무관행, 노동시간 연장, 노동자에 대한 통제 확

대, 극도의 수량적 유연성이 가능하다. 제7장에서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중의 이동

성’은 현장 외부의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주는 노동시장 중개업체(파견업체)

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중개업체는 특정 숙소 주선을 통해 외국노

동력의 ‘이동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필자는 이동노동자 조직화의 어려움을 논의하

고, 출구대안을 이행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의 힘을 지적하며, 조직화 기회를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결부시키면서 결론을 맺는다. 제9장과 제10장은 구체적으로 이

주노동자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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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Monique Ramioul과 Geert Van Hootegem은 생산네트워크의 파편화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업이전(relocation)이 송출지역과 이전지역

의 노동과정과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표본에는 고숙련 

지식노동에서 반숙련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과정들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전되고 통합되었다. 여기서는 주문과정, 

고객서비스, 정보통신 기능이 분석되었으나 기능 전체가 이전된 사례는 없었다. 대신 

탈동조화(decoupling)가 가능하도록 작업흐름이 재구성되어야 했으며, 그 이후 다시 

조정을 위한 추가기능이 도입되어야 했다. 사업이전 송출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 사업이전은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송출지역과 이전

지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스트레스 위험을 증가시켰다. 새로운 노동과정은 학습기회 감

소와 함께 직무만족도 저하를 가져왔다.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시장경쟁의 도입과 기존기업의 민영화에 이어 아웃소싱이 실

시되었다. 제5장에서 Virginia Doellgast와 Elisa Pannini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주

요 전기통신회사 콜센터 아웃소싱의 영향을 분석한다. 아웃소싱 결과, 저숙련 노동자

와 아웃소싱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의 급여 및 노동조건이 저하되었다. 이 장에서는 일

자리의 질 저하를 두 가지 관련 추세와 결부시킨다. 첫째, 단체교섭제도가 보다 취약

한 하청업체로 일자리가 이전되었다. 둘째, 벤치마킹과 양보교섭은 기존회사의 급여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아웃소싱은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Anna Mori가 이탈리

아, 영국, 덴마크 지방정부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아웃소싱 결정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추진되지만 그 기저에는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일자리 보호 회피

라는 공통적 이유가 존재한다. 그 결과, 이전된(transferred)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의 

저하를 경험하였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포괄적 고용관계제도(사회적 대화와 단체교

섭)와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는 업무량 증가는 막지 못했어도 노동조

건 저하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EU의 ‘사업이전지침’(EU Business Transfers 

directive, 2001/23/EC)의 이행은 국내제도가 취약하다고 입증된 영국에서 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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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했다. 이 지침은 구조조정 중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건설, 조선, 정육가공 산업에서는 하청업체를 통한 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었다. 이

러한 업종은 하청이주노동자(posted workers) 및 이주노동자에 의존한다는 특징도 갖

고 있다. 제7장에서 Nathan Lillie와 Ines Wagner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의 

경험에 근거해  유입국의 고용규제에 대항하고 규제환경의 차익을 노리기 위해 초국

적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하청이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EU 법률(지침 96/71/EC)에 의해 하청이주노동이 규제되고는 있지만 특히 외국 서

비스 공급업체에 고용된 하청이주노동자의 파업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일련의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각각의 규제는 법률상 

규제차익을 사회보험비용 차액의 착취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Lillie와 Wagner

가 입증한 대로 송출국과 유입국의 법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규제의 집행이 어

려워진다. 따라서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어렵고 근로감독청(labour inspectorates)이 

집행할 수 있는 대안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뿐만 아니

라 하청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EU의 보호규정인 ‘하청이주노동지

침’(Posted Workers Directive)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주변부 노동자 조직화의 교훈

아웃소싱이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

의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를 설치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Virginia Doellgast, Katja Sarmiento-Mirwaldt, Chiara Benassi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의 전기통신 산업에서 얻은 교훈을 제시한다. 이 장은 (임시

직 파견 및 프리랜서 계약노동자 포함) 콜센터 구조조정에 관계된 노동자와 기존회사

의 기술직 및 IT서비스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유지를 위한 노동조합 캠페인

에 중점을 둔다. 성공적 조직화의 배경에는 전 생산네트워크를 망라한 창조적 캠페인

이 있었다. 기존 전기통신회사는 외주제한 협상 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교섭력에 의

존할 수 있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부정적 선전과 노동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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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가적 외주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저항과 조직화전략이 이용되었다. 이를 위해 

주변부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동원과 국내법의 허점을 봉쇄하기 위한 캠페인이 요구

되었다. 궁극적으로 일부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에 비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 주변부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또는 대변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성공여부는 포괄적 노동시장제도(즉, 주변부 노동

자에 대한 동일임금 및 동일노동조건 규제)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전 생산네트워크의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소포 배달(parcel delivery) 분야는 특히 조직화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단체교섭 적

용이 파편화되어 있고 자영업 노동자에 대한 규제회피 관행이 만연되어 있으며 주로 

전통적 조직화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9장

에서 Bettina Haidinger은 유럽의 여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분석하

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저항 사례가 발견되

었다. 성공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장기실업자, 국경이동 출근자를 대상

으로 한 전략개발이 요구되었다. 자영업자들은 단체행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적어도 처

음에는 노조조직화에 확실히 회의적으로 보였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자영업자의 (자체

적) 조직화에 관여할 잠재력은 있었지만 주변부 노동자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노동조

합의 표준적인 의제를 조정해야 했다. 공공캠페인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입증되었다. 

성공적 해결방식으로는 인소싱(insourcing)에 의해 고용관계를 재규제하기 위한 단체

협약(양보의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과 최저기준 등의 공공정책 활용, 자영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건설업이나 청소업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사회보험/노동법 위반에 대한 

하청업자의 책임 확대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라는 주제는 Sonila Danaj와 Markku Sippola의 연구에 의해 더

욱 진전된다. 북유럽과 미국의 광범위한 증거에 입각해 이 장에서는 건설분야 이주노

동자와 파견노동자를 성공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훈을 고찰한다. 이 장에 제시된 

일련의 성공적인 이주노동자 전략은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문화, 관심사, 노동상황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공적인 자국의 일반노동자 조직화전략과 유사하다. 다

음으로 하청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략은 장기이주자에 대한 전략과 유사하다. 그러나 효

과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초국적 이동노동 분야에는 하청이주노동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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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이 필요하다.  

양보교섭의 딜레마를 넘어

경영진은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을 통해 일자리 상실을 위협하면서 단체교섭에서 어

렵지 않게 양보를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고용보호가 취

약하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주변부 노동자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핵심노동자를 보호

한다는 선택을 내렸다. Chiara Benassi은 이 장에서 유연성 완충장치로서 자동차산업

에 만연된 파견노동자(agency worker) 이용과 함께 독일 자동차산업의 주변노동자 

이용 경험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핵심노동자 보

호가 선호된다. 그러나 Benassi는 양보교섭에 의해 기업에 값싼 유연노동이 도입됨으

로써 궁극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게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존재는 합의된 기준과 미래의 정규직 노동력에 대한 위

협이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은 파견노동자를 조직화해서 이들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전

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경험은 ‘공개적 망신전략’(public shaming strategy)

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용적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

한 업종별 교섭, 유럽직장평의회(EWC)와 같은 국제적 대표기구, 국제적 기업협약도 

필요하다. 공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장 경쟁과 관련된 양보의 여지를 제한하는 데 

이러한 초국적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Nadja Doerflinger와 Valeria Pulignano에 의한 마지막 장에서는 양보교섭이라는 주제

가 더욱 진전된다. 여기서는 ‘위기관련 단체교섭’(crisis related collective bargaining)

과 이러한 단체교섭이 벨기에와 독일의 다국적 금속업종 자회사의 개별노동자집단(정

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포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 노동력의 숙련도가 이 결

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저숙련과 중간숙련 노동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양보가능성이 높

았다. 벨기에의 파견노동자는 강력한 업종별 교섭제도의 보호를 받았다(개방조항 없

음). 더욱이 이 연구는 ‘유럽기본협정’(European Framework Agre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노동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권한을 기업차원의 

직장평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 간의 소통을 보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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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교섭을 조율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결어

이 책자의 여러 논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아웃소싱의 결정과 기획 및 이행에 노동

자가 효율적으로 참여해야만 노동자에게 만족스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기

업 입장에서도 성공적 아웃소싱을 위해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노

동자 의사대표기제는 유럽의 ‘단일시장’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덤핑과 관련

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 의사대표기제는 다

방면으로 집단적 선(collective good)이 된다. 그러나 이 책자가 보여주듯이 기업경계

가 변화되고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파편화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노동자 참여제도

가 당연시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효과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의 기반이 적합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치중한 전

략이 제한된 성공만을 거둠에 따라 효과적으로 주변부 노동자를 조직하는 전략이 하

나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자의 각 장에서 얻은 교훈은 주변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혁신적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이 책자에서 논의된 성공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조직화를 국가 및 유

럽 차원의 지원제도와 규제 의존성에 결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산업별 교섭

제도는 사업장 경쟁효과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흔히 경쟁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럽 

차원의 효과적인 노동자참여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특히 파견노

동, 자영노동, 사업이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

표에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법적 기준이 효과적으로 이

행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노동자 의사대표기제가 필요하다. EU차원에서 파견노동과 

사업이전이 규제되고 있지만 이 책자에서 입증된 대로 이러한 규제가 일관성 있게 노

동자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EU지침의 원칙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는 

개별 회원국마다 큰 차이가 있다. 동시에 제6장에서 논의된 대로 EU의 ‘사업이전고용

보호지침’(Transfer of Undertakings Directive)의 이행과 관련된 영국의 경험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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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다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에서 논의된 아웃소싱의 중요한 측면은 이주노동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점이

다. 많은 산업, 특히 건설업에서는 노동시장 중개업체(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거의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유럽 노동시장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리를 효

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집행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책

임(chain liability) 확대 규정은 이러한 규제의 실패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더

욱이 노동시장의 이동이 극심한 산업에서 효과적인 노동자 의사대표기제를 위해서는 

초국적 노동조합 조직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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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누가 아웃소싱을 실시하는가? 
유럽연합(EU) 28개국 기업 비교연구

Stefan Kirchner1)

1. 서론

EU 28개국의 여러 기업에게 아웃소싱은 중요한 사안이다. 유럽의 많은 기업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반향을 불러일으킨 ‘핵심사업 집중’이라는 요구에 응하였다.2) 

이러한 요구는 핵심활동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할 것을 기업에 강요하였다

(Domberger 1998; Kakabadse and Kakabadse 2000).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장 환

경에서 많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시도함에 따라 아웃소싱이 부각되었다. 일부 경영

학자들은 아웃소싱을 ‘생산 혹은 구매’(make-or-buy)라는 결정으로 이해한다

(Williamson 1975. Gospel and Sako 2010도 참조). 즉,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제품

이나 서비스 생산을 내부 역량에 의존하거나 시장에 의지할 수 있다. 아웃소싱의 중요

성 확대는 기업이 점차 내부역량보다는 시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웃소싱은 경영자의 경제적 이유 이

상으로 적절성이 커진다. 점차 많은 연구자들은 아웃소싱이 경제 전체를 구조조정하며 

전통적인 산업 규제와 노동자 대표성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Doellgast and 

Greer 2007; Ramioul and De Bruyn 2008; Flecker 2009; Batt and Nohara 

2009; Doellgast et al. 2009). 아웃소싱이 고용조건과 일자리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연구자도 있다(Warhurst et al. 2012). 흔히 기업은 소위 

1)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박사후기과정 연구원

2) Jan Drahokoupil와 Jörg Flecker의 논평과 비평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또한 조기에 ECS2013 자료군
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서베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해준 Eurofound에도 감사드린다. 
ETUI, 특히 Jan Drahokoupil의 지원에도 사의를 표하며, Mike Geppert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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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드’(low road)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비용 절감 방안으로 아웃소싱을 

이용한 다운사이징에 의존한다(Kalleberg 2011). 따라서 이 두 측면은 직접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양보

교섭이 강요됨에 따라 아웃소싱이 일자리의 질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Doellgast and Greer 2007; Flecker 2009). 이처럼 아웃소싱의 확대는 노동자 대표

와 노동조합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 차원의 정량적인 국제비교연구가 

부족하다. 소수의 기존연구는 콜센터 아웃소싱(Batt and Nohara 2009; Doellgast, 

Batt and Sørensen 2009), 인적자원 관리기능의 아웃소싱(Mol et al. 2014), 다양한 

기능의 국제적 아웃소싱(Alajääskö 2009) 등 특정 형태의 아웃소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는 EU 28개 전체 회원국이 아닌 일부 국가만을 다루고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EU 28개국에서 누가 

아웃소싱을 실시하는가?’라는 핵심적 질문을 중심으로 EU 28개국 기업의 아웃소싱을 

개괄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a)EU 28개국 간의 차이 (b)산업별 차이 (c)이 두 가지 차이 간의 관계 (d)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의 국가별 차이 등 아웃소싱의 4가지 측면을 중점

적으로 다룬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경험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군과 변수를 

소개한다. 이어 아웃소싱의 4가지 측면에 따라 필자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한 후, 

이 결과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내린다. 

2. 경험적 분석의 기초

2.1 2013 유럽기업서베이(ECS) 데이터군(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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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석에서 이용되는 기초자료는 2013년 유럽기업서베이(European Company 

Survey: ECS)이다. ECS는 ‘생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의뢰로

(Eurofound 2013, 2015) ‘갤럽 유럽’에 의해 실시되었다(Gallup 2013).3) EU 28개 

전체 회원국에서 실시된 ECS에는 국가별로 10인 이상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자를 대

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전화서베이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표본크기는 국가규모에 

따라 몬테니그로 300개, 영국 1,650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베이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갤럽(2013)은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

에는 정성적·정량적 사전테스트, 광범위한 질적 검토, 국가 간 서베이 표준화를 위한 

세심한 번역이 포함되었다. 있을 수 있는 층화표본추출(sample stratification)의 영향

을 수정하기 위해 추가로 산정가중치가 이용되었다. 관리자 면접응답률은 몬테니그로 

71%에서 오스트리아 18%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평균응답률은 35%로 비교적 높

아 전반적으로 충분한 경험적 분석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장의 분석은 EU 28개국의 모든 민간부문 사례, 즉 24,251개 사업체에 기초하고 

있다.4) 포괄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CS에 조사된 사업체에 대해 추후 ‘기
업’(company)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2.2 아웃소싱 측정

유럽기업서베이(ECS)에는 생산과 서비스의 아웃소싱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면

접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 사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본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신의 사업체나 

당신이 소속된 기업의 소유가 아닌 제3자에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까?

[‘아웃소싱’은 ... 기업의 기능이나 과정을 제3의 독립적 조직에 하청을 주는 것을 뜻함]’

3) Eurofound 웹사이트 http://eurofound.europa.eu/surveys/ecs /2013/european-company-survey- 
2013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4) 이 2,829개 사업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중치를 이용할 수 없어 추후분석에서는 공공부문기업이 제
외됨. 이 사례들에 대한 추가분석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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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활동 중 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었다. 이 장의 분석에 필요한 아

웃소싱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다. 

ECS의 아웃소싱 변수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 갤럽이 제공한 ECS 2013 품

질보고서에는 특정변수와 관련된 품질보증실무(quality assurance practice)가 광범위

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된 변수에 문제나 제약은 없었다. 또한 

아웃소싱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에 불과하였다. 약 1.5%의 

응답자는 답변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었다. 

3. EU 28개국의 기업별 아웃소싱 분석

다음 절에서는 EU 28개국의 아웃소싱에 대한 경험적 조사결과가 논의된다. 

Eurofound(Eurofound 2013, 2015)에 의한 최초의 ECS 2013 보고서에 부합되게 필

자의 분석에서도 27%의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EU 28개국에서 약 1/4의 기업이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아웃소싱을 네 가지 단계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국가별 아웃소싱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산업별 아웃소싱의 차이를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에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업종의 아웃소싱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전면적 아웃소싱 간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차이의 배경을 검토

할 것이다.  

3.1 EU 28개국 간의 차이

기존의 경험연구에는 국가별 아웃소싱 정도가 크게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국제비교연구는 각국의 상황이 아웃소싱에 중요하다는 사

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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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lecker(2009:261 pp.)는 각국의 사례연구에서 명확한 국가별 차이를 발

견하였는데 각국의 기업은 자국제도의 기회와 한계를 고려해 상이한 형태의 유연성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단일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도 아웃소싱과 

국가상황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페인은 

Lallement 2011 참조; 영국은 Kelly 2013 참조).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여기서 

경험적 연구결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한 국가에 대한 규제완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Doellgast and Greer 2007; Crouch et al. 2009; Holst 2014). 아웃소싱은 경제변

화의 한 요인으로, 전통적 조정(coordination) 모델과 달리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규제가 심한 독일 경제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국의 콜센터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Doellgast, Batt and Sørensen 2009; Batt 

and Nohara 2009)도 각국의 아웃소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상이한 제도(우리 사례에서는 노사관계제도뿐만 아니라 임금분

포 등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콜센터 아웃소싱이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한 국가의 연구를 통해 콜센터 아웃소싱이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콜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웃소싱에 의한 구조조정이 전통적인 노동자 대표성

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부기업에서 콜센터에 대한 하청은 공식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더욱이 콜센터 연구(Doellgast, Batt and 

Sørensen 2009)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국의 기업들은 특정국가의 규제적 허점을 이용해 국가의 제도적 제약을 회피하고 있

다. 이처럼 콜센터 연구는 특정 국가의 아웃소싱 유형에 대한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 

준다.

Mol 등(2014)의 인적자원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유럽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소위 크라넷 자료군(Cranet dataset)을 이용해 

Mol 등은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인적자원관리 아웃소싱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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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관리 아웃소싱에 따라 국가유형이 구분된다. 그러나 이 연

구자들은 국가별 차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러

한 경험연구에서 상당한 국가별 다양성은 발견되지만 그 이유는 설명되지 못했다.   

유로스타트(Eurostat)는 유럽 13개국 기업의 국제적 아웃소싱 행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경험연구를 실시하였다(Alajääskö 2009). 입수가능한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평균 15%가 국제적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분석을 뒷받

침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적 아웃소싱

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기업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기업으로, 약 30% 이상을 차지한

다. 노르딕 2개국은 20% 이상인 반면 독일은 평균값 이하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존 경험연구는 국가의 제도적 체제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

고 있다. 그러나 경험연구 결과에서는 혼재된 양상이 발견된다. 필자의 경험연구 결과

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에서는 국가별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아웃소싱했던 기업의 비율이 제시

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도 EU 28개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는데 핀란드 기업은 53%인 데 비해 크로아티아는 15%에 불과해 근 약 40% 포인트

의 큰 격차를 보인다. 

국가별 아웃소싱 분류의 이면에는 어떠한 논리가 존재하는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

크 등 노르딕 3개국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국가도 40% 이상을 기록하며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중유럽·남유럽의 일부 국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프랑

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27%로 평균치보다 높지만 30%에는 미치지 못하

는 반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는 30%를 상회한다. 이와 대조적으

로 이탈리아와 독일은 모두 27% 이하로 평균치보다 낮다. 



누가 아웃소싱을 실시하는가?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31

그림 주: ECS 2013 자체 산정, 사업체에 의한 가중치 부과;  

N: 23,326; chi2 P = 0.0000; 비율의 오름차 순에 따른 국가; 공공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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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 28개국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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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아일랜드와 영국은 평균치를 훨씬 밑돈다. 각각 16%와 23%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두 국가의 자유주의적인 제도적 틀이 아웃소싱

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의외이다(Kelly 2013 참조). 중

동부 유럽국가 역시 비슷하게 평균치를 밑돌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모두 하위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이 분석에 따르면 기업규모, 산업, 종업원 숙련도가 통제된 경우에도 특

정국가의 제도적 체계가 아웃소싱의 보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5) 

3.2 산업별 차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아웃소싱 활동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과거 몇 십 년 동

안 아웃소싱은 제조업과 IT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Kakabadse and Kakabadse 

2000). 기존의 산업별 사례연구조사에 따르면 다른 여러 경제부문에도 아웃소싱이 일

반화되기 시작하였다(Flecker 2009). 따라서 아웃소싱은 더 이상 제조업과 IT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아웃소싱은 모든 경제부문에 만연되어 있다.

제조업, 자동차 부문이나 전기통신산업 등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중요한 아웃소싱 연

구가 실시되었다(Kinkel and Lay 2003; Kinkel and Maloca 2009; Mol et al. 2005; 

Doellgast and Greer 2007; Doellgast, Batt and Sørensen 2009; Batt and 

Nohara 2009; Holst 2014). 이러한 연구에서는 특히 콜센터 아웃소싱에 대한 다채롭

고 광범위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여러 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포괄적 연구가 부족하다. 

<그림 2>에 제시된 아웃소싱의 업종별 분류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아웃

소싱 비율은 18%에서 38%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 산업 평균은 27%

이다.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에어컨 공급, 건설 등 3개 산업만 평균치를 2% 포

5)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 등 추가적인 회귀모형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기업규모, 산업, 종업
원 숙련도가 고려되더라도 국가별 차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웃
소싱의 국가 간 차이가 단순히 이러한 변수들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별 차이는 다른 차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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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이상 웃돈다. 대조적으로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사업, 예술·연

예·오락업종 등 3개 산업은 약 18~19%로 최저치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업 및 

건설업종의 기업은 서비스업종의 기업보다 아웃소싱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특정 산업 내 다섯 기업 중 한 기업은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어 아웃소싱이 여러 다양한 산업에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U-28

F: 건설

D: 전기, 가스, 중기, 공기 ...

C: 제조

B: 광산·채석

E: 수도공급, 하수도 ...

J: 정보 통신

M: 전문 과학기술...

L: 부동산 사업

S: 기타 서비스업

G: 도소매업, 수리 ...

K: 금융 보험업

H: 운송·창고

Q: 건강·사회사업

R: 예술·연예·오락

I: 숙박·요식업

재화·서비스 생산을 아웃소싱한 기업

Ø

공
업
·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그럼 2> 산업과 EU 28개국의 재화/서비스 생산의 아웃소싱

그림 주: ECS 2013, 자체 산정, 사업체에 의한 가중치 부가; 

N: 23,326; chi2 P = 0.0000; 공공서비스 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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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완분석: 공공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산업별 차이

<그림 2>에 개괄된 이전의 분석에서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사례가 제외되었다. ECS 

2013 자료군으로 공공서비스부문 사례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 자료군에는 공공서

비스부문 사례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분포를 정

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중요하다. 이러한 가중치의 한계 때문에 공공서비스 

사례는 보완적인 산업비교 분석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모든 다른 분석은 공공

부문 사례를 제외한 기업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ECS의 2,829개 공공서비스산업 표본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해 차선책이 이용되었다

(NACE codes O, P, Q).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신뢰성 있는 기업차원의 표본가중치는 이

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분석적 가중치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종업원 수에 기초한 대안적 

가중치를 통해 기업차원의 표준가중치를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중치요인이 반영된 

결과는 특정범주에 속하는 기업의 모든 종사자 비율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하자. 즉, 

기본적인 기업분포와 아웃소싱의 영향을 받는 종업원 수에 대한 근사치만을 보여준다. 

대안으로 제시된 <그림 3>에는 공공서비스 3개 산업의 값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성 

문제 때문에 이 3개 산업의 아웃소싱활동은 이 산업종사자 비율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의 값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자. 후자에서 여러 소기업으로 구성

된 산업은 평균적인 종업원 수가 많은 여러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에 비해 평균적인 

종업원 수가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규모는 아웃소싱에 제한된 영향

만을 미치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극히 작다. 따라서 사업체에 의한 가중치는 종업원에 

의한 가중치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 공공서비스 3개 산업은 다

른 업종과 비슷하다. 

<그림 3>의 보완분석에 따르면 ‘공공행정과 국방’산업은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서비

스업종에 속한다. 아웃소싱 비율이 전종업원의 31%로, 정보통신업종의 바로 다음을 

차지한다. 나머지 2개 공공서비스업종 산업은 평균치를 훨씬 밑돈다. 사실 <그림 3>에

서 ‘교육’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은 불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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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8

F: 건설

D: 전기, 가스·증기, 공기 ...

C: 제조

B: 광업·채석

E: 수도공급, 하수도, 폐기물...

J: 정보 통신

O: 공공행정·방위...*

L: 부동산 사업

M: 전문과학 기술

G: 도소매업·수리...

S: 기타 서비스업

R: 예술·연예·오락

H: 운송·창고

K: 금융 보험업

N: 관리·지원서비스...*

Q: 건강·사회사업

I: 숙박·요식업

P: 교육*

재화·서비스생산을 
아웃소싱한 기업의 종사자

Ø

공
기
업
·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그림 3> 공공서비스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안적 설명(EU28개국에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아웃소싱한 사업체 종사자) (산업별)

그림 주: ECS 2013, 자체 산정, 사업체 종사자 수에 의한 가중치 부여; N: 25,834; chi2 P = 0.0000; 

* 이그림에 포함된 공공서비스 사례, 흑색 막대 강조됨

3.4 국가별 차이와 산업별 차이 간의 관계

앞의 두 절에서는 국가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정국가의 아웃소싱 정도가 높다고 이 국가 내 특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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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정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업종별 차이는 국가 모형과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 Bechter 등(2012)은 노사관계

가 업종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반적 유

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모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모형과 업종의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주

장은 기업 차원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업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다른 연

구와도 부합된다(Crouch, Schröder and Voelzkow 2009; Lane 2008; Haidinger 

et al. 2014). 이처럼 산업별 아웃소싱의 차이는 국가별 차이만큼 중요할 수 있다.  

<그림 4>는 국가 차원의 아웃소싱과 산업 차원의 아웃소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유형을 밝혀내기 위해 필자는 공업과 건설업의 기업을 공업·건설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시켰다(Eurofound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 2015: 3). 이와 유사

하게 서비스산업의 모든 기업을 서비스업이라는 또 하나의 범주로 통합시켰다. 각 국

가와 각 업종의 범주에 대해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는 한 국가 내에서 이 두 업종의 아웃소싱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보

여준다.  

<그림 4>를 보면 국가별로 한 업종별 범주의 아웃소싱 비율이 다른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선을 따라 28개국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공업·건설업의 아웃소싱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서비스업에서도 높을 것이다. 공

업·건설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약 1.3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평균적으로 이 업종들 

간에는 약 9%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 내의 업종별 아웃소싱 정도는 서로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산업별로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직선을 보

이는 경향이 있어 역시 국가상황이 자국기업의 아웃소싱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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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부
문

공업·건설업 부문

<그림 4> EU 28개국의 업종별 아웃소싱 실시 기업 비율

그림 주: 필자 자신의 기술; N: 28개국; 회귀결과 R2 value = 0.73; regression coeffi cient: 0.616, 

constant: 0.046; p > |t|: 0.000.

<국가 약칭>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Z: 체코; DK: 덴마크; DE: 독일; EE: 에스토니아; IE: 아일랜드; EL: 그리

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HR: 크로아티아; IT: 이탈리아; CY: 키프러스; LV: 라트비아; LT: 리투아니

아; LU: 룩셈부르크; HU: 헝가리; MT: 몰타; NL: 네덜란드; AT: 오스트리아;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FI: 핀란드; SE: 스웨덴; UK: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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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의 국가별 차이

국가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일랜드와 영국의 기업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ECS 자료군의 부가정보를 이용해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부가

정보는 생산활동이 사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진술을 가리킨

다.6) 이 정보를 아웃소싱 자료와 결부시켜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을 구

분할 수 있다(<표1> 참조; Eurofound 2015와 유사한 방식). 

사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이 아웃소싱되는 경우에는 부분적 아웃

소싱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웃소싱된 생산활동이 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면적 아웃소싱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EU 28개국 기업의 약 

20%가 부분적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약 7%의 기업은 전면적 아웃소싱을 실

시하고 있다(<표 1> 참조).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은 중요한 기업 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모든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

은 행정이나 관리, 제품디자인이나 개발, 마케팅/판매나 소매활동 같은 비생산업무나 

기타 기능도 수행한다. 기업이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전면적 아

웃소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장 생산 활동

예 아니오

생산 아웃소싱

예 부분적 아웃소싱
(20%)

전면적 아웃소싱
(7%)

아니오 아웃소싱 하지 않고 생산
(40%)

생산도 아웃소싱도 하지않음
(34%)

표 주: 자체 분석; 비율은 EU 28개국의 기업 퍼센트의 비율, 가중치 고려됨, 
N: 23,240; 전체는 100%,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표 1> 아웃소싱의 정도-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의 구분

6) 응답자에게 ‘다음 중 이 사업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활동을 지적하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사업체 내의 
활동을 지적하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 범주 중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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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8 (27%)

아일랜드(16%)

영국(23%)

네덜란드(34%)

슬로베니아(25%)

덴마크(34%)

오스트리아(30%)

리투아니아(43%)

포르쿠칼(41%)

헝가리(24%)

슬로바키아(22%)

독일(22%)

폴란드(22%)

벨기에(34%)

스페인(30%)

몰타(29%)

루마니아(28%)

프랑스(28%)

에스토니아(44%)

핀란드(53%)

그리스(27%)

크로아티아(15%)

키프러스(30%)

스웨덴(36%)

룩셈부르크(36%)

체코(22%)

이탈리아(25%)

불가리아(21%)

라트비아(49%)

전면적 아웃소싱 부분적 아웃소싱

Ø

EU
28
개
국

<그림 5> 아웃소싱의 정도: 전면적 아웃소싱 대(對) 
부분적 아웃소싱(아웃소싱 기업에만 국한)

그림 주 : ECS 2013, 자체 산정, 사업체에 의한 가중치; N: 7,354; chi2 P = 0.0000; 재화와 서비스의 아웃

소싱을 실시한다고 보고한 사례만 포함; 국가는 비율의 오름차순; 공공서비스 사례 제외; […%] 비

교를 위해 앞의 <그림 1> 네모 빈칸에 제시된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기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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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의 이러한 구분이 국가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가? <그림 5>는 아웃소싱 실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차이를 보여준다. 이 연

구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영국이 최상위를 차지해 앞에서 제시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결과는 이 두 국가의 기업이 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실

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이 두 국가의 기업은 전반적인 아웃소싱 빈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기업은 대개 전면적 아웃소싱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아웃소싱 정도가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면서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

산의 일부가 아웃소싱되는지 혹은 생산의 전 과정이 기업 외부로 이전되는지 여부는 

종업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아일랜드와 영국이 다른 EU 28개 전 회

원국과 달리 보다 철저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논의 및 결론

이 장에서 필자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아웃소싱에 중점을 두면서 ‘EU 28개 회원

국에서 누가 아웃소싱을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장에서는 ‘2013년 

유럽기업서베이(ECS)’의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해 EU 28개국의 기업이 어느 정도 아

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EU 28개국 내 모든 기업의 약 27%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외부 공급업체에 이

전하는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EU 28개국의 약 1/3이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웃소싱의 일반적 추세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네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가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국가의 상황이 아웃소싱의 정도에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약 53%의 기업이 아웃소싱을 실시

함으로써 EU 28개국 중 최상위를 차지한 반면 크로아티아는 약 15%로 최하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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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있어 아웃소싱을 가장 적게 실시하는 기업을 가진 국가와 가장 많이 실시하는 기

업을 가진 국가 간에 약 40%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관된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 신흥 EU회원국과 기존 

EU회원국 간에는 뚜렷한 특징 없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웃소싱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가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Mol 외

(201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은 국가마다 각국의 고유한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분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 기본 유형을 식별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노르딕국가와 발틱국가는 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아일랜드와 영국 및 동유럽 국가

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남유럽과 중유럽 국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중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롭게도 다른 경험적 연구에서도 유사하리라 기대되는 국가

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예를 들어 직무의 질 유형에 관한 연구; cf. 

Holman 2013). 더욱이 이러한 현저한 국가별 차이는 국가마다 고유한 규제적 허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여러 사례연구 보고에 따르면 아웃소싱 실시 기업은 이

러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Doellgast, Batt and Sørensen 2009). 기업의 아

웃소싱 전략은 국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대안에 따라 달라진다(Flecker 2009). 예를 

들어 기업은 아웃소싱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기능이 있는 기간제 계약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가를 분류할 수 있긴 하지만 EU 28개

국에 걸쳐 아웃소싱의 전반적 양상을 모호하게 하는 국가별 특수 요인도 존재한다.  

둘째, 산업별 아웃소싱 분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의 아웃소싱 추세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 정보통신, 건설업은 다른 산업의 기업에 비해 아

웃소싱을 훨씬 더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웃소싱 선도 산업에 비해 다른 산

업은 약 20%까지 차이를 보이며 그 수치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 아웃

소싱을 이해하는 데 국가별 차이와 산업별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특정산업의 기업은 

아웃소싱을 많이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별로 업종별 아웃소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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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경험적으로 국가별 분류와 업종별 분류가 일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제조업의 아웃소싱 정도는 유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산업의 

아웃소싱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특정 국가 내 업종별 아웃소싱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공업·건설업의 아웃소싱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는 서비스업의 아웃소싱 정도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업의 아웃소싱 경향은 경제활

동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의 제도적 체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을 구분해 각

각의 아웃소싱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국가별 차이의 배경을 조사하였다. 이러

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영국과 아일랜드의 아웃소싱 정도가 낮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분석을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전면적 아웃소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 두 국가의 기업이 보다 철저한 

아웃소싱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국제적 아웃소싱에 대한 한 연구(Alajääskö 2009)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아일랜드와 영국의 국제적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상이한 형태의 아웃소싱을 고려하면 일반적 기대에 더욱 부합되는 경

험적 결과가 도출된다. 부분적 아웃소싱과 전면적 아웃소싱의 이러한 현저한 차이는 

국가의 제도적 조건이 아웃소싱의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종 결론으로 이 장에서 필자는 개괄적인 설명과 일반적 경향에 대한 도표화를 통

해 EU 28개국의 아웃소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

적 유형의 기저에는 상당한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아웃소싱 여부 

결정은 상당 부분 국가에 달려 있다. 특정 산업의 상황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상황이 보다 더 중요하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아웃소싱은 일자리의 질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며 노동자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대책을 세

우는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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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연구 결과는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웃소

싱의 규모는 어느 정도 국가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 국가 내 업종별 아웃소싱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상이한 업종의 노조대표들이 아웃소싱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둘째, 아웃소싱 정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고찰은 아웃소싱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U 28개국 간에는 상

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아웃소싱 경험이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이라는 도전에 어느 정도 직면해 있는지는 국가마

다 다르다. 따라서 노조대표는 아웃소싱의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개발된 해결책을 고

찰함으로써 성공 전략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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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웃소싱 질문 예 아니오 해당안됩 모름·무응답

산업 총칭

B: 광업·채석 29.63 68.15 1.48 0.74 

C: 제조 34.88 62.58 0.88 1.67 

D: 전기, 가스, 증기, 공기 ... 32.82 62.55 1.54 3.09 

E: 수도 공급, 하수도, 폐기물 ... 25.75 69.74 2.82 1.70 

F: 건설 40.67 56.21 1.84 1.29 

G: 도소매업, 수리 ... 26.50 68.90 2.96 1.64 

H: 운송·창고 24.18 71.90 2.98 0.94 

I: 숙박·요식업 23.59 72.12 2.95 1.34 

J: 정보통신 38.76 58.91 0.87 1.45 

K: 금융·보험업 22.24 73.07 2.49 2.21 

L: 부동산업 32.78 61.39 4.44 1.39 

M: 전문과학 기술 30.16 64.67 3.76 1.41 

N: 관리·지원서비스 ... * 23.18 72.87 2.59 1.36 

O: 공공행벙·국방 ... * 26.36 62.92 8.86 1.86 

P: 교육 * 14.00 70.65 13.88 1.46 

Q: 건강·사회사업 18.52 73.15 7.30 1.03 

R: 예술, 연예·오락 24.42 67.70 6.03 1.85 

S: 기타 서비스업 25.66 68.82 5.28 0.24 

계 29.22 66.17 3.09 1.51

주: ECS 2013, 자체 산정, 전체 데이터군

* 일반분석에 공공서비스산업 포함 안됨.

<표 2>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아웃소싱에 대한 응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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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의 아웃소싱 성과: 경영연구 결과로 보는 교훈

Luca Giustiniano, Lucia Marchegiani, Enzo Peruffo, Luca Pirolo1)

1. 서론2)

아웃소싱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과 기타 조직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라고 널리 인식되어 왔다. 아웃소싱의 경제적·재정적 영향,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장에서는 아웃소싱이 인적 자원에 미치

는 영향을 포함해 경영학연구에서 발견된 실질적 아웃소싱의 성과를 폭넓게 개괄해 

보고자 한다. 

OECD STAN 데이터베이스(OECD 2011: 1970-2009)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아

웃소싱의 빈도와 범위(관련 활동)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

웃소싱 인기의 절정기에는 기업과정 재편,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아웃소싱/오

프쇼링 전략, 서비스 공유, 기업 다운사이징 등의 특정추세가 동시에 발생하였다(예, 

Brunetta and Peruffo 2014).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이윤극대

화를 위해 비핵심사업 과정과 기능을 신속하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기업이윤은 비용절

감과 (또는) 전략적 차별화를 위한 외부자원 획득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예를 들어, 

제품과 서비스의 전반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천연자원이나 독특한 전문지

식/경쟁력.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

음)(De Fontenay and Gans 2008; Gospel and Sako 2010; Angeli and Grimaldi 

2010; Doellgast and Gospel 2012; Giustiniano et al. 2014).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국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국적기업(MNCs)은 아웃소싱과 오프쇼

1) * Luca Giustiniano: 이태리 로마 소재 LUISS Guido Carli 대학교, 기업조직학 부교수
* Lucia Marchegiani: 이태리 로마 소재 Roma Tre 대학교, 기업조직학 부교수
* Enzo Peruffo: 이태리 로마 소재 LUISS Guido Carli 대학교, 경영학 부교수
* Luca Pirolo: 이태리 로마 소재 LUISS Guido Carli 대학교, 경영학 부교수

2) 필자들은 이 논문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검토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준 Howard Gospel, Jan 
Drahokoupil과 익명으로 평론을 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Luca Giustiniano, Lucia Marchegiani, Enzo Peruffo, Luca Pirolo

48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링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은 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동시장에서 종업원관계 모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Marginson and Meardi 

2006; Sippola 2011).

기업 차원의 아웃소싱 결정은 장기적 관점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구조

적·전략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단기적 결과는 순수하게 경제적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장기적 결과는 보다 전략적인 것으로 기회(예, 핵심능력 중시와 고도의 전문성 

추구)와 문제점(예, 덜 전략적인 유연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으로 경영자들은 기업의 전략기획을 수립할 때 개별적으로 배치된 전략기획의 (보

다 단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정해진 기간과 주주 및 금융시장의 우발적인 압력 때문에 

단기적 결과를 중시한다.

노동조합의 전통적 논쟁이 되기도 한 아웃소싱 평가의 단기성은 아웃소싱과 오프쇼

링의 지리적 범위 확대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아웃소싱과 오

프쇼링에 반대한다고 간주되었지만(예를 들어 Lommerud, Meland and Straume 

2009) 보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저항에서 적극적 대응전략으

로 상당히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Ramioul and De Bruyn 2006). 마찬가지로 아웃

소싱을 수용하는 다국적기업은 해당국가의 문화, 기업관행, 사업장 노동자대표제도, 

단체교섭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Anner et al. 2006; Doellgast and Gospel 

2012; Pulignano and Doerflinger 2013), 현지 자회사에서 보다 나은 현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Almond et al. 2005; Arrowsmith and Marginson 2006; Bartlett 

and Ghoshal 1992). 

이 장의 목적은 경영·재정 문헌상의 기대성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여주기 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아웃소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패러독스 경영

(management paradoxes)과 함께 기업이 어떻게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설명한다. 패러독스 경영에는 a)재정적·경제적 성과 대(對) 전략적·조직적 성과

의 역설 b)시간적 역설이 있다. 이 장은 아웃소싱의 선행조건, 과정, 결과에 대한 일반

적인 선행연구(Marchegiani et al., 2012)와 가치사슬 내 특정 활동에 해당되는 선행

연구(Gospel and Sako 2010; Doellgast and Gospel 2012; Giustinian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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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runetta, Giustiniano and Marchegiani 2014; Sorrentino et al. 2015)에 근

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동자대표가 활용할 수 있는 이행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경

영·재정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습득된 교훈’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예, 

Benassi 2011). 그 중에서도 아웃소싱 전략의 긍정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아웃소싱이 노동자와 그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인간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의

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조직

설계(예, 기업의 경계, 조정기제)와 노동문제(예, 인간의 반응: 변화에 대한 저항, 잠재

적 비용, 역량과 경쟁우위 상실)의 특정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아웃소싱 성과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것이다.

2. 아웃소싱과 패러독스 경영

이 장에서의 문헌분석에 따르면 아웃소싱 결정이 내려지는 소위 ‘유행 현상’의 발원

지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특정한 패러독스 경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예, 

Andriopoulos and Lewis 2009). 패러독스 경영이란 모순적이며 심지어 상호배타적

인 요소가 조직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Cameron and Quinn 1988; Clegg, 

Cunha and Cunha 2002). 그러한 요소는 상이한 성격의 성과(성과의 역설이라 칭함) 

또는 단기적 선택 지향 대(對) 장기적 선택 지향(시간의 역설이라 칭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과의 역설(outcome paradox)과 관련해 재정적·경제적 성과는 전략적·조

직적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절감의 효과는 활동통제 범위의 효

율성 저하, 공식적·비공식적 권력 관행 등과 같은 전략적·조직적 경직성에 의해 상

쇄될 수 있다.

아웃소싱과 관련된 ‘시간의 역설’이란 가치사슬 활동의 대규모 재편에는 대개 성과

평가 시 예측된 기간보다 조직변동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기업은 조직 환경이 중기적 변화에 적응하기를 기대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된다. 단기적 관점은 사내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장으로부

터 서비스와 재화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장기적 

관점은 전략적·조직적 관점에서 본 효과를 중시한다. 아웃소싱 전략에 수반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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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조직은 후자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

성에는 i)전략적 유연성 상실, ii)지식 손실, iii)아웃소싱된 활동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한 ‘사후비용 규제’(ex-post cost control)가 포함된다. 조직설계가 타성

적 제약이나 부정적 반응 없이 아웃소싱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자동적으로 잘 적응할 

것이라고 최고경영자가 믿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구 조직 차트와 절

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서·명확성·일관성을 추구했던 기업의 경우, 아웃소싱으

로 인해 조직의 목적·구조·과정·문화 심지어 정체성에 혼란스런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Smith and Lewis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의 실현 여부는 단기적 활동 조율과 통제(기업 결과

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청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적 관계 유지에 달려 있

다(예, Gittel 2004).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아웃소싱을 깊

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냐/저것이냐’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담론(‘생산 또는 

구매’라는 전형적 담론)에서 벗어나 외부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대안을 포함해

(Geyskens, Steenkamp and Kumar, 2006) 이에 따른 거래를 ‘양자 또는 모두’의 기

회로 인식하면서(Lewis 2000)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의 목표는 아웃소

싱 현상의 내적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검토함으로써 경영태도를 ‘재부팅’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제도적 환경이 다른 여러 국가에 존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사실은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을 실시하는 다국적기업에 훨씬 더 적절하다

(e.g. Jarzabkowski and Sillince 2007; Marchegiani et al. 2010; Jay 2013; Perri 

and Peruffo 2014).

3. 기업과 이해관계자

기업이 여러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상 모든 기업

체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여러 집단의 사람이나 대상’(Freeman 1984; Mitchell, 

Agle and Wood 1997) 또는 ‘구성원들’(constiuencies)의 영향을 받는다(Zammuto 

1984). 이러한 가정은 기업 소유주, 즉 주주(shareholders)만이 기업에게 중요하다는 

단순한 경제적 입장과 상반된다. 기업은 주주들의 야망(예, 주주들을 위한 기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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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증식)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해관계자

(stakeholder)를 중시하는 접근법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또한 하청업체), 사업파트너

(예, 제휴기업), 금융업자, 지역사회, 정부부처, 정치집단, 무역협회, 노동조합 등 관련 

당사자의 존재를 중시한다.   

기업의 아웃소싱 결정제도에 노동조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 이해관계

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특정한 개념적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

히 우리는 이것을 이해관계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이라 지칭한다. 

Donaldson과 Preston(1995)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descriptive), 도구적(instrumental), 규범적(normative)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도입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호 지원적이긴 하지만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기술적 접

근법이 기업행위와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규범적 접근법은 ‘회사운영과 관리의 

도덕적 또는 철학적 지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회사의 기능을 중시한다(Donaldson 

and Preston 1995, p. 71).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 문헌에서 기업은 아웃소싱과 

관련해 주로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를 최소한으로만 고려하면서 재정적·전략적 목적

을 도구적으로 지향하는 존재로 설명된다(see later Par. 2.3, 2.3.1). 대신 규범적 접

근법은 모든 이해관계자(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 포함)를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Mitchell, Agle, Wood(1997)는 권력 (관

계 속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정도), 정당성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기대되는 구조나 행위), 긴급성(이해관계자 요구의 시간적 감응

도 또는 임계상황)의 속성을 결합시킨 모델을 제안한다(p. 865-867). 자신의 권력에

만 의존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는 휴면상태에(dormant) 있다고 간주

된다. 휴면상태의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 관리자들은 ‘인지’상태(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

는)에 있지만 완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해관계자가 권력과 정당성을 갖

추고 있을 때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긴급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 결정적 존재가 된다. 노동조합을 기업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립 가능한 

이익을 주장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웃소싱 결정에서 보다 큰 발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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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Jones and Wicks 1999). 아웃소싱과 오프

쇼링이 오랜 기간 고용의 역동성과 기술·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통해 볼 때 

특히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예, 

Timmermans and Østergaard 2014). 사실 아웃소싱으로 인해 기업이 관련 지식과 

능력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T 아웃소싱에서 기업이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련 역량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기업이 아웃소싱 결정을 내릴 때 주도적인 전략

을 채택함으로써 점차 구심성(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 아웃소

싱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장기적으로 원청업체 국가와 하청업체 국가 노동자

의 노동조건과 업무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Ramioul and De Bruyn 2006, p. 621). 

4. 아웃소싱 성과에 대한 이해

아웃소싱 결정에는 회사 전체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복잡한 상호

작용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1)아웃소싱 결정: 특정 활동을 아웃소싱

하려는 이유와 방법, 2)아웃소싱 결정의 이행: 아웃소싱 과정의 관리방법, 3)아웃소싱 

성과에 대한 평가: 아웃소싱 결정의 효과라는 세 가지 단순한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를 평가한다면 이 현상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웃소싱 성과를 다루는 데 있어 이 문헌에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방식으로 Marchegiani 등(2012)이 제안한 ‘선행조건-과정-성과’라는 종합

적 분석틀을 참조하고 있다. 이 분석틀에서는 기존의 아웃소싱 연구가 i)선행조건 ii)과

정 iii)성과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10개의 박스가 이용된다.  

이 분석틀 내에서 두 종류의 아웃소싱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연구

에는 특정 박스에 해당되는 연구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관련 현상이

나 변수(variable)를 기술한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서 성과는 경제적·재정적 관점

에서부터 광의의 경영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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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재정적 범주, 전략적 범주, 조직적 범주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see Par. 2.3.1, 2.3.2, 2.3.3). 이러한 범주에 대한 기술에는 기업특성과 같은 ‘선행

조건’과 성과의 관계,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 기업의 경영전략도 포함된다.     

4.1 경제적·재정적 성과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기업에 의해 추진되지만 아웃소싱

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아웃

소싱 결정은 생산비용에 비해 구매비용이 적게 들 때 이루어진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란 생산과 구매 간의 차액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

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더욱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성과 

개선이 강조되고 있지만(예, Leiblein and Miller 2003), 우위, 비용절감과 효율성, 사

장점유율, 전체 수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러한 변수가 평가되는 연구도 많다

(Bertrand and Mol 2013).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재정적 성과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가 아웃소싱 선행조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

1. 환경

2. 산업 특징

3. 기업 특징

4. 아웃소싱된 영역

5. 배열

6. 관리

7. 경제·금융

8. 전략

9. 조직과 거버넌스

<그림 1> 분류의 기본틀

출처: Marchegian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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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에 따르면 경제적·재정적 성과는 주로 아웃소싱전략 발표에 대한 금융시

장의 반응과 해당회사의 가치(value)에 대한 아웃소싱의 효과를 가리킨다. Oh, 

Gallivan, Kim (2006)은 IT 관련 아웃소싱 발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투자자들은 거래위험도가 낮을 때 아웃소싱에 우호적으로 반응하며 위험도가 

클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래의 위험은 공급업체의 우발적 행위, 

공급업체 교체에 따른 높은 전환비용, 거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자원 의존성 

증가, 최적이 아닌 차선적 공급업체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Hayes, 

Hunton, Reck(2000)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비서비스 기업에 비

해 서비스 기업이 긍정적이며 높은 시장가치 이익을 얻는다.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하

청업체로부터 습득한 서비스를 통해 경쟁격차(예, 전문지식/역량 부족)를 극복할 수 

있다. 

4.2 전략적 성과

아웃소싱의 전략적 성과는 경험적·이론적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 Insinga와 

Werle (2000)의 결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웃소싱은 ‘보다 적은 자

원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라는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가중

되면서 추진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경영쇄신을 통해 더 적은 자

원으로 보다 큰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예를 들어, Peruffo, 2013; Peruffo et al. 

2014; Peruffo et al. 2014). 장기적인 혁신우위는 내부의 연구개발(R&D)을 보완·강

화하기 위해 전문화된 자원을 모색하는 기업의 아웃소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Bertrand and Mol 2013). 아웃소싱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에 대한 실질적 연구 결과는 아직

도 매우 산발적이며 그 의미도 특정 산업/업종에 국한되어 있다(Giustiniano and 

Clarioni, 2013). 그러나 a)기업 b)경영 c)기능적 차원 등 다양한 전략적 차원에서 많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기업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의 효과는 수직적 통합과 관련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업

전략에는 핵심사업에 대한 투입(예, 원자재)이나 산출(예, 유통경로)에 해당하는 기업

통합(가치사슬) 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악기제조업체는 목재(투입) 생산업체나 악



기업의 아웃소싱 성과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55

기체인점(산출)을 인수할 수 있다. Rothaermel, Hitt, Jobe (2006)의 전략적 아웃소싱

과 수직적 통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수직적 통합과 전략적 아

웃소싱의 균형을 통해 자사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제품성공률을 높여 핵심적

인 경쟁우위를 실현할 수 있다. 후자는 ‘선택성’(selectiveness)의 정도 및 성공과 관

련이 있다, 즉 기존활동과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 투입/산출의 통합, 유리한 조건

으로 타기업(하청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현명한’ 아웃소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지식집중산업(예, 제약, 생화학, 의료)은 전문화된 소수정예의 납품업

체에 일부 기업활동을 선택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다(Quinn, 2000). 이러한 연구노

선에 의거, Parmigiani와 Mitchell은 자신의 논문(2009)에서 기업이 구성요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납품업체와 공유하는 동시에(기업 간의 전문성) 자체적으로도 보유할 

때(기업 내부에 공유된 전문성) 보완적 구성요소의 동시적 아웃소싱이 더욱 보편화된

다고 주장한다. 

경영전략 차원에서 경쟁우위 추구와 제고를 위한 아웃소싱전략의 역할을 조사한 연

구도 있다. 예를 들어 Gilley와 Rasheed (2000)은 기업전략이 아웃소싱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원가우위’(cost 
leadership) 전략은 비핵심(peripheral)업무 아웃소싱과 재정적 성과 간에, 그리고 핵

심(core)업무 아웃소싱과 혁신성과 간에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다. 다른 한편 제품과 

서비스의 ‘전략적 차별화’ 전략(예, 경쟁사에 비해 고가에 판매되는 고품질 제품)의 경

우에는 부(negative)의 관계를 갖는다. 아웃소싱에 의한 저비용 서비스 확보는 ‘원가우

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품질/차별화’로 경쟁하는 기업은 외부파트너로부

터 경쟁우위 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 품질을 중시하

는 전략이라면 경쟁업체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전략 및 경쟁전략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아웃소싱 결정과 기대성과 간의 관계

를 연구하면서 기능적 전략도 분석하였다. 기업전략과 관련해 Quélin and Duhamel 

(2003)은 유럽 대기업의 아웃소싱 동기, ‘조업’(operations)의 전략적 아웃소싱과 관련

된 것으로 인지되는 위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이 외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 및 품질향상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운영비 절

감은 공급업체 모니터링 비용과 대비해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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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 및 혁신활동에 중점을 둔 기능적 전략 연구에서 Murray, Kotabe, Wildt 

(1995)는 제품 관련 요인(제품혁신, 과정혁신, 자산특화)이 글로벌소싱 전략(global 

sourcing strategy)과 제품시장의 재정적 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를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웃소싱 대상 제품에 책정된 재

정적 목표치 달성은 기본자산의 특화 정도, 기업의 제품혁신 및 과정혁신에 달려 있다.

기업 특성 연구에서 여러 필자들은 아웃소싱의 긍정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아웃소싱이 실시되고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이 분야의 대다수 문

헌은 높은 잠재적 이익 때문에 아웃소싱 전략이 쉽게 이행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

는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업종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Quinn (2000)은 기업이 전체 사업과정 또는 핵심역량이 아닌 프로세스 설계 작업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보다 높은 혁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혁신과 연구

개발 활동이 아웃소싱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Leiblein과 Miller 

(2003)도 기능적으로 아웃소싱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보이는 혁신과 아웃소싱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특정 기술과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업은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주생산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소싱(sourcing) 경험이 더 많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외주생산 가능성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의 성공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연구에는 

‘내적’ 특징뿐만 아니라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의 질과 같은 몇 가지 ‘외적’ 요인

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아웃소싱 성과와 결부시키면서 Lee와 Kim (1999)은 전

통적 조직방식에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하는 데 파트너십이 효과적인지 조사하기 위해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십이 바람직한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특히 기업은 아웃소싱에 따른 파트너십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하며, 참여, 커뮤니케이션, 정보공유, 최고관리자 지원 등의 요인이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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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직적 성과: 아웃소싱이 인적 자원에 미치는 효과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아웃소싱전략이 기업의 경계(boundaries)에 영향을 미치지

만 가치사슬 활동의 (국제적) 분포는 새로운 조정기제를 필요로 한다(Srikanth and 

Puranam 2011). 특히 Ceci와 Prencipe (2013)의 가정에 따르면 하위활동과 커뮤니

케이션으로 활동의 ‘분리가능성’(decomposability)을 중시하는 전통적 조정방식은 물

리적 거리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된다. 사실상 물리적 거리는 이 분리체계에 의해 형성

된 지식의 경계에 영향을 준다. 역으로, 가치사슬과 특정 활동 아웃소싱 간의 ‘분리’는 

기업경계 내외부의 노동 분업과 심지어 국제적 노동 분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새로운 배열로 노동과 지식의 조정이 복잡해져 새로운 조직관행이 요구된다. 더욱이 

Gospel과 Sako(2010)는 이러한 ‘궤도’(아웃소싱 대 인소싱 - 사업과정의 변화 대 보

존)가 원청업체(users)와 공급업체(suppliers) 간의 역량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아웃소싱 결정에서 인적 자원의 핵심적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도 다른 접근법을 통

해 분석될 수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저항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감춰진 (혹은 덜 인식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불충분한 조정기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선적인 인적자원 활용, 차선적인 인적역량 배치, 불철저한 준비훈련 

및 타성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러한 감춰진 비용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원 때문에 실제비용(즉, 임금, 상여금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이러한 감춰진 비용은 Pfeffer (1998)에 의해 규명된 ‘급여에 대한 위험한 신

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사실상 관리자들은 노동비용(labor cost)과 노동급여

(labour rates)를 동일시해 노동급여를 삭감함으로써(즉, 오프쇼링을 통해) 기업의 전

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믿

음’과 관련된 ‘경영상의 환상’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이용 가능한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되는 보상/‘가격’일 뿐인) 급여만을 강조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궁극적 이

윤의 원천인) 실질생산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신화의 효과로 

인하여 (거대) 다국적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저비용 국가를 선택해 일시적으로 착취적 

비용우위를 유지하려는 국제전략을 추진하게 되면 그 기업의 비전(시력)을 흐리게 할 

것 이다. ‘눈먼 거인’(blind giant)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주체(actor)들의 미래 궤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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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모든 사회적 실체(예, 정부기관, 규제기구, 선도적 조

직, 기업 연합단체, 노동조합, 기타 이해관계자)로 정의된다(David 1986). ‘우리는 이 

눈먼 거인들이 힘을 낭비하기 전에 이 행동주체들의 비전(시력)이 회복되기 바란

다’(Hanseth 2000, 68쪽). 전체 사업의 업무를 ‘사내’(in-house)에 유지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국제아웃소싱 이니셔티브를 추

진하거나 비교하려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장님역

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아웃소싱의 전략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방대한 문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과 노

동자의 관점을 중시한 문헌은 거의 없다. Brooks(2006)는 아웃소싱이 IT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에 중점을 둔 결과, IT 노동자들은 아웃소싱이 직무대안과 직무관련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조직을 바꾸거나 전직하

거나 다양한 노동 관련 행위(동기부여, 참여 또는 헌신의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반대로, 아웃소싱이 직업, 경력기회, 경력전환 능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동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rooks(2006)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아웃소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중심으로 일반

화될 수 있다. 즉, 아웃소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인의 만족도 및 헌신보다 클 경

우, 성과, 생산성, 혁신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그 밖의 인간의 반응은 IT 인프라의 역학을 분석한 학자들의 관측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Monteiro 2000; Hanseth 2000; Giustiniano and Bolici 

2012). 특히 David(198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전형적인 상황과 행동주체

(actors)들을 ‘성난 고아 (angry orphans)’, 즉 일상화된 기준(standards)이 변화된 네

트워크 사용자(user)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아웃소싱된 기능과 조금이라도 상호의존성

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변화에 대해 무력감을 갖거나 비효율적으

로 반응할 것이다. 더욱이 기업경쟁력과 관련해 자신들이 비핵심적으로 간주되는 분야

에서 활동한다는 역량 상실감에는 쉽게 인지될 수 없는 추가비용이 숨어 있다

(Giustiniano and Brunetta, 2015). 이러한 숨겨진 비용에는 능력과 역량의 재습득에 

필요한 사후비용이나 아웃소싱된 활동의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기업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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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전략을 이행할 때 동일사업 과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정보기술 네트

워크의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과 같은 새로운 조직적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역할은 연락/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나 특정 활동을 아웃소싱하

는 과정에서 ‘B’ 사로 전환 배치된 ‘A’ 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인적 자원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1) 원청기업에 남게 된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의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상

당한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를 경험할 수 있다. 2) 하청기업에 의해 인수된 노동

자들의 경우, 좌절과 개인적·조직적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 임계상

황(liminality)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인류학에서 비롯된 임계상황이란 개념은 ‘어중간

한’(betwixt and between) 지위를 가진 상태를 가리킨다(Garsten, 1999). 다른 상황

과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으로 다른 하청업체로 이전된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전문

적·조직적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e.g. De Bernardis and Giustiniano, 

2015).

나아가 기업활동이 리소싱(resourcing)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독점적 역할은 아니라

도 보완적인 노동자 지원역할을 할 수 있다(Jussila, Gylling and Saarinen 2014). 사

실상 기존에 아웃소싱된 활동을 재인수한다는 의미의 리소싱을 위해 노동자들은 관련 

역량과 기술을 재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이전된 노동자들을 재고

용하는 리소싱의 경우 더욱 유효하다.   

5. 결론

아웃소싱의 잠재적 성과에 대한 설명에서는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로서 조직의 

역할이 강조된다. 조직의 인적 측면(노동자 및 노동자대표 포함)을 적절히 고려해야만 

만족스러운 아웃소싱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문헌

에 제시된 아웃소싱의 잠재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전략적으

로나 운영상으로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노동조합이 적절한 이해관계자로 고려되는 광

의의 분석틀에서 아웃소싱 성과에 내재된 몇 가지 역설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기존문헌이 아웃소싱의 재정적·전략적 결과를 중시한 반면 우리는 아웃소싱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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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의미에 관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증거에 관심을 돌리고자 하였다.  

Insinga와 Werle (2000)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 환경은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능만 

사내에서 수행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라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속적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인력자본(human capital)을 고려

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이나 공급업체의 외부 ‘전문성’ 획득을 통해 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웃소

싱은 기업의 인적자원에 내재되어 있던 독특한 능력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함정을 피해야 한

다. 한편 노동조합은 기업이 이러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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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본과 노동의 이동: 이중구조의 초국적 이동성 역학

Carina Altreiter, Theresa Fibich, Jorg Flecker1)

1. 서론2)

초국적 가치사슬과 생산네트워크의 역학은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고도로 파편화되

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제조과정을 야기하였다. 초국적기업과 고용관계 문헌은 주로 

‘제도 쇼핑’(regime shopping)이나 제도적 차이를 이용하는 ‘재정거래’(arbitrag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기업은 저임금, 고도의 유연성, 엄격하지 않은 안전보건 기준을 

갖춘 국가와 지역 및 지방의 노동시장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지

(local) 노동시장이 아닌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노동에 의존하는 초국적 구조조정 과정

도 존재한다. 우리는 일자리 이동과 노동자 이동 모두 고용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disembedding)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동자

본이 이동노동을 고용하는 이러한 상황은 마땅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복잡한 고용관계 분리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일자리 이동이나 노동자 

이동을 중시한 관점을 넘어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문제를 포함시킨다. 우리가 ‘이중의 

이동성’(double mobility)이라 부르는 이러한 배열(constellation)은 복잡한 초국적 생

산네트워크의 역학에서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의 물류네트워크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은 (공간적) 고정성(fixity)과 이동성(mobility),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정착성(embedding)과 분리성(disembedding)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Carina Altreiter: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사회학과 조교 (예비박사과정)
*Theresa Fibich: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사회학과, 조교 (예비박사과정)
*Jorg Flecker: 비엔나대학교 사회학연구소 교수 / 오스트리아 노동생활연구센터(FORBA) 이사장

2) ETUI 워크숍 기간 중 논문 초안에 대한 논평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Jan Drahokoupil와 
Ines Wagner의 구체적인 제안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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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동자본에 의해 이동노동이 고용되는 이러한 배열은 외국인 직접투자, 아웃

소싱, 오프쇼링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건, 고용관계, 노동자 분열이나 연대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조직

하고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중의 이동성’ 현상을 예증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학술저서뿐만 아니라 언

론에서 소개된 사례를 근거자료로 이용하였다. 문헌검토에 의거해 폭스콘(Foxconn), 

아마존(Amazon), 이탈리아의 중국 패션산업 클러스터, 덴마크의 도축업 등 4가지 사

례가 제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간략한 용어 정의와 함께 (2)4가지 사례가 제시된

다. 이어 (3)관리·통제전략에 미치는 결과, 노동시장 중개업체(labour market 

intermediaries: LMIs)의 역할, 고용관계의 분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4)노동

조합에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2. ‘이중의 이동성’: 주요 개념 및 정의

‘이중의 이동성’을 논의할 때 먼저 이동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David 

Harvey (1982)는 자본을 다양한 형태(생산설비에 투자된 화폐형태인 상품으로서)로 

분석하면서 ‘고정성’과 ‘이동성’ 간에 내재된 긴장을 지적하였다. 즉, 자본은 항상 어

느 정도 고정적인 동시에 이동적이다. 초국적 이동성(transnational mobility)은 국경을 

초월해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제 전략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외국인 직

접투자나 투자회수를 시행하거나, 사업기능을 이전하거나, 특정 활동을 오프쇼링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전략을 의미한다. 사업 위치선정 결정과 사업이전 및 투자회수 위협

에 있어 잠재적 자본이동성이 중요하다. Sassen(1991, 2001, 2002)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 이동성은 위치선정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의 국제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잉여가치 근원(source)의 재편’과 ‘기업 오너십의 초국적화’뿐만 아니라 이러

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technology)과 ‘광범위하게 분권화된 국제 생산제도를 통

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원(source)이 중요해지고 있다(Sassen 1991: 22f.). 자본 

이동성 증가는 고용관계 및 국제 노동이주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와 노동 및 



자본과 노동의 이동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69

노사관계에 대한 오랜 연구 전통은 자본의 초국적화가 가져올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었다(Marginson and Sisson 1994, 1996; Ferner 1997; Edwards et al. 1999; 

Smith 2006; Arrowsmith and Marginson 2006). 연구주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

관계 변화에서부터 노동자대표제의 초국적화, 초국적기업 내 노동조직 및 인적자원정

책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초국적기업은 세 가지 이유에서 현지 고용관계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첫째, 초국적기업의 이동성 증가,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 간의 

업무성과에 대한 ‘강압적 비교’(coercive comparison)와 ‘양보교섭’의 가능성이 높아

진 것은 초국적 기업의 힘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초국적기업은 외국의 고용관

계 관행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지 경영진은 제한된 의사결정권만을 갖

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요 개념인 이동노동(mobile labour)은 이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 흔히 

이주노동자나 이와 유사한 이동노동자들은 타지의 법·관습·관행에 익숙하지 않고 

조직화가 어려우며 현지 고용관행에 어긋난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워 고용관계가 분리

(dis-embedding)되는 등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제도쇼

핑’(regime shopping)은 일자리를 해외로 오프쇼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모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Lillie 2010; Wagner 

and Lillie 2014). 이동노동은 다양한 이동 또는 이주 제도와 특정한 법적 제도 및 규

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다. 즉, 노동이주에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며, 국가 간의 임시직 파견노동이나(temporary agency work) 하청이

주노동자(posted worker)도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

에 이 지역에 관련된 측면에만 중점을 둘 것이다. EU 차원에서 초국적 이동노동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지침이 있다. 첫째,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제3국 국적자의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EU로의 불법이민에 대처하기 위한 ‘사용자제재

지침’(Employer Sanctions Directive, 2009/52/EG)이 있다. 둘째, 임시 파견노동자의 

파견을 포함해 또 다른 EU회원국에 파견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하청이주노동지

침’(Posted Workers Directive, Directive 96/71/EC)이 있다.3) 보다 최근에 발표된 세 

번째 지침인 ‘임시직파견노동지침’(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2008/104/EC)은 초국적 임시직 파견노동을 제외시키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동에 대

3) 7장과 10장에서도 EU 내 하청이주노동자(posted worker)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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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마지막 두 지침은 ‘목표와 법적 근거가 

상충되어 초국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책을 야기하고 있다’(Schömann & Guedes 

2012: 58쪽).

이처럼 ‘이중의 이동성’은 초국적 자본과 잠재적 또는 사실상의 이동자본이 현지 노

동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이동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고용

관계를 악화시키는 힘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과 이동자

본은 다른 환경의 경영전략을 도입하거나 일자리 이전 위협을 가해 노동자로부터 양

보교섭을 얻어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노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을 유발

하기가 힘들고, 현지 규정과 관습 및 관행을 고수할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관계의 ‘분리’(dis-embedding)를 가속화시키고, 초국적 가치사슬에서 직

면하는 관행들을 ‘재통합’(re-embedding)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를 방해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3. 제조업과 물류산업 내 ‘이중의 이동성’ 

사례 1: 유럽의 폭스콘(Foxconn)전자

대만 혼하이(Hon Hai) 정밀기업의 자회사인 폭스콘전자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생산

업체의 하나로서 애플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도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

다(Ruckus 2013). 최근 폭스콘은 열악한 노동조건, 특히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몇 건의 중국 공장 청년노동자들의 자살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백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

분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폭스콘 공장에 근무하지만 폭스콘은 체코, 헝가리, 슬로

바키아 등의 유럽국가에도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유럽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유럽의 폭스콘 공장은 일부 노동력만 현지 노동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대신 출신지

와 무관하게 상이한 노동제도에 신속히 적응하고 빠른 속도의 노동을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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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지는 청년 이동노동자 모집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체코의 두 폭

스콘 공장(Pardubice과 Kutná Hora)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공장에서는 직원의 

50% 이상이 임시파견업체(Temporary Work Agency: TWA)에 의해 모집된 노동자들

이며, 특히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골, 우크라이나, 베트남 출신이 

많다(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이 공장에서는 적기생산방식(just in time)과 

극심한 수요변동이라는 특징 때문에 임시직 노동자를 통해 특정 주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유사한 경영방식도 확립되었다. 

이를 위해 폭스콘은 처음에는 주로 중국과 대만 관리자를 고용하였고, 체코 직원을 훈

련시키기 위해 중국 폭스콘 공장에 파견하기도 했다. 생산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동자

들은 극히 빠른 속도의 작업을 수행하며 교대근무 중에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다

(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계약형태와 국적 및 성별에 따라 내부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다. 체코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에는 확연한 구분이 존재한다. 체코 남성은 비교적 

조건이 좋거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반면 이주노동자와 체코 여성들은 생산라인에

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체코어가 상용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의

사소통이 어렵다. 더욱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약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

다(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는 임시 파견업체가 제공한 생산기지 인근의 숙소에 거주하

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숙소를 구할 필요가 없고 현지 광고에 게재된 아파트 임대

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따라서 현지 지역

사회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 한편 숙소 내의 ‘민족적’ 분리는 동일 출신국 공동체 내에

서 일종의 사회적 정착성(embeddedness)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숙소의 한 가지 부작용은 회사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출신의 한 임시직 노동자는 관리자에 의해 즉석에서 야간 

추가 교대업무에 차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공동숙소에서는 업무와 관련

된 사항뿐만 아니라 흡연이나 음주 등의 사적 영역까지 모든 형태의 노동자 감시가 허

용되고 있다(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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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독일의 아마존(Amazon) 물류창고

아마존 닷컴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중 하나이다.4) 온라인 

시장의 수요증가에 부응해 이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통· 물

류센터를 이전하고 있다. 위치 선정은 인프라의 이용가능성과 시장접근성에 의해 결정

된다. 유럽의 주문처리 및 유통센터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체코와 폴란드에도 개설되었다. 이 두 국가의 기지는 아마존의 주요 유

럽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욱이 노조가입률은 폴란드가 12%, 체코가 17%에 불과해 노조와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는다.5) 다음에서 우리는 독일 ARD방송사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다른 기지

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바트 헤르스펠트’(Bad Hersfeld) 유통센터 아마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미디어에서 널리 논란이 되었던 독일의 

한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마존 물류창고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트 헤르스펠트 센터도 소수의 노동력만 현지노동시장에서 충원

하고 있다. 특히 유통성수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럽전역(스페인, 헝가리, 루마니

아, 폴란드)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다. 이 기업은 충분한 적정인력을 적기에 공급받

기 위해 트렌크발더(Trenkwalder)나 맨파워(Manpower)와 같은 임시직 파견업체에 

의존하고 있다.6) 바트 헤르스펠트센터의 외국인 이동노동자(foreign mobile worker)

는 인근 호텔, 휴양시설, 모텔 등에 머물면서 버스로 출퇴근한다. ARD방송사의 다큐

멘터리에서 방영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모멸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설경비회사의 감시를 받고 있다.7) 노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작업장에서도 GPS가 끊임없이 ‘피커’(peaker)를 추적 감시해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경고를 하는 등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화장

4) 현재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신문기사 및 과거 노동자들의 보
고에 의거한다.  

5) Frankfurter Rundschau, 16.09.2014 (http://www.fr-online.de/wirtschaft/baubeginn-fuerversandlager 
-nahe-prag-amazon-liefert-kuenftig-aus-tschechien,1472780,28423394.html–20.01.2015); 
union density and worker participation (Fulton 2013).

6) 아마존기업 모델의 특징은 소수의 정규직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대다수는 임
시파견노동자이다. 이들은 외국인 임시노동자와 국내 임시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7) Süddeutsche, 20.02.2013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arbeitsbedingungen-beionline-
haendler-arbeitsagentur-belastet-amazon-leiharbeitsfi rma-1.1605634 -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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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너무 자주 가거나 기대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각을 하는 경우 계

약해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8)   

사례 3: 이탈리아 소재 중국 패션산업 클러스터

세 번째 사례는 하나의 특정 기업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패션산업 기업클

러스터이다. 1980년대 중국이주자들은 이탈리아 의류생산업체에 대한 (재)하청업체로 

‘민족공장’(ethnic workshop)을 설립해 중국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노동자들이 직접 

창업을 함에 따라 특히 투스카니, 밀라노, 베네토에 중국공장이 급증하였다. 이탈리아

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장 제품에는 ‘유럽산’ 상표가 사용될 수 있었다

(Ceccagno 2007; Wu and Sheehan 2011). 그러나 이러한 공장은 현지 노동력이 

아닌 중국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민족네트워크는 중국노동자를 공급하는 

노동시장 중개업체(labour market intermediary: LMI)의 기능을 하는데 이후 이 중국

노동자들은 이탈리아의 공장소유주에게 고용되었다. 대개 법적규제가 준수되지 않았

고 신고되지 않은 노동도 많이 존재한다. Wu와 Sheehan (2011)의 지적대로 베네토

의 모든 중국 패션회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며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

다. 많은 노동자들은 거주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다(2011: 139). 현지 행정당국은 -적

어도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노동자에게 법적 

지위의 획득이란 (거의) 모든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녀양육 등의 업무 외 활동이나 의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거의 논스톱으로 생산

스케줄이 짜여진다. Ceccagno (2007)의 보고대로 노동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이

탈리아에서 자녀양육을 못할 경우 조부모가 양육하도록 중국에 돌려보낸다.  

패션산업의 단기적 생산주기를 맞추고 저비용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이러한 민족공

장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중국노동자들은 야간작업을 하거나 15~16시간 연속작

업을 하며 성수기에는 30시간까지 일을 한다. 이러한 연속적 노동시간이 중단되는 것

은 재봉틀에 기대 짧은 낮잠을 잘 때뿐이다’(Ceccagno 2007: 641쪽). 장시간 노동으

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1.02.2013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unternehmen/hint
er-den-kulissen-das-tagebuch-einer-amazon-packerin-12089481-p3.html, 20.01.2015); Focu
s, 25.02.2013 (http://www.focus.de/fi nanzen/news/unternehmen/tid-29719/ueberstunden-und-f
ristvertraege-insider-packen-aus-so-springt-amazonmit-seinen-buero-angestellten-um_aid_92
6999.html -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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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개 동일 장소에서 일하고 잠자며 공장소유주가 제공하는 평범

한 식사를 한다. 중국노동자들은 이 이탈리아 도시에서 대규모 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도의 통제와 의존성으로 인해 ‘폐쇄된 지역사회’로 묘사될 수 있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 보다 장기간 체류하는 많은 노동자들은(일부 노동자들은 언젠가 자신도 

창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체류를 결정함) 지역사회와 거의 어울리지 않고 있다. 

사례 4: 이동하는 덴마크 도축업

마지막 사례는 특히 국제 돈육업의 선두주자인 ‘데니시 크라운’(Danish Crown) 사

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도축업이다(Refslund 2012). 약 10년 전, 데니시 크라운은 국

제경쟁 심화로 뼈 분리 및 절단 등의 특정 작업을 오프쇼링하면서 주로 이 산업에서 

저임금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과 폴란드로 여러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 도축업은 노조조직화와 호전성 문화가 정착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임금삭감

과 일자리 이전에 대한 위협은 양보교섭이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힘

입어 대중토론과 국가적 저항을 유발하였다. 아웃소싱 위협으로 당시 노동조합의 교섭

지위가 약화되긴 했지만(Gorm Hansen 2007) 결국 덴마크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이 생산의 대부분을 독일과 폴란

드로 이전시켰지만 덴마크의 나머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Refslund 2012). 

이 ‘새로운’ 독일 도축장에서 데니시 크라운은 현지 노동력 고용을 선호하지 않아 임

시직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하청으로 고용된 동유럽 임시직 노동자를 대거 충원하였다. 

Refslund(2012)의 보고에 따르면 데니시 크라운의 독일 생산기지에서는 노동력의 

10% 이하만 회사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있다. 그 결과, 데니시 크라운은 대부분의 노동

자에게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독일의 사회보장 분담금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독일 도축업의 이동노동자들은 생산기지 인근에 있는 기준 이하의 공동아파트에 거

주하면서 끊임없이 관리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Wagner 2015). 한 신문보도9)에 따르

9) Die Zeit, 17.12.2014 http://www.zeit.de/2014/51/schlachthof-niedersachsenfleischwirtschaft-ausbeutung- 
arbeiter/seite-1, 17.12.2014 –23.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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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자 두 명이 교대근무를 함에 따라 하나의 침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 동유럽의 노동조직 전통이 약하기 때문에 독일 데니시 크라운 도축장의 임시직 노

동자들은 대개 노동조합에 회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지 노동

조합이 접근해 이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fslund(2012:123)는 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폴

란드 노동자에 대해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도축업자들은 폴란드 노동자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노동자로 대체하였다. 이후 많은 폴란드인 노동자들은 아일랜

드나 영국으로 옮겨 갔다.  

4. ‘이중의 이동성’이 초래하는 결과

위 사례에서는 다양한 작업 형태, 노동자 국적, 아웃소싱 관계, 고용관계가 발견되지

만 몇 가지 유사성도 존재하는데 다음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에 초래할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위에서 제시된 사례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중의 이동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측면, 즉 관리통제 전

략, 노동시장 중개업체(LMI)의 역할, 노동자 분리(dis-embeddedness)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4.1 관리통제 전략

위에서 제시된 ‘이중의 이동성’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기업 활동의 각 영역과 분

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경영통제와 노동의 배치(deployment)이다. 전자제

품 제조업, 정육업뿐만 아니라 흔히 유통업체도 테일러주의 노동조직의 본거지이다. 

그러나 자본의 초국성과 이동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확해진다. 첫째, 경영

전략과 관리자 충원 및 훈련방식은 기업본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Voss et al. 2010). 

이러한 ‘본국효과’(home-country effect)를 완벽히 보여주는 실례는 유럽의 폭스콘 

기지이다. 둘째, 공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공간적 고정성’(spatial 

fix)에도 불구하고(Harvey 1982) 자본은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거부로 데니시 크라운이 대부분의 생산기지를 독일로 이전시켰듯이 독일 서비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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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ver.di)이 지속적으로 파업행동 조직화에 성공했다면 아마존은 독일에서 폴란드

로 유통센터를 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간적 고정성’의 독특한 특성은 흔히 현지에 가족 연고가 없는 외국이주인력을 이

용한다는 점이다. ‘상시적으로 작업에 호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공장 부근에 거주시

킴’으로써(Rainnie et al. 2010: 300) 고도의 시간적 유연성과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

하다. Pun과 Smith (2007)에 의하면 이러한 특수환경은 ‘기숙사 노동체제’(dormitory 

labour regime)라고 묘사될 수 있다. 노동자에 대한 숙소 제공이 오랜 관행이긴 하지

만 이 용어는 중국의 현 생산체제 맥락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기숙사 노동체제는 

‘근무일 중 노동서비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신 이주노동자들을 단기간 억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Smith 2003: 334). 이와 유사하게 사전 통보 없이 추가 교대

근무에 노동자들을 차출하는 폭스콘(Andrijasevic and Sacchetto 2013), 장시간 노동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의 구내에서 기거하고 있는 독일의 도축장(Wagner 2015), 이탈

리아 중국공장의 사례에서 이러한 연장된 통제의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성수기 수요

를 맞추기 위해 현지 노동력이나 외국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시장 중개업체의 서비

스에 의해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제전략과 인사정책은 명백히 상호 결부되어 있다. 이동가능하고 대체가능성이 높

은 노동력 사용으로는 노동조직과 생산성을 위한 ‘하이로드’(high-road) 전략을 실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존 물류창고의 경우와 같이) 고도의 테일

러주의(hyper-Taylorism)가 가능하며 자본가에게도 적절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에게 이러한 통제전략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적절한 이유

는 관리자가 특정 국가의 직업훈련제도에 의해 제공된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경영통제 및 노동의 배치와 관련해 ‘이중의 이동성’은 노동과 자본 

간의 극심한 불균형과 주변 사회 및 제도와의 폭넓은 단절이라는 특징이 있다. 권력 

불균형과 단절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조합은 고용관계를 재통합

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통해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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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동시장 중개업체(LMI)의 노동력 모집 및 채용 아웃소싱

위에서 제시된 사례에서는 대개 임시직 노동력 모집과 고용계약 관리라는 인적자원 

기능이 다양한 중개업체에 아웃소싱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중개업체(LMI)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중개업체의 부각은 사례 선정에 따른 우연

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시장 중개업체가 ‘이중적 이동성’을 촉진하

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중개업체의 특징은 무엇

인가? 노동시장 중개업체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중재한다. 즉 사용자와 피고용인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중개업체는 그 밖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가장 중

요한 기능은 거래비용 절감, 보상수준 설정, 위험 제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Benner 

2003). 노동시장 중개업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공공노동시장 중개업체, 회원제노

동시장 중개업체, 민간노동시장 중개업체로 구분될 수 있다(Benner 2002; Benner 

2003; Enright 2013). 노동시장 중개업체에 의해 소재지와 무관하게 유연한 노동력 

접근이 가능하고 자본과 노동의 이중의 이동성이 용이해지고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

문에 우리는 노동시장 중개업체가 이중의 이동성 연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민간노동시장 중개업체는 기업에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해 이윤을 창

출하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고용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Benner와 Enright에 의하면, 노동시장 중개

업체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임시파견업체(temporary work agency: TWA)와 계약브로커10): ILO 및 유럽의

회의 정의에 기초해 임시직 파견업체(TWA)란 ‘노동자 부족, 기술부족, 계절적 변

동이 있는 업무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사업주(user enterprise)에게 임시

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대리인으로 정의된다. 노동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돼 급여를 

받지만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나 합의된 시급으로 사용(고객)사업주에게 위탁된

다.’(Eichhorst 2013).  

▸ 유명인재 헌팅회사(executive search firm), 헤드헌터(head-hunter), 고용알선기

관(employment placement agency): 이러한 기관은 사용자가 아닌 중개업체의 

기능을 하며, 구직자 추천 또는 일자리 알선만 담당한다.

10) 자국의 규제와 법적 규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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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중개업체(informal intermediary): Enright (2013)는 이러한 중개인을 특

히 농업부문 미숙련 노동자를 중개하는 영국의 소위 ‘악덕업주’(gangmaster)와 

동일시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불법적 

지위 때문에 착취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대개 이러한 중개와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 논문의 사례에서 임시파견업체(TWA)와 비공식 중개업체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노동시장 중개업체이다. 네 가지 모든 사례에서 적정 노동력의 모집은 노동시장 중개

업체(임시파견업체나 비공식 중개업체)에게 아웃소싱된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아마존, 폭스콘, 데니시 크라운은 소수의 정규직만 채용하고 대부분의 인

력을 임시파견업체(TWA)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계약에 따른 위험과 비용

을 해당 임시파견업체(TWA)에 전가하면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중개업체와 경비업체는 고도의 수량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숙소 주선을 

통해 외국인 이동노동의 ‘이동을 막는다는’(immobilizing) 점에서 자본과 노동의 특수

한 공간적 고정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3 고용관계 분리(disembedding)

위 사례들의 유사성은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의 상대적 중요성, 특히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고용관계 및 고용계약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과도 관

련이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례들은 초국적 자본, 아웃소싱, 이동노동의 이용이 국

가·지역·지방의 규제, 관습, 관행의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고용

관계의 분리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 Wagner와 Lillie (2014)의 언급대로 모호해진 

경계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통해 기업은 외국의 이동노동자를 이용해 특

정 규범과 노사관계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업은 위치선정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들에게 오프쇼링 위협을 가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동노동자를 고용할 것인지 동시에 결정한다. 이러한 

이중의 이동성은 사회적·영토적 분리를 가져온다(Hess 2004: 177f.). 보다 정확히 

말해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습, 관행, 규제체제와 같은 제도가 개인적이

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형성할 가능성은 낮다. 즉, 특정장소에 대한 소속감이 낮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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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성(embeddedness)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은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를 더 중시하지만 이 개념은 노동자 또는 Polanyi (1944)가 칭했던 의미와 유사한 노

사 간의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초국적 기업, 아웃소싱과 오프쇼링, 인적자원관리 형태 및 노

동조직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기업의 조직구조

를 이용해 위치선정 시 ‘제도쇼핑’을 하고, 자회사 간에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생산네

트워크의 구성단위 간에 ‘강제비교’(coercive comparison)를 실시하며, 획일적 방식

을 더 쉽게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Marginson and Sisson 1994, 

Marginson et al. 1995, Thompson et al. 1995, Edwards et al. 1999). 그러나 노동

자의 숙련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지 상황에 대한 적응도 필요할 것이

다(Mueller 1996). 그 결과, 주로 (집단적) 행동주체의 출현과 이들의 전략에 좌우되는 

일종의 ‘장소의 위력’(power of the place)도 존재한다(Flecker 2000).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이 문헌에서 자주 언급된 본국효과(home country effect)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으로 돌아가서, 이동노동자들은 정의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지도 노동계급의 전통에 사회화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역공동체

와 노동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부족하다(Rainnie et al. 2010: 302). 오늘

날의 지리적 장소는 오히려 어느 정도 글로벌 순환로(circuit)의 교차점이라는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places)를 지역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Massey 1994). 그러나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위치나 지리적 근접성이 다시 

노동자 요구 수렴, 상호지원, 단체행동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

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동노동력 모집은 이러한 힘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볼 수 있다. ‘항공편 장거리 통근’ (fly-in /fly-out: FIFO) 노동제도로 대체된 호주

의 광산마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Mayes 2014).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자 집단을 끊

임없이 분리하는 전략은 이동노동 사용의 효과를 높인다. 보다 극단적인 경우 특정지

역의 이동노동자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이질성에 의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로 든 기숙사 노동체제 내의 숙식과 감시방식에 의해 분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

노동은 자체적 취약성에 따른 부정적인 특징도 갖고 있지만 정착성(embeddedness)

이라는 개념이 이동노동의 이점을 설명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Hess는 Polany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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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 ‘모국’과 ‘해외’에서 이들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

크의 역사, 행위주체들의 문화적 각인 또는 문화유산을 강조한다(Hess 2004: 177). 

이처럼 분리(disembedding)라는 개념이 반드시 노동자들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특정 노동방식과 요구 및 기대를 제기함으로써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 행위자에게도 여전히 재량이 존재한다.

지형적 관점에서 노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Rainnie 등(2010: 303)은 ‘노동

자와 자본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지형에 엮여 있는지에 따라 현지의 노동통제제도

와 노동편제방식이 결정된다. 자본과 노동자가 비교적 이 지형 내의 특정장소에 고정

되어 있을 경우, 적어도 대규모 경제적 구조조정과 새로운 공간적 노동분업 창출에 의

해 특정 노동전통과 노동과정 편제방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통과 방식이 

그 장소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명백히 

‘이중의 이동성’은 정착성(embeddedness)의 정도가 낮아 노동의 전통과 방식이 약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노동조합에 대한 도전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때문에 노동조합은 특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임시직 파견노동자 고용 등 변동이 심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비

현지인 노동력 문제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전이나 구조조정 또는 두 가

지 모두의 위협으로 인해 ‘강압적 비교’와 교섭력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EU의 규제제도는 외국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이동노동 고용규제를 위한 몇 가지 지침도 제공함으로써 양면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지침 이행과 국내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

며 기업의 이주노동 취급 범위도 다르다.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실과 법적 

제도는 다르다. 기업들은 유럽의 규제와 국내법을 회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발견하

고 이용하는 데 매우 정통한 것으로 보인다(Staples et al. 2013; Wagner 2014). ‘서
류상’ 고용계약에는 하자가 없어도 실제로는 노동시간 조작이나 연차휴가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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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급 최저임금을 저하시킴으로써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흔하다(Wagner 

2014). 법적 의미로는 ‘하청이주노동자’(posted worker)가 아닌데도 사용자가 하청이

주노동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우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 

즉, 하청업체에 의해 파견된 노동자, 중개업체에 의해 파견된 노동자, 현지에서 고용된 

이주노동자, 자영업 외국인노동자, 파견된 제3국 국적자나 임시노동허가 소유자 등도 

존재한다(Berntsen and Lillie 2014). 노동자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초청국의 법적 

상황을 모르거나 실직에 대한 우려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이러한 관

행이 간과되고 문제시되지 않는다.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이전이나 오프

쇼링 위협은 노동조합에 압력을 행사해 일종의 양보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다. 흔히 노

동조합은 자국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유연성과 규제완화에 대한 회사 

측의 요구에 굴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도축업은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과 높은 조직률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수용하지 않자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독일의 특수한 규제 상황을 이용해 대부분의 생산을 독일로 이전하

기 시작하였다. 아마존유럽은 폴란드나 체코 등 독일보다 조직률은 낮지만 주요 시장

에 근접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 달간 독일의 노동조합이 압력을 행사

했기 때문이다.11)

또한 이동이 심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비롯해 기업 노동력의 분절화

와 파편화도 노동조합에게 도전이 된다. 노동조합은 한편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현지의 고용, 사회보장, 임금기준 악화를 우려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동노동자

의 조직화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언어능력 

결여와 사회적 고립으로 접촉이 어렵기 때문이다.12) 폭스콘과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

국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은 생산기지 인근의 고립된 지역이나 생산기지 내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감시가 끊이지 않는 

숙소까지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중국노동자들은 검정색 창문이 달린 

11) Frankfurter Rundschau, 16.9.2014 (http://www.fr-online.de/wirtschaft/baubeginn-fuerversandlager
- nahe-prag-amazon-liefert-kuenftig-aus-tschechien,1472780,28423394.html–26.01.2015).

12) 언어능력 부족으로 흔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다. 독일 도축장의 한 루마니아 
노동자는 해고통지인지조차 모르고 서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노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이 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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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지역사회와 차단된 채 일하고 생활하고 있다(Ceccagno 2007; Wu and 

Sheehan 2011).

또한 위의 사례들은 이러한 노동력의 파편화가 노동자들 간에(상이한 직책, 상이한 

민족 등) 경쟁을 유발해 연대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더 나은 직책이나 정규직계약 체결을 바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한다. 이 생산

기지 노동자들은 이직률이 높고 노동조합에 회의적이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

직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Schmidt 2006).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국에 비해 

높은(많지는 않지만) 소득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이의제기나 노조가입으로 

인한 해고나 거주허가 박탈을 두려워하고 있다. 덴마크-독일 도축장에서는 폴란드 노

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하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태가 발

생하였다(Refslund 2012).

이 모든 사례에서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이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흔히 

관리자들은 이주노동자를 유연노동과 저임금, 빠른 속도의 노동과 연장노동을 기꺼이 

수용하는 확고한 ‘노동윤리’와 순응성을 갖춘 ‘선량한 노동자’라고 칭찬한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에게 이주노동자는 현지 노동력에 대한 귀중한 대체인력인 것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이용으로 ‘지속적인 노동력 갱신가능성을 여는 것은 기업이 선호하는 자질

의 노동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MacKenzie and Forde 2009: 150). 일반적

으로 자본의 이동은 양보교섭을 가능케 하는 등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 원천을 강화

하는 반면 노동의 이동은 노동을 분리시키고 노동력을 분열시켜 단체교섭을 약화시키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성에 의해 반드시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동윤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안정성과 호전성이라는 두 가지 전통을 다른 지역에 이전할 수 있

다(Rainnie et al. 2009). 사용자들이 특정 노동력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노동환경

에 대한 인간의 대처방식에는 항상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과 

이주공동체가 점차 유입국에 정착해 감에 따라 저임금과 낮은 지위의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성향은 약화된다(...)’ (MacKenzie and Forde 2009: 145). 이탈리아의 

중국노동자 사례에서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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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사장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등’ 상호 정보교환에 도움을 준다(Wu and Liu 2014: 1403). 이동노동자들

은 회사에 전념하지 않고 국제노동시장이 제공한 일자리 대안을 기꺼이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폭스콘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노

동의 이동성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력 원천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Smith 2006).   

6.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주민의 이동노동이 초국적 이동자본에 의해 고용되는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와 아웃소싱 관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 중 폭스콘은 중

국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폭스콘은 공장을 인수

해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체코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국적의 

임시직 노동자이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의류생산업체의 하청업체(재하청) 기능을 하

고 있는 중국의 ‘민족공장’(ethnic workshop)에서는 상당히 다른 노동방식이 발견되

었다. 특히 이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노동자들은 짧은 생산주기를 맞추기 위한 유연성

의 필요성 때문에 극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 소매업

체인 아마존이다. 온라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부응해 이 기업은 전 세계에 창고와 물

류센터를 개설하고 (또한 이전하고) 있다. 신문과 TV에서는 주로 이주민 이동노동자의 

충격적인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보도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단체행동

에 대해 사측은 물류창고를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정육가공의 여러 공정을 독일로 오프쇼링한 덴마크의 도축업인데, 독일에서는 

폴란드 하청파견업체에 의해 저임금의 폴란드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다.  

이 모든 기업은 현지 노동시장에만 국한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유럽

국가,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이동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임금 지불의 이점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들을 회사 인근 기

숙사에 합숙시키며 회사나 경비업체의 삼엄한 감시를 통해 극단적 형태의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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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정기적으로 이동노동자의 모집 및 고용, 흔

히 숙식마저도 초국적인 임시직 파견업체와 같은 노동시장 중개업체에게 아웃소싱하

고 있다. 대개 한 지역의 노동력 절반 이상이 임시직 파견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 특

히 적기생산방식과 계절에 극히 민감한 온라인 소매업은 임시직 파견업체에 의해 제

공되는 외부적인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고 있다. 때때로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의 경계가 불분명하다(Wagner 2014도 참조). 폭스콘, 아마존, 덴마크 도축업의 경우, 

서로 다른 임시직 파견업체에 의해 노동자가 모집되고 고용되기도 한다. 중국공장의 

경우, 중국에서 유입되는 신규노동자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공장소유주에게 고용되긴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민족네트워크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제시된 ‘이중의 이동성’이 특히 고용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자본의 이동(특히 사업이전 위협과 이에 따른 양보교섭)과 노동의 이

동(특히 언어 및 민족에 따른 분리와 분열을 통해)은 모두 고도로 분리된 고용관계를 

암시한다. 노동조합은 제어되지 않는 초국적기업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조

직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청 핵심기업이 아닌 하청업체나 임시

직 파견업체에 의해 노동자가 고용되는 아웃소싱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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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이전, 노동과정 구조조정 및 일자리의 질

Monique Ramioul, Geert Van Hootegem1)

1. 서언

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초월해 기업활동을 구조조정하고 자회사

(subsidiary)나 다른 하청업체(subcontractor)로 사업을 이전(relocation)하고 있다. 이

번 장에서 다룰 핵심문제는 사업이전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

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업이 이전된 하청업체나 자회사에서 단순히 

기존의 업무과정을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구조조정

이 이루어져 노동분업(division of labor)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자리의 질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으로 노동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사업이전 프로

젝트 이행에 있어 노동분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연구는 세계화가 노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의 세계화와 그 핵심적 특성인 

기업 또는 지역 간의 글로벌 상호연결성(global interconnectedness) 확대와 국제노

동분업 심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조사하고 토론을 거쳤다. 경제

학과 경제지형에서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주체와 지역 간의 교역관계,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행태 등이다. 다른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국제노동분업을 조사하는 데 이용된 사회학이론은 고용관계와 노사관계(Morgan, 

Kristensen and Whitley 2003; Bronfenbrenner 2007; Edwards et al. 2007; 

Robinson 2010; Riisgaard and Hammer 2011), 고용조건(Marchington et al. 

1) *Monique Ramioul; 벨기에 루벤대학교(KU Leuven) 노동사회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노동과 조직 그룹(work and organization group)’ 책임교수 및 루벤대학교 사회학연구소( 
Center for Sociological Research) 부교수

   *Geert Van Hootegem; 벨기에 루벤대학교(KU Leuven) 사회학연구소(Center for Sociological 
Research)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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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Flecker 2010)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본 연구가 기업의 업무편제방식

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활동과 업무의 유기적 관계와 공간적 분리를 충분히 조사

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부서의 편제(Gospel and Sako 2010)나 사업의 기능적 측

면은 강조되었다(Huws et al. 2009). 사업이전이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의 이전이 노동분업 증가와 노동과정 및 업무의 파편화를 수반하는 만큼 우

리는 사업이전이 노동자의 의사대변(voice)과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

자리의 내용과 그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일자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노동분업 변화의 관점에서 사업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전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업무, 협업

상대, 사업이전 이후의 상황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산

단위체 간의 업무배분과 이러한 업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의 최대 관심

사는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이 노동과정의 일부가 국내나 해외의 자회사로 이전되거나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오프쇼링’으로 다룰 것이다) 거래관계를 통해 자국 또는 해

외의 기업으로 이전될 때(아웃소싱) 어떻게 노동과정이 구조조정 되는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유럽의 대형 연구프로젝트인 

“WORKS”에서 다뤄진 58개 사례 중 세 가지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2) 이 사

례들은 고도의 지식업무에서부터 중급 숙련 생산직 또는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연구는 식품가공업체 유통에서 사무행정 업무

인 주문과정의 사업이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사례연구는 일부 고객서비스 업

무의 콜센터 사업이전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 사례연구는 다수의 지역의료기관 정보

통신업무의 사업이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사례연구를 위해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설문지를 통해 해당조

직의 경영진 및 노동자 대표와 8~10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해 사업이전의 이유, 그 

대책과 전략 수립, 최종결과를 재구성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회사서류를 검

2) WORKS 프로젝트는 지식기반 사회의 노동조직 구조조정(Work Organisation Restructuring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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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보완함으로써 전체 사업이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로 사업이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원청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와도 7~9회에 걸쳐 심층적인 개

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터뷰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

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각 사례마다 특징적인 사업이전의 근본이유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얻은 자료는 주로 ‘개별사례분석’(Within-case Analysis) 

방법으로 해석되었다. 비록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적 비교를 시도하긴 했지

만 이러한 연구방법이 다른 사례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론적 개괄

2.1 사업이전 블랙박스 조사

본 연구의 핵심목적은 노동분업이 공간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업무에도 변화가 일어

났는지, 보다 정확히 말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재료나 

정보의 흐름으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서로 다른 기

능과 업무가 어떻게 설계되며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이러한 기능·업무흐름·관계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재조직될 때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구조조정 이후 노동과정의 업무내용에 대해 심층적으

로 분석할 수 있고 일자리의 질이라는 핵심영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프쇼링(offshoring)과 아웃소싱(outsourcing)에 대해 준거로 삼은 핵심개념 중 하

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이것은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전

달되기 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 부가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Huws et 

al.2009: 25).3) 이 문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나무가지 모양의 연결점(nodes)과 상

자모양 또는 계단모양으로 연결된 기업활동(activity)과 비즈니스 기능(business 

function)으로 정의된다. Porter(1985)는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 즉 최종생산품이 완성

될 때까지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구분되는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 

3) WORKS 프로젝트 결론이 제시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중에 가치사슬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18
세기 경제학자 이론부터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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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쇼링과 아웃소싱,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여러 연

구결과는 Porter의 정의 및 접근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Porter는 경험적 조사를 위해 

비즈니스 기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Geurts, Coppin and Ramioul 2007; Statistics Denmark et al. 2008; Sturgeon 

and Gereffi 2009; Huws et al. 2009; Vandekerckhove and Ramioul 2015). 본 경

험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 유럽의 WORKS 프로젝트에서도 이용되었듯이 비즈니스 기

능은 주요활동과 부차적 활동으로 분류된다. 생산, 조립, 운송과 유통, 판매와 고객서

비스는 주요활동으로, 재무와 회계, 인력관리, 훈련과 상품개발 등은 부차적 또는 지원

활동으로 구분된다. WORKS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비즈니스 기능(연구개발, 생산, 물

류, 고객서비스, IT)의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에 대해 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업활동(Porter의 정의에 의한)이나 비즈니스 기능에 의해 반드시 노동분업

이 명확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비즈니스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업무편제

(work organization), 일자리의 내용(job content)이나 직무(task)를 구별할 수도 없다

(Ramioul 2012a, 2012b).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활동인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나 로지스틱스에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직무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와 직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동일업종에서조차 비즈니스 기

능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개편이 비즈니스 기능 전

체의 완전한 외주화(externalization)를 수반한다’는 기본적인 가설이다. 기업의 구조조

정 프로젝트는 업무의 일부만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전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능 ‘내부의’ 노동분업도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외주화에 앞서 노동분업의 

변화가 선행되거나 외주화가 노동분업을 촉발시킨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

업이전과 관련해 일자리와 일자리 질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기능의 

블랙박스를 조사하고 하위수준의 직무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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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분업의 이해

비즈니스 기능의 업무 구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업을 고찰하고 이

해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틀은 de Sitter(1981)라는 네덜란

드 학자와 벨기에의 여러 학자(Christis and Korver 1992; Van Hootegem 2000; 

Van Eynatten and van der Zwaan 1998; Achterbergh and Vriens 2009; Ramioul 

2012a, 2012b)에 의해 개발된 사회기술제도이론(sociotechnical systems theory)에 

근거한 ‘사회기술조직구조접근방법(SocioTechnical Organiazational Structures Approach: 

STOSA)’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de Sitter는 ‘조직구조는 직무(task)로 변환

(transformation)되어 그룹으로 분류되거나 동조화(coupling)된 결과로, 주문(order)에 

대한 이러한 직무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Achterbergh & Vriens 2009: 

236). 노동분업의 다양성은 변환과정의 각기 다른 업무방식의 그룹분류 원칙에 근거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여러 다른 주문에 대한 유사한 업무 방식의 동조화(coupling)

와 유사한 주문에 대한 모든 다른 업무 방식의 동조화 중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된

다4). 예를 들어, ‘생산’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데 관

여된 모든 기술적 업무 방식(예; 벌목, 제재, 드릴, 페인팅, 조립 등)을 동조화

(coupling)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해 조직되거나 이러한 기술적 업무방식을 탈동조화

(decoupling)해서 기술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생산품지향(product-oriented) 또는 주문기반(order-based) 

생산흐름(production flow)이라 불리며, 후자는 과정지향(process-oriented) 또는 업

무기반(operation-based) 생산흐름이라고 불린다. 업무기반 생산흐름은 짧은 주기의 

하위 업무방식으로 직무가 고도로 파편화된 테일러주의(Taylorist)의 노동분업원칙에 

따라 설계된 생산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 1>은 변환과정에서 업무를 그룹으로 분

류해 차별화하는 기본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변환과정의 직무 동조화 또는 탈동조화를 분석해 보면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어떻게 조직적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 분류의 차별성으로 인해 

유사한 변환과정 업무들이 극도로 파편화된 단순한 업무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범위가 넓고 통합적이며 복잡한 업무로 나타나기도 한다(Van Hootegem 2000: 67ff).

4) 유사한 주문이란 비슷한 고객, 비슷한 생산품/서비스 또는 비슷한 프로젝트(Christis 2009"13)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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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1 업무 2 업무 n

주문흐름 1

주문흐름 2

주문흐름 n

<그림1> 각 주문(또는 한 그룹의 주문)에 대한 모든 다른 업무 동조화 또는 
모든 주문에 대한 유사한 업무 동조화

점점 다양해지는 상품과 서비스, 고객과 시장, 대개 예측이 어려운 주문량과 업무량 

변동으로 인해 변환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구조를 분리해 다른 

별도의 업무흐름으로 변화시키라는 강요를 받는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업무기반 접근

법보다는 주문형태에 따라 생산구조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한 가지 주문(또는 비슷한 

주문형태를 하나로 묶어서)을 위해 모든 다른 업무의 통합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일 주문(상품 또는 서비스)생산에 관계된 업무들은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업무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업무 흐름으로까지 확산

되어 있다면 업무흐름 내에서보다 업무흐름 간의 조직적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증가

한다.

생산구조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핵심논쟁이 있다. 하나의 제품 생산을 위

한 업무들이 결합(동조화)되어 있다면 직무 네트워크에서의 관계(relationship), 인터페

이스(interface), 관계내의 변동성(variability)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환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장애요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주장이다(Achterberg & 

Vriens 2009: 261ff).5) 동시에 주문기반 동조화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규제잠재력(regulatory potential)을 강화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특히 장애요인의 발생가능성이 커서 예측이 어려운 경영환

경에서는 주문기반 구조가 중요하다. 반대로 하나의 제품생산에 관여된 서로 다른 직

무들이 별도의 흐름으로 배치되어 생산된다면 모든 제품마다 다음 흐름으로 전달될 

5) 그러나 Christis(2009: 13)는 유사조직 원칙(similar organizational principle)과 Just-in-Time에 근거한 
린(lean)생산모델에는 과정 내부의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오히려 장애요소에 대한 
생산구조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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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해져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애요인의 해결도 더욱 복

잡해진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업무기반 그룹분류와 업무의 파편화를 피하

고, 대신에 소위 통합적 직무(integrated task)를 가능케 하는 주문기반 흐름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변환과정 설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앞

서 설명한 장애요인의 정도 및 노동자 스스로의 규제 잠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지리적 노동분업의 발달에 따라 조직 또는 조직 간의 구조가 복잡

해지고 직무네트워크 내부의 상호관계 및 인터페이스 횟수가 증가하였다. 업무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상호의존성이 높고 지리적 또는 계약상으로 분산된 직무들 간의 장애

요인을 증대시켜 문제해결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2.3  일자리 질과의 연관성

변환과정 설계(예; 노동분업) 방식을 일자리의 질과 연계시키기 위해 우리는 

Karasek과 Theorell(Karasek 1979; Karasek & Theorell 1990)에 의해 개발돼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직무요구/직무통제(Job Demand/Job Control) 모델(JD-C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직무요구는 심리적·신체적 집중과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물리적·사회적·조직적인 측면을 뜻한다

(Holman & McClelland 2011: 17). 직무자원(job resource)은 노동자들이 직무요구

를 관리하고,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고, 학습을 촉진시키며,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을 성

취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질적으로 직무자원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의사결정 재량(decision latitude)을 뜻하지만 개념이 점차 확

대되어 피드백과 사회적 지지, 기술 활용성과 직무의 중요성 등 다른 측면도 포함하게 

되었다(Demerouti et al. 2001).6)  

앞에서 언급한 사회기술조직구조접근방법(STOSA) 틀에 의해 정의된 노동분업과 일

6) 더욱이 지금은 직무의 질에 관한 연구문헌에서 다른 차원도 고려함으로써 고용의 질(임금, 노동시간, 
수당 등)과 세력화(empowerment)의 질(개인과 집단의 의견과 대표성, 훈련 접근성 등)로 폭넓게 분류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추가적 영역에는 노동자의 업무배치 및 조직참
여와 관련된 핵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Bustillo et al., 2009; Holman & McClelland, 2011). 우리
의 모델은 조직구조의 직무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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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질을 연결시키기는 사실상 쉬운 일이다. 업무기반에 따라 운용이 분류되고 고

도로 직무가 파편화된 설계과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요구(job demand)가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직무자원으로서 이러

한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재량이 부족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직무

요구가 높고 직무자원이 낮은 직무는 스트레스 위험이 높고 학습기회가 낮은 특징을 

지닌 중압감 높은 직무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노동분업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직무의 

질이 악화되기 쉽다. 문제가 발생하는(발생확률이 매우 높음) 사업장에서 노동자 스스

로의 적절한 규제잠재력도 없고, 의사결정 재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Achterberg & 

Vriens 2009: 257쪽 이하 참조). 이 전제에 기초해 우리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장애

요인의 정도가 낮고 규제잠재력이 클 때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van Eijnatten & van 

der Zwaan 1998: 303쪽 이하 참조).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될 핵심문제는 첫째, 사업이전 활동이 노동분업의 변화와 상

호관련성이 있는지 둘째, 노동분업의 변화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장애요인의 정도와 규제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3.  세 가지 이질적인 노동과정에서 발견된 증거

3.1 푸드로그(Foodlog) 사의 물류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

(Business Shared Service Center)

첫 번째 사례연구는 가칭 푸드로그라 불리는 식품산업 분야의 한 글로벌 기업에 관

한 것이다. 푸드로그는 현재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물류행정업무를 이 업무만 전담

하는 중앙집중식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BSSC)로 이전하고자 한다(De Bruyn & 

Ramioul 2007). 푸드로그는 글로벌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분산된 활동과 이 

활동 간의 연결을 최적화하고 과정(process)과 업무(operation)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직재정비 프로젝트가 요구되었다. 전체적인 기업전략은 업무를 

해외로 오프쇼링(offshoring)해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BSSC)로 운영을 중앙화하는 

것이다. 여러 공장과 활동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시장도 글로벌화 되어 있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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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포장운송, 다양한 완제품의 흐름이 존재하고 국내 여러 지역과 해외로 연결되는 

포장운송이 비어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때문에 

물류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유럽에 위치한 다른 자회사들의 물류행정 부서를 

포함해 이 연구의 주제로 다루게 될 자회사인 베네룩스(Benelux) 사의 물류부서 기능

도 당연히 새로 설립된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로 이전되었다. <그림 2>는 비즈니스

공유서비스센터 설립 이전의 흐름도이다.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로 이전되기 전에는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고객의 전체적인 주문 흐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류행정부서 

업무가 조직되어 있었다.  

주문접수
주문처리
- 주문 발송준비
- 운송주선

행정사무
- 각종 서류
- 사전검사

포장운송고객접촉수량점검

<그림 2> 사업이전 이전의 물류 흐름도

그러나 원래의 구상과는 달리 모든 물류활동이 오프쇼링되지는 못했다. 주문처리의 

핵심 중간업무인 주문발송 준비(order release)가 이전된 업무흐름과 탈동조화(디커플

링)되면서 중앙화되지 못하고 베네룩스(Benelux)에 남아 있게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

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중앙화된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가 시스템으로 주문

을 넣으면 베네룩스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주문이 가능한 다른 제품들을 점검해 

주문발송 준비를 한다.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에 이 내용을 알려주면 비즈니스공유

서비스센터는 이 내용에 따라 배송준비를 하고 필요한 컨테이너 숫자를 계산해 주문

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주문발송 준비는 이 업무흐름 중 가장 어려운 업무였다. 

이 업무가 이전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IT에 의해 운영되는 재고 및 생산계획 시스템에 

의한 주문발송 준비가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업무흐름 세분화는 주문처리에 있어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가 베네룩

스(Benelux) 사업장에 여전히 크게 의존했음을 의미하였다. 주문처리 시 양측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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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이전은 전체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불완전한 사업이전 외에도 기본적으로 업무조직이 재설계되고 주문기반 방식에서 

업무기반 방식으로 노동분업이 변화되었다. 원래 베네룩스 체제에서는 한 명의 고객이 

전체 주문과정에서 한 명의 주문처리 담당자와 접촉하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주

문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업무가 하나로 집단화되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새로 설립된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 체제에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 개개인이 여러 

고객그룹을 상대로 세분화된 직무(subtask) 중 하나의 직무만 책임지게 되었다. 그 결

과, 특정주문에 필요한 전체 물류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문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고객그룹 지역 1

고객그룹 지역 2

주문접수

운송주선

수량점검

행정사무

고객접촉

포장운송

<그림 3> 구조조정 이후 푸드로그(Foodlog) 사의 물류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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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화된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나치게 생소한 업무조직은 

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화물

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못했고, 배송일자 정보와 세관신고서가 누락되었으며, 빈 포장

재가 사라지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배송도 연착되

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 없이 일어났으며 빨리 해결되지도 못했다. 

새로 설립된 부서의 업무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기반 과정 전체에 대한 이

해가 부족했고, 다음으로 주문처리과정 업무 전체가 이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한 현장매니저의 이야기대로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 직원의 직무의사결정 재

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잃게 된 것은 고객에 대한 집중(focus)과 주문처리과정의 가시성(visibility)

입니다. 주문접수 처리에 실수가 발생할 경우 그 실수가 바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

에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BSSC 베네룩스 수출업무 담당책임자).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비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 신규직원에게 경험이 부족하고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와 디코딩(decodifying) 지식도 부족했

다는 점이다. 푸드로그 사 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주문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관행을 개인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에는 주문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 서류양식, 세관원 등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

한 노트북이나 전자파일 같이 특별히 개인화된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관행은 

극도로 개인화되어 공유되지 않았다.  

구조조정 이후 주문처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경영진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 도입과 체계적 기록 및 에

러분석 등 주로 업무프로세스 지식을 강도 높게 코드화하고 모니터링하였다. 더욱이 

경영진은 비상시에 대비해 ‘긴급구조팀’(rescue team)을 구성하였는데 그 목적은 비

즈니스공유서비스센터를 즉각 지원해 업무성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분적으로 코드화

되지 못한 정보지식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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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의전화와 응답전화 분리: 시티라이프(CITYLIFE)

두 번째 사업이전 사례는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에 위치한 공공주택기관 착신

(inbound) 전화고객서비스 아웃소싱에 관한 것이다(Schönauer 2007). 이 도시 22만 

개의 아파트는 시티라이프(가칭, CITYLIFE)라는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방문

(walk-in) 고객서비스센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방문고객서비스센터는 아

파트 임대와 관련된 법률적 행정절차(계약, 집세 지불과 보증금)와 분쟁소송(예: 집세 

체불), 매매, 수리, 하자보수 및 중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영진이 개선하려는 

주요 문제는 고객에 대한 전화서비스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었다. 고객이 전화를 

하면 항상 통화 중이어서 직원과의 연결이 거의 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불편했는데 끝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전화내

용도 아주 간단한 정보(주소, 업무시간)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았다.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방문고객과 1:1로 인터뷰를 하거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걸려오는 문

의전화는 직원들의 업무진행을 방해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센터

로 걸려오는 착신전화서비스를 ‘멀티콜’(MULTICALL)이라는 콜센터로 아웃소싱해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경영진은 고객서비스를 재조직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은 간단한 업무를 탈동조화(디

커플링)해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콜센터 경영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방안은 지식강도의 차이에 근거한 아웃소싱으로부터 개발되었습니다. 전

문직원이 아니라도 하루 24시간 응답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한 문의전화는 콜센터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멀티콜 매니저)

일단 콜센터에서 모든 고객의 전화를 받아 전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필터역할

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비스센터 팀이 응답해야 할 문의전화일 경우 콜센터 직원

은 ‘회신전화 요청’(call-back ticket) 또는 ‘전문적 응답 요청’(technical intervention 

request)이라는 전자장치에 접속해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전화내용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회신전화요청에는 고객의 연락처와 기본적 문의 내용이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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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직원은 회신전화요청 정보에 의거해 응답내용

을 준비하여 편리한 시간에 전화를 하게 된다. 현재 직원들이 예약고객과 상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구조조정된 업무흐름도이다.

착신전화

간단한 질문

복잡한 질문

처리

전문가 
지원 요청

회신전화 요청

상품

수리

주택자문

서비스센터팀

<그림 4> 시티라이프-멀티콜 고객서비스 업무흐름도

외부에서 걸려오는 고객의 착신전화를 분리해 콜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전체 업무흐

름을 분석하고 자료를 입력해 중앙지식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화하였다. 이 자료는 질

문에 대한 알고리듬(algorithm)을 통해 멀티콜 직원이 고객요청을 분류하는 데 지침으

로 사용되었다. 

전화서비스에 대한 구조조정은 먼저 동일한 업무흐름, 질문, 응답의 업무구성 요소

를 탈동조화(decoupled)시킨 후 전자티켓을 사용해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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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형태의 고객서비스 간에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 상정되었다. 하루 3천5백

통의 전화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순질문을 콜센터가 처리하게 되자 고객서비스

의 질도 개선되었다. 좀더 복잡한 문의전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서비스센터 직원

이 응답을 더욱 잘 준비하고 도중에 방해를 받지도 않게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질문과 응답이 탈동조화(decoupling)되면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고 실수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업무흐름이 복잡해졌다는 측면도 있다. 현실적으로 질문 접수자와 

답변 제공자 간에 완벽한 연결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센터 직원

과 콜센터 직원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나 소통도 없다. 전화회신요청(call-back ticket)

이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전화회신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고객과 콜

센터 및 서비스센터 직원이 서로 다시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선 

질의와 응답 간의 시간차로 인해 고객들은 전화회신(call-back)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 다음으로 콜센터 직원

이 고객의 문의요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직원은 전자티켓에 입력된 내용만으로 문의고객의 요청

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고객이 아파트의 불편사항을 매우 다급하고 심각하게 과

장해서 이야기할 경우 콜센터 직원은 이 상황을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표

적인 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식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

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무흐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오류가 있다. 콜센터 

직원은 지역 서비스센터와 연결이 안 되고 서비스센터 직원에 의해 이미 처리된 내용

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센터 직원도 콜센터 직원의 전화상담 조치 내

용에 대해 항상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이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서비

스센터 직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달라

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은 이전의 서비스센터 직원이 어떻게 답

변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유일한 해법은 새로운 전화회신요청을 준비해 고객을 

달래는 것이다. 정리해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업무와 문제

해결 능력 감소와 함께 업무흐름이 더욱 복잡해졌다.

3.3  아이티 헬스(IT HEALTH)

마지막 사례는 노르웨이 한 지역의 여러 공공병원과 건강서비스 기관의 IT서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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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소싱이다(Dahl-Jørgensen & Torvatn 2007). 원래 9개의 공공병원과 6개의 의료

센터는 독립법인으로 각각의 IT 부서를 갖고 있었다. 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에는 경제

적으로 독립법인으로서 새로운 공기업인 가칭 아이티헬스를 설립해 이러한 IT부서를 

이전·통합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헬스센터3
IT팀

헬스센터1
IT팀

헬스센터15
IT팀

헬스센터 N
IT팀

헬스센터2
IT팀

ITHEALTH:
앱

IT 서비스
개발 관리

<그림 5> 아이티헬스의 지리적 중앙화와 집중화

15개의 IT 부서가 중앙집중화되어 그 활동이 한 부서의 과정으로 통합되었다. 즉, 원

래처럼 IT활동을 각각 분리된 의료센터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모든 IT 활동을 한 곳으

로 모아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조화(coupling)한 것이다. 지역 건강서비

스기관들은 자신의 모든 IT 직원과 시설 및 계약을 아이티 헬스로 이전하였다. 결과적

으로 아이티 헬스는 다른 의료센터의 모든 IT 관련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유지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의 공동구매, 자원사용 공조와 업무과정 표준화 등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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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되었다. 의료센터들은 필요한 IT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아이티 헬스와 특별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나자 각 의

료센터는 IT조달 담당자를 두고 아이티 헬스와 연락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각자

의 위치에서 공동개발과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후 일부 의료센터들은 의료센터와 

아이티헬스 간의 업무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법적·계약적 프로필과 기술적 프로필 간

의 연락업무를 다시 분리하기도 했다. 

아이티 헬스(ITHEALTH)도 4개의 팀으로 분리되었는데 각 팀은 모든 의료센터의 특

정 IT서비스, 즉 관리, 개발, I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였다. 애플리케이션 팀은 

이전에 각 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을 책임진다. 이 

팀은 다른 의료센터의 특별한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생애주기(예, 환자에 관한 전자기록, 환자행정, 연구실 컴퓨터시스템 등) 별로 관리하

고 있다. 집중화된 고객서비스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IT서비스팀은 모든 의료센터를 지

원하는 한편 좀더 복잡한 문제는 중앙기술지원그룹(central technical support group)

에 전달하고 초기단계의 문제해결을 책임진다. 구조조정 이전에는 각 의료기관의 지원

반(helpdesk)과 직원이 직접 교류하고 접촉하였으나 구조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문의가 이 중앙의 지원반을 거치도록 하였다. 지원반 업무조직도 변화되었다. 이전에

는 1단계와 2단계 지원반 사이에 업무순환이 이루어져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에는 IT 컨설턴트가 1단계나 2단계 지원반에 

배치돼 직원순환배치 가능성이 사라졌다. 

모든 IT활동을 완전히 집중화하려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전 업무가 종국적으로 

이전되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는 각 의료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IT인프라가 있었

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도 있었으며, 일부 지역의료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자체적인 IT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원반이 완전히 집중

화되지 못하고 각 기관마다 자체 지원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개발된 IT시

스템에서는 통합 이전의 IT직원이 갖고 있던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표준화, 업무기반 체계 확립, 완전 집중화라는 지원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적어

도 조사시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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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4.1 상황 파악을 전제로 한 사업이전

첫 번째 고찰결과는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로, 구조조정 대상 활동

에 대한 상황 파악이 사업이전 설계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

침하는 문헌도 존재한다(Schamp, Rentmeister & Lo 2004; Gereffi, Humphrey & 

Sturgeon 2005; Mirani 2007; Petersen et al. 2008; Valenduc et al. 2008; 

Kletzer & Jensen 2009; Goos, Manning & Salomons 2009; Maenen 2010). 가장 

단순하고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업무가 탈동조화되고 이전되었다. 위의 세 가지 사례

에서 이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된 업무의 공통적 특징은 업무의 복잡성

(complexity)과 (혹은) 업무의 전체흐름 파악에 필요한 맥락화(contextualization)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문과 고객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대책마련에 필요하다고 이해되었

기 때문이다. 경영진에 따르면 시티라이프에서는 이 기준이 비교적 쉽게 파악되었다. 

고객과의 접촉이 일회적이고 표준화된 응답이 필요한 고객서비스 부분은 탈동조화된 

반면 고객과의 더욱 복잡한 개인적 접촉이 필요한 업무는 서비스센터에 그대로 유지

되었다. 푸드로그 사에서도 주문처리 중 가장 복잡한 주문발송 준비(order release) 업

무는 이전되지 못하고 사업이전이 된 업무흐름에서 탈동조화되었다.

4.2 실망스런 사업이전 결과

둘째로, 위에서 고찰된 어떠한 사업이전 사례도 진정한 의미의 ‘개선된 업무 변화’로 

설계되지 못했다. 지리적 위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례에서 노동분업의 변화가 나타났

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업이전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세 가지 모든 

사례에서 주문기반에서 업무기반 흐름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주문흐름(order 

flow)의 여러 다른 업무가 탈동조화되고 모든 주문흐름의 유사한 업무가 동조화(커플

링)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푸드로그 사와 아이티 헬스에서 중앙화와 주문기반 업무

흐름으로부터 업무기반 업무흐름으로의 변화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는 경영합리화, 효

율성 및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였다. 사실 업무의 기능적 분류

에 기초한 업무흐름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Daft 200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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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시티라이프의 경우, 이전의 목적은 고객서비스 요구의 확대와 관련해 고객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노동분업 외에 사업이전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행될 때에는 

업무흐름에 추가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사업이전 프로젝트가 원래의 구상대로 

이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사례에서 모두 특정업무, 정보, 기술인프라, 데이

터, 특수한 성격의 역량 때문에 업무전체가 이전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경영진은 이

전이 불가능한 업무를 고려해 업무흐름을 재조직해야 했다.

아이티 헬스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 우선 사업장별 기술 인프라와 지역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자체 

IT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화(centralization) 사업은 완전히 

이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 인프라 지원을 위해 기존 직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었

다. 모든 IT 활동의 중앙화는 서비스 제공자와 여러 부서를 연결해 주고 공간적으로 떨

어져 있는 IT의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 문제는 중앙화 IT부서와 다른 의료조직 간의 특별연락기능을 담당하는 IT중개인

을 둠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아이티 헬스와의 협력에 관한 

계약적 측면과 일상적으로 IT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는 기술연락이라는 기능으로 다

시 세분되었다. 또한 사업이전의 결과, 지원반(helpdesk)의 도움에 대한 수요가 증대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도 더욱 세분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이행 

과정에서 업무기반 흐름의 개별업무 차원의 파편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업무흐름의 복잡성 증대

세 번째 고찰 결과는 사업이전에 의해 업무흐름의 복잡성이 더욱 증대하였다는 사실

이다. 이는 업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취약성이 커지고 직원들의 문제해결 역량이 감

소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이전 과정에서 단일 주문이나 고객

요청 처리의 탈동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들이 여전히 상호의존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탈동조화 된 업무들은 막힘없이 부드럽게 처리되도록 연결되고 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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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서로 거리가 멀면 직접 대화하는 것보

다 소통이나 업무지시가 복잡해지고 오해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지리적인 거리도 이

러한 조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Cramton 2001). 사업이전 이후 각 사례에 나타난 

오류와 업무장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업무 간의 지리적 거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사업이전 과정의 설계와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 모든 업무가 

다 이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 이유이다. 그 결과, 한 업무가 종료되기 전

까지 환상선(loop)을 여러 번 돌면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문

제는 이전된 업무의 경우 노동자들이 하나의 주문이나 고객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과정의 한 단계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 파편화

된 사업이전과 업무기반 노동분업으로 인해 업무흐름 전체를 볼 수 없었고(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탈동조화된 

업무와 동조화된 상호의존적인 업무 간의 연결이 파괴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율규제

(regulative discretion) 능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업무공조 방

법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직적 결정이 요구되었다.   

4.4 일자리 내용과 질에 대한 영향

앞에서 설명한 개요에서 증명되듯이 이렇게 복합적인 개입으로 사업이전은 거의 모

든 노동자 개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업이전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의 업무

는 더욱 조각나고 파편화되었다. 노동분업 확대, 노동과정과 업무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새로운 문제와 장애에 직면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직무요구(job demand)로서 문제해결 요건

의 증가는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노동자들은 

실제로 직무의사결정 재량 및 지원(직무자원으로서)과 관련된 적절한 문제해결 역량이 

동반될 경우에만 직무요구 증가를 도전과 교육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노동

자들이 더욱 높은 스트레스 위험에 직면하였으며 교육기회도 더욱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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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시도

모든 사례에서 기업은 사업이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종 예측하지 못하고 과소평가

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행단계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

를 하였다. 모든 사례에서 다양한 개입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잠재력’(regulation 

potential)을 창출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돼 탈동조화 된 활동을 기능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처음부터 인지되었지만 경영진은 구조조정 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때 개입해도 된다고 인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입은 원청

(source)과 하청(destination) 모든 조직의 현장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에서 발견된 이러한 조정메커니즘(Mirani 2007; Flecker et al. 2008; 

Maenen 2010)이 우리 사례에서도 고찰된다. 이 조정기제는 크게 (1)정보통신기술

(ICT) 이행 (2)절차와 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공식화(formalization) (3)경계

연결(boundary-spanning)기능 설치 (4)소통전담채널 설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정보흐름 통합이나 업무조정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의 관점에서 기대된 사항

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튼튼할 때 힘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reenan el al. 2009). 그러

나 정보통신기술이 소통역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조정

역량까지 개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사례에서 시간과 공간의 연결이라는 정보

통신기술의 역할이 언급되긴 했지만 반드시 문제가 없다고 논의되지는 않았다.

둘째, 사업이전으로 인한 문제해결이나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전 과정을 이행

하기 위해 비록 축소되기는 했지만 기존인력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rescue team)

이 원청업체에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하청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푸드로그 사와 아이티 헬스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추가적인 규제메커니즘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여러 사례에서 사업이전과 함께 강도 높은 과정의 표준화와 핵심 성과지표 도

입, 감시와 통제수단 이용 등 더 많은 절차와 모니터링에 기초한 관료화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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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cker et al. 2008). 이러한 공식화와 절차화(proceduralization)는 구조조정이 이루

어진 원청과 하청의 업무흐름에서 모두 고찰되었다. 다시 말해 원청기업이 아닌 하청

기업에서만 노동분업이 심화되고 조직적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원

청기업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티라이프에서 볼 수 있듯이 팀으로 구성

된 서비스센터들은 관료화 심화와 업무 모니터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 업무흐름 표준화와 착신 전화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이전을 가능케 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 툴과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원청업체 노동자도 

콜센터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지침과 모니터링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넷째, 예를 들어 특별조정팀이나 경계연결(boundary-spanning) 기능과 같은 추가

적 조치를 통해 조직내 기능조정이 이루어졌다. 공통적 해결책은 분산된 업무기능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원청업체의 규제개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연락 담당자 배치

였다. 세 가지 사례에서 경계를 연결하는 기능은 원청업체의 최고위직에게 부여되었다.

5. 결론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업이전이 단순한 이전의 차원을 넘어 노동분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 목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분

업 강화였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강

도는 더욱 높아졌다. 여기서 분석된 사업이전 사례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업무가 변화

되었다. 원래는 하나의 통합된 노동과정(labor process)이었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에 나타난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 특히 하청기업의 직무가 더욱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리된 활동들은 극히 상호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업무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주로 이러한 결과

는 생산구조가 업무기반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점, 하나의 업무흐름(workflow)에 속한 

업무가 완전히 이전되지 못했다는 점, 거리가 떨어진 사업장 간의 상호의존적 활동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

분업의 강화와 노동과정 및 업무의 공간적 분산으로 노동자들이 새로운 문제와 장해

요인에 직면했기 때문에, 즉 직무요구(job demand)는 많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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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원(job resource)은 부족했기 때문에 직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도달한 중요한 결론은 구조조정 프로젝트에는 정당한 급여와 양질의 

고용대안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노동과정과 업무의 재설계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확

실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될 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설계와 준비 및 이행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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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웃소싱이 콜센터 노동자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전기통신업체와 콜센터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Virginia Doellgast, Elisa Pannini1)

1.  서언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선진국 정부들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주요 공공 서

비스 공급업체를 민영화하였다. 그 목적은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혁신이었다. 대기업은 비용절감과 주주이익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대응했다. 일군

의 전략은 기존에 원청업체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 일자리를 IT나 보안서비스, 케이터

링 및 청소 전문 하청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원청업체 내의 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생산네트워크 서비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용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제도적인 보

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용자에게 일자리가 이전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시장 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논쟁은 흔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과 같은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다(Mattoo, Rathindran, and Subramanian 2001). 

정책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경쟁체제로의 시장개방을 위한 법제정이 소

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비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Megginson and Netter 2001). 그러나 시장개방과 민영화와 같이 오너십

(ownership)에 대한 정책에 의해 일어난 변화는 일부 노동자집단, 특히 미숙련 노동자나 

아웃소싱에 취약한 직종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rmann and Flecker 2012; Keune, Leschke and Watt 2008). 원청기업과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비용압박이 증가하면 사용자들은 우선 노동비용 절감방안을 모색

1) *Virginia Doellgast: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비교노사관계 부교수
   *Elisa Pannini: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고용관계 및 

조직행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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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은 단체교섭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단체교섭이 아닌 시장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고 기존(독점적 

국영) 기업(incumbent firm)에서보다 더욱 유연한 노동계약 체결을 원한다.

이번 제5장에서는 생산네트워크 파편화(production network fragmentation)가 전기

통신 원청업체와 콜센터 하청업체 일자리의 질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분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존 전기통신업체는 콜센터 기술의 선구자이며, 

여전히 사내와 하청업체에서 콜센터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요 사용자이다. 전기통

신시장 개방으로 대기업은 사내콜센터의 일부 일자리만을 유지하고 점점 더 많은 일

자리를 하청업체로 이전시켰다. 따라서 이 부문은 하청이 원청기업의 사내콜센터와 하

청업체 콜센터 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미친 효과와 하청 결정의 정치적 역학을 살펴보

기에 적절하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연구프로젝트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Global Call Center Project’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7개국을 대상으로 현장조

사와 사례연구에 의해 실시된 콜센터 운영과 고용관행에 대한 국제연구이다(Batt, 

Holman and Holtgrewe 2009).2) 비록 10년 전에 실시되긴 했지만 이 연구는 현재까

지 전 세계 콜센터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 유사한 사내 콜

센터와 하청 콜센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10개 전기통신업체의 고용조정에 대한 비교연구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인터뷰와 데이터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Doellgast, Sarmiento- 

Mirwaldt and Benassi 2013).3)

다음 절에서는 먼저 전기통신업체와 콜센터 분야의 아웃소싱 추세, 이와 연관된 고용

2) 조사대상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아일
랜드, 영국, 미국, 브라질, 인도, 폴란드, 남아공, 한국이다. 조사결과에는 총 474,942명을 고용하고 있
는 2,477개의 콜센터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olman, Batt, & Holtgrewe(2007: 
47-51)의 국제보고서 참고  

3) 이 연구는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전기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150회 이상의 인터뷰와 현장방문, 단체협약과 노조대표와의 
비교데이터 및 소장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사례연구 결과는 콜센터와 기술자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초
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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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대형 전기통신업체의 사내 콜센터 인

력과 콜센터 하청업체의 아웃소싱 인력이라는 두 집단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결과를 개괄하기로 한다. 우리가 검토한 주요 문제는 전기통신업체

의 콜센터 하청 이용 증가가 콜센터 일자리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

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련된 추세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하락했음을 주장한다. 우선, 

하청업체로 일자리가 이전된다는 것은 사내콜센터에 비해 비용압박이 크고 단체교섭

제도가 취약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청

의 확대로 전기통신업체에 남아 있는 사내콜센터 노동자도 벤치마킹과 양보교섭에 의

한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 압박을 받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압박추세를 완화할 수 있

는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2. 자유화와 생산네트워크 파편화: 전기통신업체와 콜센터 서비스

지난 20여 년간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국영텔레콤업체에 의해 지배되었던 전

기통신산업은 경쟁이 극히 심한 정보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기술변화로 경쟁네

트워크 설립 비용이 하락하고 무선전화, 인터넷 및 케이블 등 새로운 시장분야가 등장

하였다. 유럽의 정부들은 전기통신 공기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했고(영국

은 1980년대 중반, 유럽의 나머지 국가는 1990년대), 전기통신업체의 시장독점 장악

력을 축소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1998년까지 모든 EU 회원국에게 독점을 종료

하고 완전 경쟁체제 확립을 요구한 EU지침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과 체제에 결정

적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산업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친 자유화와 민영화라는 상호 유사한 추세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 일

반적으로 대규모 전기통신업체는 자체적인 사내콜센터를 운영하였지만 Sykes와 

TeleTech, Convergys 등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의한 다양하고 확대된 하청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 흥미로운 사례로 Convergys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전기통신업체 AT&T와 Cincinatti Bell의 소유였던 두 개의 콜센터 자회사가 합병되어 

설립되었다.  오늘날 가장 큰 콜센터 하청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Convergys는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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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150개 콜센터와 12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Convergys 2014).

전기통신업체는 콜센터사업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여러 다양한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뢰기업(client)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히 전기통신업체가 하청시장에서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글로벌 콜센터’ 프로젝트 서베이에 포함된 콜센터 하청업체의 

51%가 전기통신 분야에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저자의 계산). 전기통

신업체와 하청업체도 전체 콜센터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 영국 콜센

터 일자리의 약 12%가 전기통신산업이었는데 이중 10%가 아웃소싱과 텔레마케팅으

로, 금융과 소매 다음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Contact Centre Operations 

Labour Market Report 2012: 22쪽). 

전기통신업체의 구조조정 전략은 콜센터 산업의 부상 및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 다음에서는 서베이 데이터 수집과 사례연구에 기초해 이러한 구조조정전략이 일자

리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3. 콜센터 하청업체 일자리의 질

대형 서비스업체가 자사의 사내콜센터 일자리를 임금과 노동조건이 낮은 콜센터 하

청업체로 이전할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콜센터 사업의 

하청 결정은 여러 가지 고려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규기업에서는 특화(specialization)

와 신기술을 통해 효율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용절감은 자

신의 의뢰인에 비해 저임금 구조를 실현하고 노동배치의 유연성과 강도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업체의 사내 콜센터와 하청업체 콜센터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모든 국가에서 사내 콜센터 노동자의 

일반적 임금은 하청콜센터 노동자의 임금보다 평균 18% 높았다(Holman et al. 2007). 

국가를 소그룹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글로벌 콜센터’ 조사에 의거해 Batt 등(2010)은 

인적 자본과 다른 변수의 효과가 통제된 경우 사내콜센터가 하청콜센터에 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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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의 임금을 더 지불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Batt el al.2009; Van Jaarsveld & 

Yanadori 2011 참조). 이와 유사하게 10개국 전기통신업체에 대한 우리의 비교연구

에서도 콜(call)사업과 고객시장(customer market) 분야를 다루는 사내콜센터 노동자

와 하청콜센터 노동자 간에 체계적인 임금차이가 발견되었다.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

가는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였는데 전형적으로 하청콜센터의 임금은 사내콜센터 임

금에 비해 20~50% 낮았다(Doellgast el al. 2013). 

또한 ‘글로벌 콜센터’ 조사에서는 기업이 어떤 대책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일자리의 

질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청업체가 각국의 다른 규제환경을 활용해 높은 

비율의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해고나 이직률이 매우 높아 고용

안정의 수준이 낮았다(Batt el al. 2009; Van Jaarsveld, Kwon & Frost 2009; Shire, 

Schonauer, Valverde & Mottweiler 2009). 하청콜센터에서는 사내콜센터에 비해 입

사 초기의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투자가 약 50% 미만에 불과했고, 교육시간과 자격준

비 과정도 매우 짧았다(Batt el al. 2009). 더욱이 하청콜센터의 일자리는 업무난이도

와 자율성이 낮았고(Holman et al. 2007), 높은 참여경영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전자시스템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강도도 매우 높았다(Batt, Doellgast and Kwon 

2004; Doellgast, Holtgrewe and Deery 2009; Doellgast 2008). 이러한 관행 때문

에 특히 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된다. 콜센터의 강도 높은 성과모니터링이 극심한 긴장

을 유발하고(Taylor et al. 2002), 정서적 탈진(Deery et al. 2003), 우울증과 불안

(Holman 2002), 근골격계 질환(Sprigg et al. 2007)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사내콜센터와 하청콜센터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 분석된 두 가지 연구결과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명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절감과 유연성제고라는 강한 압박

을 받는다. 하청업체들은 자신의 서비스가 원청업체의 사내 콜센터뿐만 아니라 유사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콜센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하청

계약은 대개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청업체로부터 계약

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심한 경쟁은 마진이 계속 낮아지고 임금체계와 업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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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무계획 관행에 관한 하청업체의 모든 결정이 비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콜센터는 단체교섭 제도가 취약한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이다. 콜

센터 일자리는 유통판매와 금융, 채권추심, 전기통신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한 원청업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와 더불어 거의 전통적 산업 전반에 퍼져 있다. 

미국 및 영국과 같이 단체교섭 적용범위가 좁은 국가의 경우, 콜센터 하청업체에는 흔

히 노동조합이 취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흔하다. 유럽대륙에 위치한 국가의 노동조합은 

이 업종에서 단체교섭제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단체협약의 구조와 효력의 범위는 국

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의 국가는 특히 콜센터 하청업체 또는 보다 폭넓게 서비스산업을 망

라해 업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Doellgast, Batt & Sorensen 2009; Doellgast 

et al. 2013). 그러나 흔히 이 하청업체들은 어떤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한지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

지 않는 국가의 하청업체들은 업종별 단체협약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임

금과 노동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독일에는 콜센터나 전기통신업체들에 대한 업종별 

단체협약이 없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다만 콜센터 사업장 차원에서만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국제콜센터산업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다. 노조 조직화나 기존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대

형 다국적 서비스업체들이 전체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지역과 국

가에 관계없이 원청업체 의뢰인에게 원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은 효율적인 서비스와 판매업무의 형태로 전형적으로 표준

화된 제품생산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강도 높은 전자 업무성과 모니

터링, 고도로 개인화된 성과관리 모니터링, 노조설립 방해를 통해 가능하다.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콜센터업무의 이동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이다.  

스위치 하나 깜박하는 사이에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을 정도로 이동성이 높

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노동자대표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협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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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소싱인 오프쇼링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유럽에서 남아시아나 북

아프리카로 사업을 이전시키면 자국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30~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세 번째 이유는 높은 이직률로, 지속적인 조합

원자격 유지가 어려워 노동조합 조직화가 더욱 힘들다(Taylor & Bain 2001).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하청업체들은 강력한 시장압박과 원청업체 의뢰인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강도 높은 성과모니터링, 저임금, 높

은 고용 유연성 계약 체결이라는 특징을 가진 고용모델을 채택하게 된다. 동시에 하청

업체들은 원청업체의 사내 콜센터에 비해 이러한 모델을 더욱 잘 적용할 수 있다. 산

업의 특성 상 기존의 업종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 ‘소셜 유럽’(Social Europe) 국가의 콜센터 하청업체 조직화에 
대한 도전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콜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문제이다. 둘째, 직장평의회

(works council)와 단체협약에 성공한 하청업체에서 가시적인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해 어떻게 제도적인 단체교섭권을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개국이 선택된 이

유는 노동조합 전통이 강하고 단체교섭이 정착된 유럽대륙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사

례를 통해 우리는 노동조합이 비교적 강력한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 주요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점을 외주화된(externalized) 일자리에도 확대할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 상업사무노동조합(Union of Commercial and Clerical Employees: HK)은 

콜센터산업을 조직화하고 있는 주요 노동조합이다. 콜센터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업

종별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콜센터업체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많은 콜센터 업체가 사무직노동자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 상업

사무노동조합은 스웨덴의 전기통신 원청업체 의뢰인인 Telia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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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업체에서 캠페인을 조직함으로써 이 문제에 도전하였다. 그 중 한 업체인 ‘Go 

Excellent’에 대해서는 집중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 노조 간부에 의하면 ‘Go 

Excellent’ 콜센터의 초임은 시간당 70~80DKK(덴마크 크로네)로, 원청업체 고객인 

Telia의 시간당 초임 110~120DKK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 

하청업체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데 노동조합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

체교섭에 참여하는 협회소속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오래전에 체결된 유서깊은 합의서

였다. 이 합의서에는 직원의 50% 이상이 조합원임을 문서화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피켓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Go Excellent’ 콜센터가 새로운 발신(outbound) 업무

를 분리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자 사용자협회와는 관련이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

히려 상업사무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조직하기가 유리해졌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협

약을 체결해 입사 6개월 이후의 최저임금을 129DKK(5~6년 경력의 ‘Go Excellent’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수준임 - 2012년 4월 26일 노조간부와의 인터뷰 내용)로 정했

다. 이러한 성공사례와 달리 노동조합은 대형사업장 조직화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전

직원의 50%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웠다. 콜센터 인력

이 젊은 층이고 이직률이 높았으며, 덴마크의 취약한 고용보호제도 때문에 노조에 가

입하면 쉽게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불법이지만 

노동조합은 이직률이 특히 높은 분야에서 노동법원이 불법해고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사례이다. 덴마크의 상황과 달리 사무직노조인 ‘Unionen’
은 콜센터 하청업체와 업종별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였고, 많은 대형 하청업체들이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사업장 단위 교섭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

는 콜센터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스웨덴 북부의 소규모 콜센터인 ‘Focus CRS’인데, 

임금수준이 극히 낮고 해고도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졌다. 2013년 한 노동자가 신청한 

유급 병가신청이 거부되자 일부 동료노동자들은 ‘Unionen’에 가입해 경영진과 교섭을 

시도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소식은 미디어

의 주목을 끌었고, 스웨덴 산업통상부 장관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영진은 

콜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조합은 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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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스웨덴에서 단체협약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잠재적 리스크가 있음을 

다른 하청업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사례는 노동자의 이동성이 높은 

산업에서 단체행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영진은 조직화 캠페인의 성공에 반발해 

콜센터를 폐쇄하고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세 번째 독일사례는 단체교섭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다른 국가와 마

찬가지로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가 하청업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Doellgast 2012: 95~108쪽 참

고). ‘Client Services Germany’4)는 수천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의 대규

모 콜센터 하청업체이다. 1990년대 후반 노동자들은 직장평의회 선거를 실시하였고, 

독일의 서비스노조인 ver.di의 지원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직장평의회가 설치되

기 전에는 모니터링과 업무성과 목표 설정에 깊이 관여하는 하청업체 본부와 원청업

체에 의해 경영이 주도되었다. 직장평의회는 공동결정권을 활용해 여러 가지 노동조건

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사용자의 저비용과 유연성 유지 전략으로 항상 실패하였다. 

소득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계좌제(working time account system)가 도입되

었지만 콜 총량 변화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이 경영진에게 있었다. 직

장평의회는 직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하기 위해 교

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원청업체의 요구와 상충될 경우 직장평의회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하청업체가 독특한 모니터링제도 내에서 각 원청업

체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규제하는 여러 개의 별도협약을 체

결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 

‘Client Services Germany’의 직장평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일자

리 경쟁에 직면해 지역을 초월한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경영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비용과 관행의 차이를 이용했다. 한 예로 독일

동부의 한 직장평의회는 이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직업안정협약을 체결하는 대가

로 노동자들이 매년 무급으로 25시간 추가근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중 일부는 교육

훈련 시간으로 사용되었다. 직장평의회 노동자 위원들은 이러한 경쟁 때문에 노동조건

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역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4) 가명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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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비용을 (대부분 무노조인) 하청업체의 수

준에 맞추라는 보다 일반적인 압박요인과 결부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발하는 콜센터 하청분야의 산

업 및 정치적 역학뿐만 아니라 이 분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

자들이 전통적인 단체교섭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

크, 스웨덴, 독일의 노사관계 제도에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은 단체

교섭 적용률이 높고 하청업체와 분야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장도 있다. 그러나 세 

국가 모두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세 국가 모두 단체협약을 임의로 준수

한다는 공통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비교적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업장의 집단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용압박이 크고 공식적인 단체교섭제도 회피가 사용자에게 중요

한 인센티브가 되는 상황에서는 최저 계약조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개입 부재가 큰 

어려움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직장평의회 설치, 창의적인 공동결정권 활용, 

조직화와 파업전략 활용이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동성이 매우 높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 간 경쟁과 원청업

체의 비용절감 및 유연성 제고 압력 때문에 험난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도 암

시하고 있다.   

5. 사내(in-house) 전기통신업체 콜센터의 벤치마킹과 양보

앞 절에서는 유사한 업무의 사내 콜센터 일자리에 비해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

악한 하청업체로의 일자리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이러한 하청업체의 추세

가 콜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업체 내 콜센터 인력의 일자리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원청업체가 점점 더 하청에 의존함에 따라 원청업체 사내 

콜센터 노동자도 저임금과 보다 유연한 하청인력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하청서

비스와 결부된 새로운 시장 중심의 임금과 노동조건 벤치마킹의 출현은 사내노동자의 

고용계약 갱신이나 재협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양보교섭이나 앞에서 다

룬 바 있는 하청업체 경영관행을 일방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가능하다.   

다국적기업 내 투자 및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사업장 간의 ‘경합’(whipsawing) 



아웃소싱이 콜센터 노동자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131

및 ‘강제비교’(coercive comparison)라는 정치적 역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예; Edwards, Rees & Coller 1999; Greer & Hauptmeier 2014; Mueller & 

Purcell 1992). 그런데 하청과 관련해 노동자 간 경쟁이 직접적이지 않고 심하지도 않

다는 주장이 종종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 세분화이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또는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가지 가

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하청으로 이전되는 일자리를 사내에 유지되는 일자리(비록 

쉽게 편람화될 수 있는 간단한 직무로, 원청업체의 핵심역량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라 

하더라도)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수요변동 폭이 심한 업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

째는 핵심 정규직인 ‘내부자’(insider) 그룹이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이

러한 업무를 노동비용이 낮은 다른 업체로 아웃소싱해아 한다는 이해관계를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벤치마킹 고용관행의 광범위한 사용과 하청업체 및 사내노동자 간의 

노동비용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에 의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콜센터’ 프로젝

트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국제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은 가치사슬 하단에 위치하

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핵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Doellgast, 

Batt & Sorensen 2009; Flecker & Meil 2010; Flecker 2009; Hermann & Flecker 

2012).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은 다양한 전략으로 아웃소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다. 이러한 전략에는 아웃소싱 업무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협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성과는 다양

하게 나타난다.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효력이 축소되고 노동비용에 대한 압박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을 중단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전략은 특정노동자 집단에 대한 임금삭감과 유연성 증가에 동의하는 것이다(Doellgast 

2008b; Pulignano & Keune 2014). 이와 같이 원청업체의 강력한 노동자대표제도와 

보호 하에 하청업체보다 나은 노동조건으로 사내(in-house) 업무를 유지시키려는 전

략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의 고용관행이 점차 비슷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역학은 독일 Deutsche Telekom(DT)과 덴마크 TDC의 두 사례에서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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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Doellgast & Berg 2015; Doellgast, Sarmiento-Mirwaldt 

Benassi 2013 참고).  

DT는 여러 차례에 걸쳐 콜센터 일자리를 구조조정하였다. 비록 노동조합과의 강력

한 일자리보장 협약 체결로 사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아웃소싱이 이루어졌다. 2004년에 

DT는 기업전체의 콜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하청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Vivento 

Customer Services(VC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노동조합은 일자리 보장을 

약속받는 대신 2008년까지 직원의 임금을 8.75% 삭감하는 데 동의하였다. 2006년부

터 2008년까지 DT는 자회사 VCS의 사업을 두 하청콜센터인 ‘Walter Services’와 

‘Arvato’로 이전했다. ‘Arvato’로 자리를 옮긴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단체협약에 의

해 일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하된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개인별 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하겠다

는 비공식적 위협이 있었음). ‘Walter Services’로 자리를 옮긴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독일 서비스노조인 ver.di의 단체협약(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동일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이전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

고 있는 독일의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모든 사례에서 일자리를 옮긴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존임금의 약 1/3이 삭감되고,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며, 노동시간에 대

한 통제가 약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DT는 5만 개의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기술인프라

(technical infrastructure) 일자리, 콜센터 일자리를 세 개의 신규자회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비스노조인 ver.di는 조합원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6주 동안 파

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구축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

였다. ver.di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DT 경영진이 우호적 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

우 서비스 자회사를 하청업체에 매각하겠다고 공개적인 위협을 했다는 점이다. 결국 

체결된 협약에 의해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들은 10% 이상의 임금삭감을 감수해야 했

다. 신규채용  노동자의 초임도 이전보다  30% 이하 삭감되었다. 콜센터에서는 임금 

중 변동급(variable pay) 비율이 높아졌으며 토요일 근무도 주중 근무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영진은 정리해고 보호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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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자회사의 매도를 2010년까지 자제하며, 4,150개의 자회사 일자리를 DT 견습생에

게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노동비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회사로부터 아웃소싱되는 콜센터업무가 

계속 증가하였다. 사내콜센터에 고용된 직원은 2007년 18,000명에서 2010년 

12,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동시에 11,000명의 노동자가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경영진은 임금과 생산성을 벤치마킹하면서 사내콜센터와 하청콜센터 노동자라는 

두 집단의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를 압박용으로 사용하였다. 2011년 ver.di 및 자회사 

직장평의회 간에 체결된 협약에서는 사내 유연성 제고와 하청사용 축소 및 사내인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협약의 핵심요소는 집중적으로 하청

업체가 이용되는 야간과 주말 등의 시간대에 교대제 일자리 채용에 대한 유연성을 경

영진에게 부여한 것이다. 직장평의회는 교대제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학생과 

청년노동자를 파트타임 계약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해 주었다. 2011년 이후 채용된 모

든 신규 콜센터 노동자의 계약조건은 정오에서 자정까지 교대제로 주당 20~30시간

을 근무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20% 수준이었으나 

채용형태의 변화로 인해 2014년에는 40%로 증가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에게 선택과 

유연성 정도가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근무시간대 옵션을 제공하는 시범프로젝트

가 시작되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 새로운 세 가지 모델의 근무시간제는 매 3개월 

단위로 각기 다른 업무와 생산라인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영진은 사

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하청 및 임시직노동자 사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청노동자의 수는 11,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덴마크의 TDC는 초기에는 콜센터 일자리를 하청하는 대신 사내콜센터와 전용콜센

터 자회사 및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하였다. 2011년에 TDC 경영진은 콜센터 업무의 

아웃소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노동자들에게 외부 하청시장 상황에 맞게 비용

절감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무시간제 변화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금속노조인 Dansk Metal은 2011~12년, 새로운 초과근로방침을 도입하기 위

한 협약을 교섭하였다. 노동자들의 업무는 마지막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마칠 때 종료

되는데 이 새로운 초과근로방침이란 계약상의 근무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무를 ‘시간

은행’(time bank)에 저축하는 제도이다. 업무가 한가할 때는 ‘시간은행’에 저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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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일찍 귀가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첫 번째 한 시간의 초과근무

에 대해서는 150%, 그 다음부터는 1시간 초과 당 200%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근로시간 모델을 통해 2년 동안 경영진은 사내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2014년 경영진은 추가양보를 요구하면서 다시 아웃소싱

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번에는 경영진의 요구가 더욱 많아졌는데 신규 채용자의 

경우 2년 간 유급휴식과 점심시간 삭제, 연금 삭감, 초과근무수당 최소 115%로 축소, 

업무시작 5분과 종료 10분 무급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노조직장위원(shop 

steward)은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 경영진이 하청콜센터의 전형적인 고용계약 및 노동

조건과의 비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TDC 노조직장위원과의 인터뷰, 2014년 

10월 30일).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양보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TDC는 800명의 콜센터 노동자를 

미국계 서비스 공급업체인 Sitel에 아웃소싱한다고 발표했다. 이 800명은 TDC 전체 

콜센터직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Sitel로 옮겨간 노동자들은 2016년 말

까지 1년 동안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및 직장을 보장받았다. 그 후 노동자들은 덴마크

의 Sønderborg로 이주하거나 노르딕 언어 구사자로 구성된 Sitel 콜센터가 있는 영

국 런던으로 이주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덴마크에 남는다는 것은 TDC 

단체협약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낮은 Sitel의 기업단위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면 런던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한 노조 

직장위원은 가족이 없는 젊은 층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

는 노동자들은 이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14년 10월 30일 인터뷰). 사

업이전 당시 임시계약 상태에 있는 노동자(일부사업장에는 이러한 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함)의 계약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연구는 하청이 벤치마킹과 양보과정을 통해 사내콜센터 인력

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양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영진이 생각하는 만큼 사내인력과 하청인력 간의 노동비용 격차

를 줄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콜센터 일자리와 콜센터 사내 노동자들은 법

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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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발생하는 노동현상이 전통적인 의미의 ‘핵심’ 사업장(특히 하청의 위협에 처한 

일자리)의 노동조건 변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결론

이번 제5장에서 우리는 전기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콜센터 하청이 콜센터 노동자 일

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업체로의 일자리 이

전이라는 구조조정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과 오너십의 변

화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사용자 측은 경쟁적 시장이 생산성 

향상과 상품 및 기술혁신을 가져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원활하게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웃소싱의 정치학적 결과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낮은 가격과 이윤확대가 

기업의 임금삭감과 노동자에 대한 위험전가 전략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업종과 사업장에서 서비

스시장의 자유화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확산을 초래하기 쉽다. 자유화 정책의 경

제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효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분

야인 콜센터 하청업체의 확대는 콜센터 종사자의 일자리 질 하락과 관련이 있다. 유사

한 사내콜센터 노동자에 비해 하청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에 

대비한’ 변동급 임금 확대, 인권침해적인 강도 높은 모니터링 관행, 근무일정과 휴식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약화라는 조건이 주어진다. 콜센터 업무가 아웃소싱되면 이미 

파편화를 겪고 있는 생산망 전체의 임금과 노동기준도 악화된다. 더욱이 사내에 남아

있는 인력도 비용과 성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아웃소싱되거나 오프쇼링된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보교섭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거나 노동자 전체가 

하청업체와 같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 장에서 논의된 결과는 특정 콜센터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조정된’ 유럽경제권

(coordinated economies)의 사례연구와 함께 제도적 환경이 다양한 많은 하청서비스

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분열된 사업장’(fissured workplace)의 저자 Weil(2014)은 하



Virginia Doellgast, Elisa Pannini

136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청에 의한 이윤의 주요 원천은 임금과 노동조건 압박을 통한 성공적인 노동비용 절감

이라고 주장한다. 임금책정은 기업의 손에 넘어가고 개인은 더욱 경쟁적 환경으로 내

몰리기 때문에 대기업 임금책정의 사회적 측면은 가격책정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Weil

은 국제비교를 통해 대기업의 많은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

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장 조직화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자유화가 진행되

는 기존산업의 양보교섭을 피하기 위한 노동자대표의 역량확대를 위해 어떻게 이러한 

압력을 감소시킬 것인가라는 실천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연구결과로부터 공공정책과 노조전략 수립을 위한 몇 가지 폭넓은 함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단체교섭제도(encompassing collective bargaining institution)는 사내

콜센터와 하청콜센터 일자리 질의 균형을 확립하고 사내콜센터 노동자의 유리한 임금

과 노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비록 아웃소싱이 반드시 확실한 비용

삭감 전략은 아니지만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콜센터 일자리가 아웃소싱되는 경우 

대개 이러한 동기유인이 존재한다. 낮은 노동비용과 더욱 유연한 고용관행은 하청분야

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비용과 고용관행 벤치마

킹 때문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노동자대표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직화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결국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집중하게 된다. 업종별 단체교섭 전통을 지닌 유럽대륙 국가의 국가정책과 조

직화 노력은 이러한 제도를 신규분야에도 확대함으로써 다른 분야 콜센터 노동자의 

계약조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 설명된 

콜센터 하청업체의 노조캠페인에 대한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는 동일업종 내의 새로운 

조직화 방식에서 협상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 사

례는 제8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아웃소싱은 노사 간 권력불균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한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이전에 관한 법령은 노동자를 하청업체로 이전시

키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이전된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보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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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DT와 덴마크 TDC의 경우, 사내 콜센터 노동자가 하청업체 콜센터로 이전됐

기 때문에 사업이전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해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

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모두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

체협약의 장기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이전 법령 자체가 개정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도록 조항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비록 

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다국적 서비스기업의 국제적 영역과 콜센터 사업의 이동성으

로 볼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덴마크 TDC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르딕 국

가에서조차 콜센터 일자리가 임금이 더 낮은 지역, 예를 들어 영국 런던 등으로 오프

쇼링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 캠페인과 조직화를 통해 포괄적 단체교섭제도의 국내

정착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네트워크를 망라한 단체협약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교섭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은 하청업체로의 조합원 이전을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

체행동 조직화라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직장평의회

(European Works Council: EWC)가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대표의 소통을 정착시키고 

다국적기업과 국제적인 구조조정 관행을 협의하는 지레(leverage) 역할을 한다. 유럽 

대부분의 주요 전기통신 원청업체에는 유럽직장평의회가 있으며, 미국업체인 Sitel처

럼 많은 하청업체에도 유럽직장평의회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France Telecom

으로, 여기에는 세계직장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국제산별연맹 중 하나인 UNI와 정보

통신기술서비스(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Service: ICTS) 분야의 

글로벌 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현재까지 동유럽과 아

프리카 등지의 자회사에서는 저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크나큰 과제이기 때문에 콜센

터 하청업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

기구는 아웃소싱과 오프쇼링된 콜센터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미래의 기본협

약이 지향해야 할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적 서비스업체의 전 생산네트워크를 망라한 조직화 노력은 콜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노동조합 캠페인을 보완해 줄 수 있다. UNI의 정보통신기술서비스

(ICTS)는 매년 ‘글로벌 콜센터 행동의 달’을 후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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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를 모아 당면과제와 캠페인 성공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우수사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콜센터 임

금과 노동조건 개선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는 전 세계 노조활동가의 국제연대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도한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겠지

만 콜센터 하청업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사내에 남아 있는 일자리의 노동조건 악

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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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지자체 사례

Anna Mori1)

1. 서언

지난 30여 년에 걸쳐 공공행정은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포함해 대규

모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압박, 공공지출 억제 강화, 소비

자 선호 변화, 긴축재정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 요구로 공공행정기관은 공공-민간파

트너십, 바우처제도, 자유화정책, 하청 등 시장기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함으로써 전통

적인 직접생산 및 전달체계를 경쟁체제로 개방해 서비스 공급을 차별화하였다(OECD 

2011).

공공서비스 공급에 시장규율의 도입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모든 정부가 획일성

(uniformity)과 공동성(communality)을 시사하는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NPM) 정책(Hood 1991)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공공행정 개혁, 

즉 ‘끝없는 개혁의 여파’(Unending wave of reforms, Polliti 2001)라는 커다란 직소퍼

즐(jigsaw puzzle)의 한 조각이 되었다. 이 정책이념의 목적은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차별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의 흐름 속에서 각국 정부는 민간분야의 시장기제에 따라 공공행정에 민간기업 

운영방식과 가치를 도입하게 되었다(Pollitt & Bouckaert 2011).  

아웃소싱은 공적기금을 절약하기 위해 NPM 정책에 포함된 시장형 도구

(market-type tool)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분야에서 민간조직

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시장규율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방하면 경쟁체제에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업체들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하고 주어진 투입량 

또는 노동력으로 노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기대

1)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University of Milan)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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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아웃소싱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흔히 이윤은 품질개

선이나 혁신보다는 노동비용 절감에 의존한다. 많은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산절

약은 고용감축이나 고용계약조건 악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Flecker & Hermann 

2011).  

노동편제와 고용조건의 복합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나

타나자 최근 수년 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Hermann & Flecker 2012; 

Petersen et al. 2012). 공공과 민간의 조직적 경계를 초월한 활동의 분산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직적 분해(vertical disintegration)는 고용계약 조건의 악화를 초래하였

다(Flecker & Meil 2010; Schulten & Böhlke 2012).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보다 값

싼 노동공급 경쟁이 유발되었고,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보호가 잘 이루어진 공공분

야로부터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민간분야로 사업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중첩되는 부

분이 생김에 따라 고용과 노동조건의 불균형과 불안정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Flecker 2009).  

이번 장에서는 아웃소싱이 공공분야 노동조건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연

구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3개국의 공공행정, 특히 지자체 

공공행정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국에서 한 도시를 

선정하고, 입법이나 예산억제로 인해 노동집약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아웃소싱하고 있

는 지방정부의 하위부문을 선정하였다. 이 비교연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초

월한 사업의 재편성(reconfiguration)이 주는 함의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 연

구결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조사대상 3개 지자체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전반적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청업체로 이전되거나 기존의 신분을 유지한 채 기능적으로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에 

파견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조건 악화이다. 그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중첩되면서 임금과 수당, 업무편제(업무량, 근로시간, 사업장)의 

측면에서 노동에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이외에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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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법률, 노사관계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Flecker 2010; Vraengbæk 

et al. 2013; Jaehrling 2014).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을 막지는 못했지만 덴마크와 이

탈리아의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포괄적 노동관계제도는 노동조건 악화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었다. 반면 영국과 같이 시장조정과 시장자율 기능을 중시해 고용규칙과 조

직노동(organized labor) 제도의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시장주도 노동관계 체제에서는

(Gallie 2007) 고용조건의 전반적인 악화가 불가피하였다.       

이번 제6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과 이것이 

공공분야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논의를 개괄한 후, 비교연구 관점에서 3개

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간략한 결론을 제시한다.   

2.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노동이슈

공공부문 아웃소싱이란 공공서비스 공급사업이 외부조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

된다. 다만, 이 활동에 필요한 공공자금조달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 원칙에 부합되게 

이 기능을 수행하는 전반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OECD 1993; Jensen & 

Stonecash 2005). 국경을 초월한 사업이전이 점차 늘어나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공행정분야의 아웃소싱은 조직경계를 넘어 활동이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의 근본 이유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금전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Domberger & Jensen 1997; Savas 2000). 공공행정은 시장경쟁에 서비스 공급사

업을 개방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평가에 입각한 정책

을 채택하기 쉽다. 이러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점이 보고되고 있다. 

예산절감은 기대수준보다 저조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Domberger and Rimmer 1994; Roberts 2001). 더욱이 학자들은 예산절감의 의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절약의 원천(source)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

였다(Jensen and Stonecash 2005). 사실 예산절감이 산출물(output)의 품질저하로 

이루어졌거나(Quiggin 2002; Jensen & Stonecash 2005), 투입(input) 개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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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악화를 통한 노동비용 삭감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Domberger & Jensen 1997; Blöndal 2005).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은 부담스러운 노동이슈이다. 내부인력 감축을 위해 의도적으

로 아웃소싱이 이용되는 측면도 있고(Alonso et al. 2013), 아웃소싱이 공공분야 노동

자의 노동조건 전환을 유발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이 어떻게 노동자로부터 노사관계제도를 박탈하면서 항상 노동

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기존연구2)에 의해 철저하고 자

세한 설명이 제시되었다(Vrangbæk et al. 2013). 주로 임금((Flecker & Hermann 

2009; Flecker & Meil 2010)과 노동관련 급부(연금, 모성/부성휴가, 병가)의 측면에

서 노동조건의 파편화가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사업을 인수한 민간 서비스공

급업체로 상당수의 인력이 이전되었다(Flecker et al. 2008; Flecker & Meil 2010). 

이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공공분야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않고 유연성이 높

으며 임금이 열악한 민간업체의 고용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원으로 인

한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의 유연성이 높아졌고, 업무변동량에 따라 유연하게 직

원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 계약에서 임시직 계약으로 전환되었다(Flecker and 

Thörnqvist 2012). 더욱이 이 연구결과는 노동자를 쉽게 대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

기 위한 업무표준화와 노동강도 강화라는 지배적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인력보다 적은 인원의 채용은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긴 교대제로 이어져 

결국 노동강도가 강화된다(Flecker and Meil 2010).  

다음 절에서는 3개의 지자체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설명하고, 비교연구 관점에서 유

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기로 한다.  

2) 자세한 내용은 유럽의 WORKS(Work Organisation & Restructuring in the Knowledge Society)프로젝
트의 ‘Changes in Work’(www.worksproject.be); PIQUE(Privatisation of public services & the impact 
on quality, employment & productivity)프로젝트(www.pique.a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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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정부의 노동과 노동조건에 대한 함의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3개국의 지자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아웃소싱이 공공노동

자의 노동조건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증거는 2013년 9

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실시된 44건의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에 대한 심층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의해 입수되었으며, 법령, 연

차보고서, 내부 발표자료, 단체협약, 전문가 보고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자료 및 

신문기사 등으로 보완되었다. 

3.1 이탈리아 지자체 사례: 긴축재정에 대한 대응

이탈리아 지자체의 아웃소싱은 두 가지 법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편으로 중

앙정부는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시장원칙에 근거한 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아웃소싱을 장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990년대 제정된 법령은 서비스공급

을 외부 공급업체에 아웃소싱하거나 100% 또는 부분적으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

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하청

을 주는 지자체에 많은 혜택을 주는 법이었다(Law 142/1990; Legislative Decree 

267/2000; Budget Law 448/2001). 다른 한편 긴축재정 심화는 공공부문 직원 인사

와 재원의 측면에서 지자체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예산법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채무를 통제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에 대한 법적 억제

책을 설정하는 등 지자체의 전반적 재정목표를 설정하였다(Decree Law 112/2008; 

Decree Law 78/2010; Legislative Decree 149/2011; Law 183/2011) (Bordogna 

and Pedersini 2013). 더욱이 공공부문 인원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2009년의 경우 

전년도(2008년) 퇴직자 노동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신규채용이 가

능했다(인력감축). 이러한 제한은 2010년과 2011년에 20%, 2012년에 50%로 상향돼 

완화되었다(d.l. 112/2008) (Bordogna and Neri 2014). 

이러한 중앙정부와 법률에 의한 이중의 압박으로 조사대상 지자체들은 1990년대 중

반부터 공원이나 도로 관리, 쓰레기 수거, 청소 및 케이터링 업무의 단순기능 종사자를 

필두로 2000년대에는 사회돌봄, 유아원 및 재택 가사서비스 등 핵심서비스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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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점차 광범위하게 아웃소싱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행정의 민간업체 전환을 허용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신기

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자체가 모든 관련 직원을 다른 지자체에 전보발령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인원만 민간 서비스 

공급업체로 이전하였다. 2000년대 초 이동식 음식배달(meals-on-wheels)과 유아원 

음식서비스 등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아웃소싱되었을 당시 지자체는 케이터링 서비스 

보조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고, 요리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전환

과정에서 보조인력들은 3개월 수습기간 후 하청업체로 이전되었고, 요리사들은 공무

원 자격을 유치한 채 민간업체로 파견되었다. 그 후 공공부문 고용계약을 유지한 케이

터링 노동자는 퇴직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고, 하청업체가 직접 신규 대체인력을 채

용하였다. 

두 번째 전환은 공원유지관리 분야의 단순기능직 종사자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지자체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업체로 공원유지관리업무가 이전되었는데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주어졌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지자체

에 남겠다고 선택했고, 소수의 노동자만 이전을 선택했다. 비록 장시간 교대와 야간·

주말근무, 대기업무(on-call) 기간연장 등 불규칙한 업무일정으로 노동조건이 노동자

에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업무나 공중화장실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업체

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과 급부(benefit)가 높았다. 이러한 이전

과정을 지켜본 한 노조간부는 비록 근무시간도 길고 아침저녁으로 일해야 하지만 ‘일
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2014년 9월 16일 CISL 노

조간부 인터뷰). 더욱이 일에 자율성이 크고 자기역량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적으로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2014년 10월 

10일 지자체 인력관리 책임자).

이러한 성과는 아웃소싱 기간 중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공분야 노동자의 

행정조직 재배치를 통한 일자리 유지 전략, 시의회의 결정 등을 통해 달성된 것이다. 

더욱이 조직 내에 전출될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이 보장된다는 이탈리아 민법(Italian 

Civil Code) 제2012조와 같은 법률조항에 의해 고용계약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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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사업장 이동의 경우 ‘노동자 권리보장과 관련된 EU지침(Directive)’ 77/187/ 

CEE 등 EU법령의 의무이행을 규정한 법률 428/1990에 의해 통합되었다. 이와 동시

에 인사 및 감원 등 극심한 공공지출 억제로 2006년 1,200명이었던 직원이 약 700명

으로 줄어듦에 따라 아웃소싱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 직원 재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

아졌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입찰 공시에 사회조항(social clause)이 포함되었다. 강제

조항은 아니었지만 입찰자들은 입찰심사에서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 시의 해당인력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였다(2014년 8월 8일, 조달책임자). 

케이터링 서비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웃소싱은 급속하게 노동력의 이중구

조를 창출하였다. 공공분야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파견된 정규직 요리사는 공공

분야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만 아웃소싱된 직원들은 민간분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

아 고용조건이 악화되었다. 하청업체들은 노동시간과 임금조건을 현격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방학에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9월 개학때 재고

용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재구성(reconfiguration)으로 정규직 공공분야 노동자는 연중 

근무를 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났다. 케이터링 노동자에게 적용된 관광산업 노동

자에 대한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체 이전시 고용조건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모성보호 

휴가와 병가 등의 급부와 혜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2010~2013년 관

광산업 노동자 단체협약 제97조). 

그러나 노동력 이중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회복지 노동자(social workers)가 

될 것이다. 공공분야 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아웃소싱이 추진되었는데 사

회서비스기관의 장은 ‘이 아웃소싱을 파견업체 사용의 대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표현

하였다(201410월 15일). 이 때문에 교육수준이 동일하고 바로 옆에서 동일업무를 하

더라도 업체의 성격에 따라 불평등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가피하

다. 외주노동자(external worker)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단체협약에는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비해 월 최고 250~280 유로(euro) 적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산휴가 급여도 임금의 30%만 지불하게 되어 있어, 첫 

달에 100%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배치된다. 외주노동자

는 노동조합 권리 측면에서도 훨씬 열악하다.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노조업

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2014년 7월 21일, CGIL 노총 간부). 그러나 이러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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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경영(mixed management)으로 지자체들은 노동비용과 업무편제의 측면에서 유연

성을 갖게 되었다(2014년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책임자).

3.2 영국 지자체 사례: 대처리즘(Thatcherism)의 결과

‘작은 정부’나 ‘규제 철폐’ 등의 감정을 자극하는 자동차범퍼 스티커(Asher 1987)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의 공공서비스 공급대안으로서 아웃소싱의 인기를 잘 표현해 주

고 있다. 본 연구사례인 영국의 지자체는 강제경쟁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이라는 규제제도를 통해 아웃소싱 채택을 유발했던 일련의 중요한 

법제정 움직임의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강제경쟁입찰제도가 주로 고속도로 유지관

리나 빌딩 유지관리 등 단순 기능인력 일자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1980년 ‘지
방정부계획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 Land Act)’ 제정을 시작으로 1988

년에는 쓰레기 수거, 도로 청소, 학교 케이터링, 운동장 및 공원 관리 등 거의 모든 단

순 기능인력업무에 확대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 1992년에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적용을 받는 일자리가 화이트칼라 전문직, 금융 및 기술서비스직

에 확대되었다. 입법적 하청강요 외에도 공공분야는 심각한 예산삭감 압력에 처했는데 

지자체들은 2010~11년과 2014~15년 기간 중 실질가격으로 27%의 지출을 삭감하

라는 요구를 받았다(Bach & Stroleny 2014).  

지자체에 대한 사례연구는 먼저 1979년 거리청소업을 필두로 1982년에는 쓰레기 

수거,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은 수많은 단순 기능인력, 즉 공원 및 운동장 관리, 자동차 

관리, 건물 청소, 학교 케이터링 및 이동식 음식제공(meals-on-wheels) 등의 기술직 

일자리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지자체는 사무직 전문서비스 업무도 공개경쟁 입

찰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보통신(IT)과 법률서비스를 시작으로 도시계획과 엔

지니어링 업무, 임금지불대장(payroll) 관리와 노인 가사돌봄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 지자체가 거리청소사업 경쟁입찰을 공시했을 때 시정부는 입찰 참가업체에

게 감원될 지자체 노동자를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하청업체에 의해 승계

되지 못한 노동자는 후한 조기퇴직 조건을 제공받거나 지자체 내에 재배치되었다. 이러한 

‘원만한(soft) 접근방법’은 한번으로 끝났고, 이후의 아웃소싱에서는 많은 내부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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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되었다. 퇴직조건도 점차 악화돼 국가가 정한 최저기준으로 급격히 후퇴하였다.

고용계약은 큰 쟁점이 되었다. 핵심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추세를 두 시기

로 나누는 데 동의하는데 그  분수령은 1993년 지자체가 사업이전고용보호(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TUPE)3)법을 이행한 시점

이다. 사업이전고용보호법 이전에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로 일자리가 이전된 노동자들

은 어떠한 형태의 고용계약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임금과 급부가 

저하되었다.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동일한 숙련을 갖춘 민간업체 노동자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2013년 10월 22일, GMB 노조간부)

전반적으로 주 근무일이 5일에서 7일로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고 보

다 유연화되었다. 거리청소 미화원은 야간과 주말 근무 보너스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은 한 환자를 돌보고 다음 환자로 이동하

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자리가 이전된 직원

의 업무이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지자체 구역의 정원만 관

리하던 정원관리사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5~6개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하

루종일 돌아다녀야 했다. 간호사 역시 여러 지자체의 환자를 돌보게 되었다.  

1993년부터 적용된 사업이전고용보호법은 사업이전 이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

건을 보호함으로써 초기 상황을 변화시켰다. 이 법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가장 공통적

인 불만은 임금불안정보다 고용불안이었다. ‘간단히 말해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일자리는 더욱 힘들고, 편이성은 더욱 나빠졌으며, 더욱 불안정해졌다’(2013

년 11월 22일, UNISON 노조간부). 이 때문에 결국 이직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고령자

의 이직률이 높았으며, 업무탈진(burnout)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은 흔히 동일한 고용조건으로 지자체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 저임금 노동

자의 신규채용을 선호하였다.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제도는 또 다른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

에 대한 민간 공급업체의 연금분담금이 삭감되었다. 이 이슈는 중앙정부의 입법 개입

3) 사업이전고용보호(TUPE)법은 유럽공동체(EC) 지침(Directive) 77/187/EC를 이행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한참 뒤에 공공분야에서만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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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될 정도로 심각하고 관심을 집중시켰다. 1999년 영국 재무부(Treasury)는 중

앙정부의 ‘직원연금의 공정한 처리’(Fair Deal for Staff Pensions)를 기본으로 한 ‘사
업이전 직원 관행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Practice on Staff Transfers)을 발표하였

다. 이 성명서는 공공부문에서 외부 하청업체로 사업이 이전될 때 해당직원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사용자는 공공서비스연금제도와 동일하지

는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연금가입을 이전되는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1999년 

‘직원연금의 공정한 처리’).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였

다. 예를 들어 하청계약이 종료되어 민간업체에서 다른 민간업체로 이전되는 노동자에

게는 ‘공정처리’(Fair Deal)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이 지자체에서 여

러 차례 발생하였다. 2013년 영국 재무부는 ‘직원 연금의 공정한 처리’(Fair Deal for 

Staff Pensions) 정책을 수정해 공공행정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과 강제로 민

간업체에 이전된 직원은 계속해서 이 연금제도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확정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2008년 이후 민간업체로 이전된 노동자에게만 공공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고, 그 전에 이전된 대부분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하였다. 

3.3 덴마크 지자체 사례: 공공행정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

1990년대 이후 덴마크 공공분야는 개혁의 물결에 직면해 시장기제를 도입하고 점차

적으로 서비스 공급사업을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다(Petersen & Hjelmar 2013). 앵

글로색슨 전통에 비해서는 이러한 추세가 약했지만(Pollitt & Bouckaert 2011) 이 쟁

점은 정치적·학문적으로 지속적인 열띤 논쟁을 유발하였다(Greve 2001).  

2007년 덴마크 정부는 분권화된 정부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중대한 구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273개의 시(municipality)가 99개로 통합되었으며, 14개 구(county)는 해

체되어 제한된 책임만 부여받는 5개 지역(region)으로 변화되었다. 개혁의 목적은 정

부 각 단위의 능력과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

현하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혁과정에서 시(municipality) 지자

체는 복지서비스의 책임을 부여받아 ‘최종적인 승리자’(net gainer)가 되었다(Mailand 

2014). 지자체가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전략과 예산 및 인력활용의 합리화 방법으로 아웃소싱이 강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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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2007년 행정개혁으로 두 개의 시 지자체가 통합된 

곳이다. 한 지자체는 1996년 서비스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을 시작해  가사돌봄(home 

care) 서비스를 아웃소싱한 바 있다. 이후, 청소, 쓰레기 수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공개입찰되었다. 2007년 이후, 두 번째 지자체에도 하청이 확대돼 2009년에는 일자

리 센터(2년 뒤 다시 지자체가 직영하게 됨), 2010년에는 공원유지관리가 하청업체로 

이전되었다.

아웃소싱된 전체 서비스를 살펴보면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서비스 일자리의 이동에 따라 관련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노

동자가 민간 하청업체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가사돌봄 간호사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방문해야 했고, 학교청소

원은 더 신속하게 일을 해야 했으며, 거리청소 미화원은 같은 근무시간에 더 넓은 지

역을 청소해야 했다. 임금보다는 업무량 증대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가 더 크다는 보고

에 따라 업무량 증대는 노조간부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공공고용에서 민간업체로 

이전된 노동자의 고용조건 유지를 보장하는 ‘사업이전고용보호법’과 민간업체 대부분

이 합의한 단체협약(다만 간호 분야의 한 소규모업체가 교섭을 거부한 사례가 있음)에 

의해 임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욱이 공개입찰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관련노동자를 승계하도록 하는 사회조항(social clause)이 있었다. 

비록 임금은 안정적이었지만 출산휴가, 병가, 연금의 사용자 분담금 등 다른 급부는 

삭감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로시간 계약의 변경이었다. 간호사의 노동시간이 통상 

주 37시간에서 2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대로 미화

원들은 주당 최장 40~47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들에 의하면 이들 조합원들, 특히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무형태를 선호했다고 한다. 초과근무(미화원)나 성과도급(도로 유지관리 

노동자)으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때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하청업체에서는 자신이 핵심노동자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

다. ‘개인기업에서는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공공분야에서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

다’(2014년 4월 15일, FOA 노조 간부). 더욱이 가사돌봄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활동에

서는 지자체에 비해 개인업체가 간호사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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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자체의 인원감축에 대한 보고가 없었지만 청소용역 입찰의 경우 단체협

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자 하청업체는 청소미화원의 절반을 해고하였다(80명 중 40명). 

노동조건이 악화되어도(예: 도로관리 노동자) 과도한 업무량이나 업무탈진(공원유지

관리자)을 이유로 이직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

을 통해 볼 때 노동자들에게 불안정과 불안감이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노동조합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아웃소싱 이

후에 발생하는 극심한 업무량 증가와 고용불안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의 전반적인 상황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직장대표, 지자체 관리자, 전국지자체협회(KL)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양측 모두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긍정적 경험

을 보고했는데, 이는 덴마크의 오랜 사회적 대화 전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했기 때문

이었다(파업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  

4. 비교 관점을 통한 최소한의 공통점 

앞 절에서는 선정된 3개국의 3개 지자체에서 아웃소싱이 공공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확인된 바와 같이, 아웃소싱이 노동에 미치는 몇 가지 유사한 영향

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광범위한 제도적 맥락에 따라 노동조건이 각각 

다르게 변화되었다. 특히 국가마다 다른 노사관계 체제와 제도가 공공분야 고용법규에 

의해 보완되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외주화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완화되

었다. 특히 사업이전고용보호법은 구조조정 기간 중 공공분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

지하는 데 완충작용을 하였다. 

사실 사업이전고용보호법은 특히 영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의 공공부

문 노동자들은 사업이전고용보호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형 노사관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 시장조정(market 

adjustment)과 시장자율(self-regulation)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용법규와 조직노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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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Gallie 2007) 고용조건 악화가 불가피하게 확

산되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반대로 이탈리아와 덴마크에서는 사업이전고용보호법에 의해 보장된 보호가 

다른 입법조치에 의해 강화되었다(Doellgast & Gospel 2012). 이탈리아에서는 지중

해 고용모델을 반영해 전통적으로 국가가 적절한 조정역할을 담당해 왔다(Gallie 

2007). 이탈리아 정부는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 고용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아웃소싱

에 따른 노동자 이전에 대해 일련의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이탈리아 민

법 제2012조; 법률 428/1990 제40조). 덴마크의 강력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전

통은 포괄적인 고용관계 제도와 함께 노동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를 완화하는 완

충역할을 하였다(Petersen et al. 2012; Jaehrling 2014). 법과 정책은 고용과 고용권

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복지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비록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포괄적인 현 노동관계제도가 광

범위한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을 방지할 수는 없었지만, 고용계약이 악화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3개 지자체 사례마다 아웃소싱이 공공분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

도 달랐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점도 발견된다. 아웃소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계를 초월해 기능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공공분야 노동자의 일자리 이전

을 증가시킨다. 아웃소싱이 고용조건의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악화시킨다는 

보고와 같이 노동시간과 사업장 유연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

고 유연성이 확대되었다. 업무량과 업무속도 증가 및 성과도급을 포함해 직무요구의 

강도도 높아진다. 더욱이 임금보다는 연금, 출산휴가, 병가 및 연차휴가 등 공급업체가 

책정한 고용계약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간단히 말해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행정 구조조정은 민간분야 단체협약에 비해 혜택

이 많은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적용을 회피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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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공공직원 민간업체에 
이전

임시직 직원에만 
한정

대부분의 직원 + 
해고

대부분의 직원. 
해고는 없음

감원 없음 다수 없음

단체협약 적용 공공부문 흔히 계약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됨

민간부문

임금 수준 동일 상당히 낮음 비슷함

업무량 내부 직원의 
업무량도 증가

훨씬 높음 높음

노동자가 제기한 
주요 문제

노동력의 이중구조 해고, 연금제도 불안정감

사회조항 항상 포함 드물게 포함 항상 포함

<표 1> 국가별 비교 관점에서 본 노동에 대한 아웃소싱의 함의

세 지자체에서 아웃소싱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이유는 다르지만 노동비용 경쟁에 입

각해 공공서비스를 시장규율에 개방시키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국내규제의 허용 여하

에 달려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직원을 외주하청업체로 직접 이전시키

거나 민간기업에 파견함으로써 인적자원 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흥미롭게도 조

사된 모든 지자체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적 결과는 심각한 업무량 증대이다. 다른 제도

적 영역과 달리 노동과정과 관련된 이러한 측면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미 예견된 대로 공공부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

는 주로 아웃소싱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어떤 차원의 직원이 관여되어 있는지가 국

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지자체에서는 외부 민간업체에 이전된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만 악화

되었다. 그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고용조건으로 지자체 내의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거

나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에 파견된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해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에 파견된 노동자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해 인력관리가 이

루어졌지만 공공분야 단체협약을 통해 동일한 고용조건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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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작업속도가 빨라졌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감원은 피할 수 있어 많은 관련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전될 수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공공분야 노동자의 인력 이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적용받았지만 아웃소싱으로 인해 민간부문 단

체협약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임금은 크게 변화되지 않

았지만 다른 급부와 혜택(출산휴가, 연차휴가, 연금, 병가)은 불리해졌다. 더욱이 업무

량이 급속히 늘어났고, 일의 속도도 빨라졌으며, 노동시간과 작업장의 유연성이 높아

졌다. 민간업체로 이전된 후 해고사례가 보고된 적은 거의 없었지만 많은 공공분야 노

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 지자체 사례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공공분야 고용을 축소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아웃소싱이 채택되었다. 흔히 공공서비스 공급사업이 민간업

체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노동자들이 즉시 해고되고 대신 더욱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

이 민간업체에 의해 직접 채용되었다. 민간업체에 이전되어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들

은 임금과 다른 혜택의 측면에서 노동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공공부문 단체협약이 

민간분야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덴마크의 이전노동자와 달리 영국의 하청업체에서는 

대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악화시켰다. 적어도 사업이전

고용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도 크게 삭감되

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볼 때 유럽과 각국의 법제도 및 고용관계의 제도적 배열

(institutional configuration)에 따라 국가별로 확연히 다른 궤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lecker 2009; Vraengbæk et al. 2013). 

5.  결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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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행정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례연구 

대상 3개국의 지자체에서 발견된 실증적 증거에 따르면 실질적 예산절감은 노동비용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실 아웃소싱은 지방정부 내에서 근무조건을 파편화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공공부문 고용보호를 위한 국내법에 의해 보완된 포괄

적 노사관계제도는 공공부문 고용보호와 아웃소싱의 부정적결과를 완화하는 데 상당

한 역할을 하였다(Jaehrling et al. 2014). 또한 다른 형태의 노동보호가 부족한 상황에

서 영국의 사업이전고용보호법은 구조조정 기간 중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데 완충역할

을 하였다. 

이러한 노동제도의 중요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가치사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덤핑을 장려하려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시장화 

과정(marketization process)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입증하

듯이 아웃소싱이라는 선택은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규제를 회피하고 공공부문 단체협

약을 민간부문 단체협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켜 노동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노동조합은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된 영국

의 사업이전고용보호법을 아웃소싱 대응전략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에 의

해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의 가치를 높이면서 노동조건 악화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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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청, 고용불안과 하청이주노동: 건설, 정육가공, 
조선업의 실증 사례1)

Nathan Lillie & Ines Wagner2)

1. 서론

유럽통합의 명백한 목적 중 하나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EU시민은 원하는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법률적

인 의미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일반적 권리를 갖는다. 많은 유럽인, 특히 

기존 회원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신규 EU 가입국민들은 이러한 EU 내 

노동이동의 이점을 활용하였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의 개인적인 이주와 함께 다른 

형태의 이주도 진행되고 있다. 즉, 초국적 하청업체나 자회사의 의존적 노동자로 ‘파견

된’(posted) 하청이주노동자이다. 이들은 개인적 이주자와 달리 외국근무지가 아닌 모

국의 노동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들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율하는 

EU의 규제제도 대신 법률적으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건설, 조선이나 정육포장 공장에 대한 파견노동 공급이나 하청은 EU법에 따라 

노동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된다. EU헌법에서는 서비스 이동의 자유가 중심이기 때문

에, EU법규는 각 회원국 정부나 노동조합에 의한 다국적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

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Lillie 2010). 특히, 기업은 노동자 유입국(host country)의 고

용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규제환경의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裁定去來 arbitrage)를 통해 초국적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하

청을 주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1) 이 논문은 ‘Transnational Work and the Evolution of Sovereignty(TWES 263782)/초국적 일자리와 주
권의 진화’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2) *Nathan Lillie: 핀란드 Jyvaskyla대학교 사회과학철학과 교수(사회정책)
   *Ines Wagner: 독일 Duisburg-Essen대학교의 직업능력연구소(Institute for Work and Qualification) 박

사후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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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 규제란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중 하나의 규제제도를 선택해 이익을 취하는 

재정거래를 제한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Fleischer 2010: 4쪽). 실제로 재정거래는 

외국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설치해 거래를 이전시키거나 생산활동은 다른 나라에서 이

루어지지만 특정국가의 유리한 법을 활용하기 위해(예; 고용계약) 비즈니스 거래를 목

적으로 다른 나라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동일한 지리적 공간이

라 하더라도 규제형태의 차이, 예를 들어 파견노동에 대한 노동법의 차이나 금속과 건

설의 단체협약 차이를 이용해 유리한 곳으로 이전해갈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하청 

이주노동 문제는 하청과 파견노동 기제, 사용자의 ‘규제제도 쇼핑’(regime shopping) 

전략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정확한 법률적·조직적 용

어와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차이와 복잡성의 이면에는 

재정거래 규제에 기초한 유사한 사용자의 전략과 동기가 존재한다. 

EU 내 하청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국적 법규에는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

제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규제 자체의 차이, 즉 임금과 사회적 기준과 관련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유럽의 제도에 의해 생겨난 법률적 허점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3), 다른 

한편으로는 EU법규와 회원국 제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기

준의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도 발생한다. 기업은 오히려 이러한 복잡하고 변화

가 심한 규제환경을 잘 활용해 의도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려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청이주노동과 같은 기업관행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청이주노동은 여러 사업부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조직적 과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

어 하청관행이 매우 발전한 건설과 조선업에 가장 만연돼 있지만 재정거래의 기회가 

있는 다른 분야의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파견과 결합된 하청노동을 통해 사용자

들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의 측면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적 규제체

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경계와 관행뿐만 아니라 하청이주노동자의 기대치가 이들의 

모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청이주노동은 EU, 송출국, 유입국 모두의 

규제환경, 특정산업환경, 산업의 생산관계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 장에서는 EU 내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초국적 노동계

3) 이러한 의도는 뒤에서 다루게 될 평판이 아주 나쁜 Laval 판례(Case C-341/05)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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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들이 규제차이를 이용하고 규제집행을 회피하면서 

유럽법규 간의 규정 차이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특정한 종류의 계약이 체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유럽의 노동이동 정책에 대해 논의한 후, 세 가지 개별산업과 국

가의 계약관계와 노동시장규제를 검토한다. 여기서 선정된 국가와 산업은 1)독일, 네

덜란드, 핀란드, 영국의 건설업 2)독일 정육업 3)핀란드 조선업이다. 많은 EU국가의 

건설업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교훈을 습득

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EU의 건설업을 살펴볼 것이다. 

정육업과 조선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과 핀란드의 

국가적 맥락에서 이 사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에서 우리는 새로운 유연성 전략의 일환인 비정규노동(contingent labor)의 사용

에 대해 논의하고, 각 사례의 개별적 계약관계 이용과 결부된 특수성을 조사한다.

2. 유럽의 노동이동 정책

노동이동에 대한 EU의 정치적 입장은 개인적 결정에 의한 이주노동에 대해 권리제

도(rights regime)를 정립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송출된 하청이주노동자에게

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국적 하청의 주요 동인이다. 

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와 개인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노동

자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청이주노동은 노동이동의 자유가 아닌 서비스공급

의 자유에 속한다. 파견이주노동자에게는 개인적인 노동이동에 적용되는 법과 다른 사

회·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다(Dølvik & Visser 2010). 파

견노동계약은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Posting Workers Directive: PWD)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하면 유입국 산업부문의 기준이 송출국보다 높을 경우 유입국의 기

준을 적용해야 한다.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Posting Workers Directive)은 다음과 같이 고용조건의 범

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최대 근무시간과 최소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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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 유급 연차휴가

③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간급. 이 사항은 보완적 직장퇴직연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④ 노동자 용역대여(worker hiring-out), 특히 임시고용 파견업체(temporary 

employment undertaking)에 의한 노동자파견 조건

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⑥ 임신노동자, 출산노동자, 아동 및 청년 고용계약에 관한 보호대책

⑦ 남녀 동일처우 및 기타 차별금지 조항(Directive 96/71/EC, 3조1항)

처음에 노동조합은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규제자들의 액션

에 의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지침의 의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해석이 시장

개방 쪽으로 기울자 노동조합과 충돌하게 되었다. Laval 소송(역자 설명: Laval 건설

회사와 스웨덴 건설노조 간의 분쟁) 판결(ECJ C-341/05)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

입국 규제자들(노동조합 등의 민간주체 포함)은 외국의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EU 하청

이주노동지침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노동권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비

스 공급업체의 경쟁우위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송출국의 임금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노동권 준수의 강제는 업체의 경쟁우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

결이유였다. 이 판결은 노동권을 기업경쟁력의 한도(parameter)로 만들어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해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능력을 약화시

켰다. Laval 판례와 함께 발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Viking 소송(역자 설명: 핀란드 

선박회사 Viking과 국제운수노련 ITF 간의 분쟁)의 판결은 노동조합의 행동이 기업과 

노조설립의 목적달성과 균형을 이루는 한 기업의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를 제한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여전히 ‘설립목적 

달성과 균형을 이루는 행동’(proportionate action)은 허용되고 있다(ECJ C-438/05). 

Laval과 Viking의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는 노동조합이 하청이주노동자를 대신해 자유

롭게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파업이 노조설립 목적과 ‘균
형을 이루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될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판례는 노동조합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집행하기 위한 ‘균형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2013년) 핀란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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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Sähköalojen ammattiliittory)와 핀란드에 지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는 폴란드 전

기업체인 Elektrobudowa Spolka Akcjjna(ESA)의 소송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유

급휴가와 초과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숙련도에 따라 최저기준보다 높은 시급을 규정하

고 있는 산별 단체협약을 (법적 확대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청이주노동자에게도 적

용하라고 판결하였다(C-396/13). Laval 판례를 통해 볼 때 노동조합이 확장된 단체

협약에서 시간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 법률자문관

(Advocate General)은 2014년 법률해석 의견에서 ‘이는 이 단체협약의 적용자 중 가

장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Elektrobudowa 결과는 노조

에게 유리한 뜻밖의 판결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청이주노동자는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에 의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개

인적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주국가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다. 초국적 서비스 공급의 법률적 제한은 초국적 하청업체나 다국적기업 내부에서 이

전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초국적 하청업체나 인력파견업체가 자국이

나 유입국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권과 사회보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

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임금기대치가 낮은 국가를 

선택해 이 국가의 저임금 계약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EU

의 하청이주노동지침에 모든 노동조건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은 규정되

어 있다.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은 확장된 산별 단체협약과 최저임금

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자국의 내국인 노동

자 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유입국이 아닌 하

청이주노동자의 모국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하청이주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전체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법률기준이 복잡하게 혼재되

어 있고, 초국적 하청업체가 기준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

부분의 파견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법 집행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Berntsen & Lillie 2015; Cremers 2013; 

Wagner & Lillie 2014). 

유럽사법재판소의 접근방식은 노동권의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다.  이 접근

방식은 EU 내의 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노동감독 집행권을 제한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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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업이 초국적 하청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입국의 노동조건과 단체협약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법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하청이주노동지침의 이행지침(Enforcement Directive)

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교섭을 추진했다. 이 이행지침은 노동조합의 제소(complaint), 

파견노동자의 일상적 노동권 침해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자체 용역연구보고서에 대

한 대응이었다(Houwerzijl & van Hoek 2011). 이것이 Laval 판례 이후의 규제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아니었다. 초기의 시도에서는 상호 의견 절

충에 치우쳐 노동조합이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Arnholz 2014). 이행지침도 비

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노동조합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향후판결로부터 정부의 근로

감독 관행과 공급망 책임조항을 보호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 공급망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와 산업에서는 

하청업체가 노동법 준수와 사회보험 분담금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청기

업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급망 책임조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 건설업에서

는 공급망의 모든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체불임금과 사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원청기업은 입찰시 하청업체의 평판을 고려하고 재정상태를 미리 조사하는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집행지침에 독일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지침 제12조에는 ‘공급망 책임이 논의되고’라는 표현과 ‘1차(direct/first tier) 하청

업체의 책임’만이 구체화되어 있다.

최종 채택된 이행지침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규제조치를 정리하는 선에서 그쳤고, 어

떤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향후 이러한 규제를 제한할 수 가능성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이행지침에는 ‘정당화되고’ ‘균형을 이루는’(proportionate) (사용자의) 대책

에 대한 법집행 제한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어 있다. 이는 노동권 집행을 이유로 기

업의 이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회원

국이 균형 잡히지 않은(disproportionate) 법집행 행동을 취하면 기업의 제소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노동기준을 집행

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실제로 기업의 이동자유권을 침해했는

지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침의 의미를 해석할 때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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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계약과 노동시장 현실

노동이동과 초국적 서비스 공급에 대한 EU법규는 회원국의 노동시장 법규와 상호작

용을 하는 반면 하청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을 결정짓는 것은 하청과 파견노동에 대한 

산업의 관행이다. 따라서 하청이주노동자의 고용제도와 이를 규제하는 EU규정은 하청

공급망의 권력관계에 의해 창출된 경계(boundary)와 위계(hierarchy)에 의해 형성된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청이주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사용은 당연하

고 지속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기업의 기회와 전략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이 하

청을 실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없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

업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Deakin & Walsh 1996), 노동자 대표제를 복잡하게 하

고 약화시키면서 고용관계를 파편화하려는 경우(Wills 2009), 주변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가 취약한 규제제도로 재배치시키고자 하는 경우(Doellgast & Greer 

2007)이다.  

Harvey(2003: 195~196쪽)는 하청을 ‘협력적’ 하청과 ‘경쟁적’ 하청으로 분류하였

다. 협력적 모델은 전문성, 양질의 노동조건(임금 등), 특수한 기술적용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 어울린다. 반면 경쟁적 하청은 이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장지배력 차이를 

통한 비용삭감에 기초한다. 이 후자의 모델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데 ‘공동화기업’(hollowed-out firm)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Harvey 

2003: 197쪽).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하청이주노동은 항상 두 번째 모델의 하청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청에서는 국가, 업종, 사업장 간의 차이를 이용하며, 수요에 따

라 생산을 증감하는 비용절감형 방식을 활용한다(Flecker et al. 2008). 하청업체 노동

자들은 흔히 저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고용불안 증대, 높은 비정규 고용계약 의존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한다(Grimshaw & Rubery 2005; Wills 2009; Flecker & 

Meil 2010; Gautié & Schmitt 2010). 이 하청이주노동자들은 직장평의회(works 

council)에 의해 대변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나 다른 형태의 노동자대표와 접촉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Wills 2009). 이처럼 이러한 형태의 자본가내부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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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내에서의 임금교섭과 이러한 교섭을 재정비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분배의 효과(distributive 

consequence)를 갖는다(Grimshaw & Rubery 2005; Wills 2009).

EU 하청이주노동지침의 법적 틀은 초국적 하청업체에게 유입국의 법 집행 노력에 

대한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초국적 하청을 장려하고 있다. 하청이주노동이 외국의 노동

조건과 규제제도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모니터링과 

법집행 회피를 위한 은폐물로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청이주노동을 이용하면 법

을 위반해도 밝혀내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에 업체를 설립해야 하며(실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노동자들이 송출국에 ‘상
시’(habitually)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Houwerzijl & van Hoek 2011). 그러나 본 조사

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주해 온 외국

인노동자를 하청이주노동자로 위장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나 노동자와 아무

런 관련이 없는 국가의 계약조건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특정 노동자가 이 엄격한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보다는 이러한 사실이 의

미하는 고용관계의 특징에 대해 더 우려한다. 하청이주노동자의 실제 근로계약 관계는 

극히 모호하여 유입국의 규제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조사하기 전까지는(예: 법원

소송 사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하청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은 유사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유럽전역의 다양

한 이동노동자시장에 존재한다. 공통적인 현상은 하청업체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규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형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이주노동이 일반적이

긴 하지만 다른 계약형태도 존재한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사용자는 자영업에 

대한 법률규정을 통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해 집단적 고용규정을 회피할 수 있

다. 이 경우 노동자는 명목상 자영업 이주노동자이지만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된 이

주노동자이다. 법률적 의미보다는 조직적 의미의 하청이주노동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도 하청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하청업체에 의

해 유입돼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받지만 유입국의 근로계약과 사회보장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관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로 핀란드를 들 수 있다. 핀란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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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하청업체들이 EU 하청이주노동지침(PWD)의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

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를 회피하기 위해 하청이주노동자를 선택하고 있다(Lillie 2012). 법적 기준을 준수하

면 하청이주노동자와 현지노동자 간에 임금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의 

하청이주노동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되었다. 법집행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

약조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청이주노동과 조직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이주는 단일 노

동시장을 형성한다. 이 다양한 범주의 노동은 무지, 법적 불확정성, 사용자 전략으로 

인해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하청이주노동 현상은 EU의 특별한 규제환경에서 출현하였다. 특히 이러한 하청관행

은 특정산업에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이다. 건설업 이외에도 

정육가공, 유통 및 조선 등 점차 많은 산업에서 심각하게 탈규제화된 사회적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하청이주노동은 사용자들이 (다소 법률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구하고 현지의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대대적인 방안이 되었다.

4. 현장의 고용관계와 하청이주노동

4.1 사례연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의 건설업

건설은 하청이주노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으로, EU 하청이주노동지침과 

같은 규제의 핵심대상이 되어 왔다. 이 EU지침은 회원국에 따라 다르게 이행되었다. 

전체 경제에 이를 적용하는 회원국도 있으며, 특정산업 분야에만 적용하는 회원국도 

있다. 건설분야에서 파견노동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건설하청이 하청이주노동 현상

의 특징을 결정짓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겉보기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산업의 다단계 하청과 작업장 이동성은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자국 내에서조차 노동시장이 불안정했다.  

대기업과 같은 원청기업은 대개 자체적으로 하청이주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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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프로젝트의 현장감독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청기업은 하청업체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저임금국가의 하청이주노동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하청사슬

(contracting chain)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4개 조사대상국에서 대기업(수주규모로 판단)은 원청기업 또는 건축서비스 제공자로

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은 하청을 맡아 대다수의 필요인력을 공급한다

(Berntsen & Lillie 2015; Lillie 2012; Bosch & Zühlke-Robinet 2003). 

본 연구에 따르면 하청이주노동자는 특정 하청업체와 장기 고용계약 관계를 체결하

는데 특정 파견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남아있는 노동자(EU 하청이주노동

지침에 의한 ‘진정한’ 파견노동의 지표)가 있고, 특정 파견기간에만 고용되는 노동자도 

있다. 첫 번째 그룹의 노동자는 특정형태의 건설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실질적인 하청

회사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 그룹은 파견업체나 파견업체와 다름없는 ‘인력파견’만을 

하는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이다. 많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서 

숙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숙련노

동자들은 숙련도가 동일한 현지노동자의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비록 

현지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하청이주노동자도 있었지만 법에 저촉될 정도

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적 저임금은 모호한 고용계약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법집행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만 밝혀진다. 핀란드 북부도시 오울루 근처의 라아헤에 위치한 

Rauturuukki(역자 설명: 핀란드 금속분야 대기업)의 금속건설자재공장에서 이러한 사

례가 발견되었다. 공장의 용광로 수리를 위해 폴란드 석공 숙련노동자가 고용되었는

데, 이들은 폴란드 계약조건에 의해 시급 3~4유로를 받았다. 사용자는 계약상의 지급

액은 단지 임금의 일부이며, 핀란드에서는 임금을 더 받는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건설

노조와 공장의 노조직장위원(shop steward)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믿지 못해 2일간

의 파업을 단행하였다. 결국 인력고용업체인 Beroa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핀란드 임금

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저임금을 밝혀내

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네덜란드 노조간부

의 추산에 따르면 네덜란드 북부의 Eemshaven 건설현장에서는 약 80%의 노동자가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Berntsen & Lilli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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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고급인력도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해 가장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서도 단

체협약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외국인노동자가 몇 시간 일을 했으며, 자신의 일이 법적으로 파견노동자

에게 확대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고숙련 등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

다.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최저숙련등급보다 높게 하청이주노동자의 숙련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 하청이주노동자

에게 확대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은 최저 시급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럽사

법재판소 법률자문관(Advocate General)의 의견에도 불구하고4), 유럽사법재판소는 

하청이주노동자의 최저 시급을 숙련도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노동조합

의 관점에서 볼 때 하청이주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된 단체협약 상의 시급은 네덜란드

(Berntsen & Lillie 2015)와 핀란드(Lillie 2012) 노동조합 전략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그룹은 초국적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와 하청사슬의 하층

부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공급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이다. 인력파견업체와 하청업

체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호한 회색지대(grey area)가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에 인력파견업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

은 노동력과 채용서비스 및 임금대장관리만 제공하고 감독이나 장비는 제공하지 않는 

노동공급 전담 하청업체를 이용한다. ‘실질적인’ 하청업체는 유연성과 비용을 이유로 

노동공급 전담 하청업체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송출된 노동력을 이용한다. 이러한 업

체들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력을 공급한다. 노동공급만 하는 하청업체와 인력파견업

체는 마치 임시직 노동자처럼 ‘실질적인’ 하청업체 경영진의 감독 하에 활동한다. 따

라서 사실상의(de facto) 사용자와 법률상의(de jure) 사용자가 다르다. 보통 이러한 

노동자들은 파견노동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데 소그룹으로 분리돼 관리되며 사실상의

(de facto) 사용자와 법률상의(de jure) 사용자와의 관계가 모두 미약하다. 이러한 형

태의 고용계약에서는 대개 법정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며 

사용자에 의해 사회보장 분담금과 보험료도 지불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자들

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행정당국의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용자들은 

4) 판례 Case C-396/13, Sähköalojen ammattiliittory와 Elekrodubowa Spolka Akcjjna의 소송 건에 대한 
법률자문관(Advocate General) Wahl의 의견(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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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조차 어기는 경우가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파견노동자가 파업을 하거나 노동

조합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대개 사용자가 이 비공식 합의를 위반했거나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4.2 사례연구: 독일의 정육업

독일은 유럽의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다(Fleischatlas 2014). 전체 도축규모로 볼 

때 소규모업체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독일 대부분의 도축업체는 중소규모이다. 2012

년 도축된 돼지고기의 상업적 가치 55%를 4대 도축 업체인 Danish Crown, Tönnies, 
Vion, Westfleisch가 생산하였다. 2004년 5월,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독

일의 대규모 도축업체들은 핵심 인력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고(NGG 2013) 대신 동유

럽 출신 하청이주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통해 대부분의 도축과 가공업무를 수행하

였다. 최근의 직장평의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청이주노동자가 전체의 50~90%를 차

지하는 업체도 있다(NGG 2012). 도축업 종사자 약 30,000명 중 1/3이 하청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다(NGG 2013).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PWD)이 독일의 하청이주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독일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규제제도의 특징은 전 산업이 아닌 등재된 업종에만 법이 적용

된다는 점이다. 2014년 중반까지 정육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등재되지 

않은 산업에 종사하는 하청이주노동자는 모국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 규제격차(regulatory gap)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정육업체들은 점차 도축과 포장업무를 동유럽의 하청업체에 하

도급을 주기 시작했다. 낮은 노동비용은 지난 10년 간 독일의 도축업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다. 독일의 비용 우위로 인해 도축업체의 가공비용이 낮아져 

소매와 식품서비스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싼  가격으로 육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Danish Crown 같은 기업은 저임금 하청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독일

로 이전시켰다.  

독일의 하청이주노동자는 대부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으로, 돼지 한 마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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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때마다 1.30~1.60유로의 도급제 임금을 받다. 저임금 이외에도 하청고용관계에

서는 국적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노동자를 분리하였다. 다른 팀과의 대화나 임금·노

동조건에 대한 정보교환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용자가 하청이주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귀국조치되었다. 하청이주

노동자들은 숙박비와 교통비 및 작업장비 비용 등 사전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용

을 임금에서 삭감당하기도 했다.  

하청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대표성 채널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일시

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임시직 신분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수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육업 하청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 정권교체 이후 2013년 12월 독일은 최저임금을 8.50유

로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법은 2015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있었다. 2014년 1월, 정육업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육업 

최저임금을 7.75유로에서 시작해 2016년 12월까지 8.75유로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

였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독일하청이주노동법(German Posting Law)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공표된다. 그러나 이미 정육업에 하청이주노동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하청업체 이용 추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

다(노사정 대표도 이에 동의함). 더욱이 사용자들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

에서보다 모국에서 상당히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적 상황은 하청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을 개선시

킬 것이다. 이는 당연히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건설업종의 경험으로 볼 때 하청이주노

동자는 스스로의 권리향상을 위해 법적 창구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실직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집단구제(collective redress)제도가 없어 노동조합이 법원에

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재판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신분

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 이행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정책과 이행 간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저임금이 하청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어느 정

도 개선할지 그리고 제도화된 하청구조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지 지켜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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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연구: 핀란드의 조선업

조선업은 조선소를 소유한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더불어 하청이 매우 발달된 부문이

지만 대부분의 실질적 고용은 하청업체에서 이루어진다. 핀란드 조선소도 예외는 아니

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에서도 외국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임

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핀란드의 조선업은 투르쿠지역에 

대형조선소를 소유하고 있던(라우마와 헬싱키의 조선소는 최근에 폐쇄되었음) 한국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STX Finland가 주도하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척의 대형 크루즈선을 인도한 이후 대형수주를 하지 못하자 2014년 하반기에 STX

조선해양은 투르쿠 조선소를 독일 조선업체인 Meyer Werft에 매각했다.  

STX는 하청업체를 통해 발틱연안 국가 출신의 생산직인력을 주로 사용하는 고도의 

하청생산모델을 따르고 있었다. 2009년말 STX Finland 현장노동자 중 절반이 핀란드 

현지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는 하청업체에 의해 파견

되거나 파견업체에서 송출한 인력이었다. 소수의 외국인 노동자만 STX에 직접 고용되

었고 거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다. 비록 선박회사인 Viking 

Lines가 한 척의 대형 페리선을 주문했을 때 잠시 파견노동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2011년 이후 조선경기 침체로 소수의 외국인 하청이주노동자가 현장에 잔류했다. 독

일의 Meyer Werft가 STX 핀란드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수주량이 있었기 때문에 투르

쿠 조선소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향후 조선소의 고용은 상당히 늘어나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9년 STX에 수주량이 밀렸을 당시 조선소 현장에는 약 3,800명의 노동자가 있었

고, 하청업체 현장에도 비슷한 수의 인력이 있었다. 조선소 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서 작업하는 STX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약 40,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호황

기가 지나자 고용수준이 크게 떨어져 언론보도에 의하면 STX 조선소 현장의 인력은 

1,350~2,850명에 불과했다. 고용인력에 대한 통계가 다른 이유는 하청업체 노동자

와 임시직 노동자의 증감에 따른 것이다. 호황기 중 핀란드 금속노조, 정부의 노동감

독국, 자사의 책임과 평판에 관심 있는 원청업체 STX는 공급체인의 노동기준을 모니

터링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 하청업체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 노동조



하청, 고용불안과 하청이주노동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177

합이 이들의 노동조건을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았다. 계약종료 후 실업상태에 직면하

게 될 현지노동자 사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불

공정한 임금으로 일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여겼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하청업체

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반업체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 건설

노조와 달리 핀란드 금속노조에게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포괄

적인 전략이 없었다. 대신 현장 노조간부(shop steward)가 자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노동감독관이 주도적으로 불법적 노동조건을 적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이전 조선소 호황기 중 여기서 일하던 하청이주노동자에게 핀란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 노동감

독관이 일상적으로 비리를 발견하고 현장 노조간부들은 불법적 저임금이 만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준을 집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노동감독관과 현장 노조간부가 이구동

성으로 행정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면 영업을 멈추는 유령회사(shell firm)의 횡행에 대

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회사들은 상호를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렸다. 역설적

으로 조선경기가 후퇴하자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가 더욱 쉬워졌다. 이는 일을 시작하

고 그만두는 하청이주노동자자 예전처럼 많지 않아 야반도주하는 인력공급 하청업체

보다는 ‘합법적’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문제점

한 국가의 노사관계 맥락에서 사용자들은 이들의 활동공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

하는 국내법과 규정 및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환경에서 상이한 규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영진은 개별사업장의 미시정책

(micro-politics)을 수립할 수 있고, 노동자를 소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노동기준

을 개선하려는 규제자(regulator)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변화와 사용자전략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등장하였다. 합법

적인 계약에 따라 하청이주파견노동자를 구분할 수는 있다. 이들 중에는 현지노동자보

다 낮은 노동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노사관계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합법적인 하청이주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불법적인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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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적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의미에서는 하청이주노

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계약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의심스러운 

다른 형태의 고용계약, 예를 들어 위장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하

청이주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시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규제가능성은 하청이주노동자의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산업별로 특수성을 지닌 업무과

정의 하청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하청이주노동자는 대개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노동자대표기구에서 배제되어 있으

며, 주로 불안정한 비정규고용 상황에 처해 있다(Wagner & Lillie 2014; Berntsen & 

Lillie 2015; Lillie & Sippola 2011). 이들은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에 의해 다소 낮은 

고용조건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동기준 침해를 밝혀내

기가 매우 어려운 경계가 모호한 ‘회색’(grey)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이주노동을 

통해 사용자들은 세분화된 노동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 세분화된 노동시장에서 

하청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실제상황은 서로 다르며, 흔히 현지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인터뷰에 따르면 많은 하청이주노동자가 인력모집인(recruiter)에 

의해 사기와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다. 인력모집인이 노동자의 교통비와 숙박비에서 이

득을 취하고 임금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회보장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처우가 좋

은 현지노동자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세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대안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건설 부문에서 소규모 국내업체는(동유럽의 하청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하청업체) 때

때로 노동시장 규제 강화를 지지하였다(Alfonso 2012). 많은 건설업체들은 독창적 법

인구조를 이용해 규제, 사회보장 분담금 지급,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회피하려는 전략

을 세우고 있다. 노동조합과 규제 당국은 임시 파견업체가 키프로스와 포르투갈 등지

의 국가를 비즈니스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왔다. EU회원국을 편의취적(flag 

of convenience) 국가로 이용하는 것은 곧 기업에게 낮은 사회분담금 지급을 허용한

다는 뜻이다. 원청기업은 이러한 관행의 최대수혜자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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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노동시장 통제전략에 대한 책임도 원청기업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당면사례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원청업체 중 누가 실질적인 원청

업체인지 추적하기 위한  셸 게임(shell game)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노동자의 이동

성(fluidity) 이외에도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와 불분명하고 익숙하지 않은 법률적 제

약 때문에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이러한 국가와 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어떻게 사용자들이 초국적 노동계약을 통해 

EU 내에서 불안정한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시장의 초국적 규제완화(transnational 

deregulation)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노동시장 규제당국은 이동성이 강한 이동노동자

의 노동권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Wagner 2015). 통합유럽 노동시장이 

존재하지만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집행 기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위에 살펴본 세 가지 산업과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기업은 이러한 규제차이를 활용하

고 규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과 파견업체를 이용한다.   

이러한 규제 격차는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동감독관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이동의 자유(free labor mobility)가 초래

한 법집행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국의 법집행 제

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EU의 정책이 더 큰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자

를 조직하고 대표하기 위한 자율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찾아내야 한다(제10장 건

설 분야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회원국의 노사관계제

도와 임금결정 전통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 문

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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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럽 전기통신산업 생산네트워크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 캠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사례1)

Virginia Doellgast, Katja Sarmiento-Mirwaldt & Chiara Benassi2)

1. 서언

이 연구서의 앞 장에서 설명된 생산네트워크 파편화는 노동조합에게 몇 가지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대표는 외주화로 인한 일자리 삭감을 저지해야 하는 동

시에 대기업이나 핵심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유지해야 할 책

임이 있다(Hassel 2014). 한편 노동조합은 주변부 일자리나 거의 조직화되지 않은 사

업장의 노동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을 확장하기 위해 생산네트워크를 망라한 부단한 조

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acKenzie 2010; Holtgrewe & Doellgast 2012).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노동조합의 목적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

하고자 한다. 아웃소싱과 임시파견업무를 통한 외주화가 확대되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감소하면서 노동조합은 기존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단체교섭력

을 확대하기 위해 외주화된 일자리의 노동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

었다(Doellgast et al. 2009; Benassi & Dorigatti 2014). 

이 장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가 생산네트워크의 노동조건 

유지·개선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

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결과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4개국의 전기통신회사에 대한 사례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과거 또는 현재에 국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 사례는 유럽과 미국 등 10개국의 기존 

1) 이 연구는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았다(연구지원번
호: RES-061-25-0444). 이번 장의 사례연구 자료 중 일부는 Doellgast, Sarmiento-Mirwaldt, and 
Benassi(2015)에서 인용하였다.

2) *Virginia Doellgast: 미국 Cornell University 비교노사관계학 부교수
*Katja Sarmiento-Mirwaldt: 영국 Brunel University 정치학 강사
*Chiara Benassi는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인력자원관리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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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에서 인용된 것이다(Doellgast et al. 2013).3) 

1990년대에 걸친 전국적인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 대한 규제 

변화뿐만 아니라 무선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기존 전기통신회사들은 

점점 더 차별화되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자 노동비용을 줄이면서 노동유연

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이 콜센터와 기술 및 IT 서비스 

등의 서비스 일자리를 하청업체나 서비스 자회사 또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는 것이었다. 

제5장에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외주화전략인 콜센터 업무의 

아웃소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콜센터와 수리기사 작업장을 중심으

로 두 가지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파견노동(temporary 

agency)과 프리랜서 등 상이한 범주의 비정규직 일자리 사용이다. 기존업체가 하청업

체에게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면 하청업체는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이용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욱 압박한다. 둘째, 기업분할(spin-off)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자회사나 

하청업체로 내부직원(internal worker)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신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업체 또는 핵심업무 부서에서 누리던 임

금과 노동조건에 못 미치는 단체협약을 적용받기도 한다.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

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은 제3의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과 관련될 수 있다.  

제5장과 유사하게 본 사례에는 이러한 외주화전략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형태의 

외주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성공조건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용

자의 전략에 맞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성공한 노동조합 

사례가 선정되었다. 영국(BT)과 이탈리아(Telecom Italia) 사례를 통해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스 노동자에 대한 동일처우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캠페인을 살펴보았다. 스웨덴

(TeliaSonera)과 폴란드(Orange Polska) 사례에서는 회사분할을 통해 서비스 자회사

나 하청업체로 이전된 직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3) 이 연구에는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기존 전
기통신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는 150회 이상의 인터뷰와 현장 방문, 단체협약과 노조 간부 
설문조사로 축출된 비교 데이터, 문서자료 등에 의거하고 있다. 사례연구 결과는 콜센터와 기술직 사
업장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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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모든 사례에서 노동자대표들은 핵심사업장과 기업 생산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독창적인 캠페인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투쟁전략은 두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노동자대표들은 

외주화제한 협상을 위해 대기업 내의 기존 협상력을 이용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

로는 사내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

적인 홍보와 노동분쟁으로 사용자에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노동자 조직화전

략과 항의라는 두가지 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대표들은 집단적 대표성

(collective representation)과 법적 보호를 외주화된 노동자집단에게도 확장시키기 위

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외주화된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표준적인 고용보호와 동일임금 규정 위반을 허용하는 국내법

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개별국가와 개별산업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제도에 따

라 다양한 교섭력에 의거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수용된 

EU지침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장에 제시된 일부 사례에서도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일처우와 사업장 이전 규칙에 관한 지침이 국내법의 개정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

업체와 하청기업, 자회사 및 파견업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이러한 법은 약

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노동조합은 상호

연결된 핵심사업장과 주변부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를 규제하기 위해 노조조직 내부와 

기업 내외적인 제도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네 가지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사례별로 노조전략과 성과에 차이

가 생긴 이유를 살펴본 후 모범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검토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2.1 영국: BT

BT(구 British Telecom)는 1984년 영국정부에 의해 민영화되었으며, 이 통신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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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BT는 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하나는 통

신노조(Communication Workers Union: CWU)로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의 노동조합

이고, 다른 하나는 ‘Prospect’로 1급에서 3급 관리자와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

합이다. 두 노조의 조합원 모두 파견업체를 통한 외주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비관리직 노조인 CWU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990년대 초, BT는 전통적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던 여러 분야의 업무를 점차 

파견업체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회사전체에 약 

10,000명의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는 전체인력의 약 7%에 해당하였다. 이

러한 인력은 콜센터 등의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BT 고

객사업부 콜센터 인력의 50%가 임시계약직으로 추산된다. 1990년대 중반 BT는 파견

업체 직원으로만 구성된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설립하였다.  

파견노동자의 계약조건은 열악했다. 많은 파견노동자는 바로 옆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았다. 유급병가와 유급 출산

휴가 없이 법정 연차휴가만 있었고 고용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파견노동자는 

더욱 유연한 교대제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장시간과 주말

근무를 하기도 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BT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도 있었다. 

CWU는 파견노동자 증가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 2000

년에는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파견노동자를 계속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전략에 반대해 투쟁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중요한 내부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파견업체 사용을 강력 반대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업은 재빨리 더 많은 파견노

동자를 사용했는데 일부 파견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파

견노동자를 조직하는 한편 BT와의 교섭을 통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두 가지 전

략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파견업체의 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파견노동자들이 적절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회사측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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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습니다.’(2012년 5월 15일, CWU 노조간부와의 인터뷰) 

CWU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견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업체와 협력하기 위한 

‘파견노동자에게 정의를’(Justice for Agency Workers)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파견노동자 조직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캠페인은 조직률을 약 50% 제고시킬 정

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약 90%의 정규직 조직률에 비하면 이러한 50%의 조직률

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파견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

키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기는 어려웠다. CWU가 파견업체와 우호적 관계를 발전

시켜 노조인정 협약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금까지 포괄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중반 BT는 전체회사의 파견노동자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이유는 

경영진이 정규직 노동자가 높은 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

이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이로 인한 인력을 재배

치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노동조합

의 파견노동자 축소 캠페인에 의해 CWU와 BT는 2006년 ‘고객서비스 소싱전

략’(Retail Sourcing Strategy)이라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2007년부터 하청

업체와 계약직 및 파견업체 노동자는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 경영진은 인도(India)에 오프쇼링하는 일자리를 최대 2,200개로 제한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업무실적이 좋은 일부 콜센터 직원은 기존직

원에 비해 약간 낮은 새로운 직급의 노동계약을 BT와 체결하였다. 노동자 개인에게 

이러한 변화는 정규직 계약과 수천 파운드의 연봉 인상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2013년

까지 콜센터 직원의 약 35%가 이러한 새로운 직급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0년 중반 CWU는 영국하원과 EU 차원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영국은 이 문제의 법제화를 

저지하던 국가였다. 2008년 영국은 12주 이상 근속한 파견노동자에게 동등한 업무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사정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영

국정부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등처우에 관한 EU의 임시직파견노동지침(Temporary 

& Agency Work Directive)에 동의함에 따라 2008년 EU에서 지침이 통과되었고 

2011년 국내법을 통해서도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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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규는 전통적인 파견계약에 의해 고용된 파견노동자도 임금, 연차 휴가, 휴

게시간과 편의시설 사용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 법이 이행되었을 당시 4,000명의 BT 파견업체 직원이 동일처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이 중 CWU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BT와 다른 파견

업체 포함)는 무려 3,000명이 넘었다. 대부분의 파견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었

는데 20%까지 임금이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는 ‘스웨덴 개악’(Swedish Derogation)으로 알려진 동등처우 예

외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시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고용계약을 체결하

고 파견공백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당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임금 처

우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파견업체들은 즉시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2011년 10월 파견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2월 임시직 파견업체인 Manpower

는 CWU에게 BT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에 대해 ‘업무배치 공백 기간 중 임금지

급’(pay between assignments: PBA) 계약을 시도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2013년까

지 이 파견노동자에게 체결된 노동계약은 가치가 없는 ‘디폴트 계약’이 되어버렸다. 

노조간부의 관측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들은 계약서명의 의미, 특히 동일임금 처우에 대

한 계약상·법률상 권리포기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을 요구받았다(2013년 11

월 21일, CWU 노조간부 발제). 그 결과, 다시 임금격차가 커졌는데 콜센터 파견노동

자는 동일장소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약 2~4 파운드

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 콜센터의 파견노동자 비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영국 전역의 BT 콜센터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약 8,000명이었던 데 반

해 파견노동자는 3,050명에 달했다(2013년 10월 17일 CWU 노조간부 인터뷰).  

영국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자 CWU는 그 허점을 막기 위해 ‘파견노동자에게 정의를’
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업무배치 공백기간 중 임금

지급(pay between assignments)’인 PBA계약과 기타 법률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파

견시행령 개정, CWU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견노동에 대한 이해 제고, 파견노동자 

조합원의 캠페인 동참 촉진, 정치권의 인식과 지지, 영국노총(TUC)과 국제산별연맹 

UNI와의 공동협력, EU 집행위원회에 영국의 파견노동 시행령 제소 등이었다(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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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CWU 노조간부 발제 내용). 2013년 1월, CWU노조는 파견노동 행동의 날

(Agency Action Day)을 조직해 여러 BT 콜센터 파견노동자의 저임금과 불평등 처우

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2013년 9월 TUC는 영국정부가 EU지침을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한 데 대해 CWU노조가 일부제공한 증거를 인용해 EU집행위원회에 제소했

다. 이 증거자료에 따르면 수만 명의 파견노동자가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

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분쟁은 논문 집필중에도 진행되었다.  

2.2 이탈리아: Telecom Italia

국영기업이었던 Telecom Italia는 EU 지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전기통신자유

화법이 통과된 1990년대 말까지 유선통신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Telecom 

Italia와 이탈리아 전기통신업종에는 1)과거 공산주의 계열 노총이었던 CGIL에 가입되

어 있는 SLC노조(통신노조) 2)기독교 계열 노총인 CISL에 가입되어 있는 FISTEL노조

(언론, 연예인, 전기통신노조) 3)사회주의 계열 노총인 UIL에 가입되어 있는 UILCOM

노조(이태리전기통신노조) 등 세 개의 주요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 노동조합은 

Telecom Italia와는 기업별 단체협약을, 사용자협회인 ASSTEL과는 업종별 단체협약

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있다.

Telecom Italia는 1990년대에 콜센터 업무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다. 그 하청업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직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노동계약(co.co.pro4) 계약으로 불

림)으로 악명이 높은 Atesia이다. ‘co.co.pro’는 일정기간 동안의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의 사용을 허용하는 1997년 Pacchetto Treu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까지 

Biagi법으로 유지되었다. ‘프로젝트’의 정의와 자율성의 정도가 매우 느슨해 업체들은 

이 계약을 남용할 수 있다.5) co.co.pro계약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사용자들은 프로

젝트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으며, 사회보장 분담금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4) collaborazione coordinata a progetto(공동조정프로젝트)의 이탈리아어 약자(역주)

5) 최근 일자리법(Jobs Act)으로 불리는 노동시장개혁에 의해 2016년 1월까지 co.co.pros 계약노동자 수
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베이스 업무의 특징이 더욱 정확히 정의되었다. 이 새 법은 본 현장조사연
구가 끝난 후에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개혁내용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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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sia의 이러한 노동계약의 특징은 성과급 위주의 저임금이었으며, 사회보장 분담

금도 산별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낮았다. 한 노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콜센터 업체에서 co.co.pro계약을 허용하는 법률적 허구가 존재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월급을 받기 위해 실제로 회사

에 고용되어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센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근무일정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

로 제공하는 co.co.pro계약 노동자입니다. 이처럼 법과 현실, 실제 상황과 계약서

의 내용 간에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GIL노총 소속 비정규노동조합 NIDIL 위원장과의 인터뷰, 2011년 6월 14일)

2000년대 초 Atesia 사 노동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관행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

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지지로 이 노동자들은 몇 차례의 집회를 개최하고 언론의 주

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 2005년 시위로 노조대표와  Telecom Italia 경영진은 Atesia 

사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Telecom 

Italia가 Atesia 사 지분의 20%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Telecontact에 이 노동자들을 정

규직으로 통합시켰다. 이 단체협약은 Atesia에 남은 약 4,000명의 프리랜스 노동자의 

계약을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도 Atesia 사는 하청업체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기통신 분야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여전히 프로젝트 형태로 채용하는 관행을 멈추지 않

았다.

노동조합은 co.co.pro계약과 콜센터 문제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6)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정부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007년의 재정법

(Financial Act)에 따라 co.co.pro계약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연금분담금이 인상되

고 출산휴가와 병가에 대한 권리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이 개선되었다. 2006년과 2008

년에도 이러한 형태의 노동계약을 제한하는 ‘Damiano시행령’(Circolari Damiano)이라

는 두 가지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첫 번째 시행령은 고객의 다양한 요청과 문의를 접수

하고 처리하는 착신콜센터 노동자의 업무는 성격상 ‘자율적 프로젝트’로 볼 수 없기 

6) 2007년 10월 20일(RSU Almaviva 2007)과 2008년 9월 19일(Vespo 2008) 시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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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첫 번째 Damiano시행령이 

통과되었을 때 Atesia 사는 노조연맹들에게 co.co.pro계약노동자 전부가 아닌 일부

만을 대상으로 고용조건 안정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

조합은 이 절충안을 거부했다. Atesia 사가 이러한 절충안을 제안한 이유는 고객집

단을 추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발신업무에 종사하는 콜센터직원도 일부 있었기 때문

이다.

노조연맹들은 일상업무에서 착신과 발신업무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신콜센

터 노동자에 대한 두 번째 시행령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때때로 발신업무 노

동자를 착신업무에 배치함으로써 콜센터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근거한 계약을 이용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7) 착신업무 co.co.pro계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던 

첫 번째 시행령과 달리 두 번째 시행령에서는 발신업무 co.co.pro계약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시행령은 발신업무 co.co.pro계약 노동자들이 

프로젝트에 기초해 고용될 때 ‘자율적 업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Domiano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해 

콜센터와 전기통신업체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

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동조합과 경영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

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Atesia 사는 모든 co.co.pro계약 노동자(약 6,000명)의 고

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Atesia 사는 곧 co.co.pro계약 노동자를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고, 노조의 항의와 파업이 잇따랐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

행령으로 인해 Atesia 사는 인력의 대부분을 정규직계약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로 인

해 하청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수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어려

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협력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 예로 2012년 10월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감원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합의에 서명했다. 

이러한 발전과 병행해 노동조합은 Telecom Italia 자회사인 Telecontact 내의 파견노

동 사용을 축소하고자 했다. 영국과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임시

7) Cobas Almaviva(2008) 참조

8) Bonaccorsi(2008)과 Infoatesia(2008.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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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처우 보장법이 제정되어 비교적 파견노동에 대한 규

제가 잘 마련되었다. 사회적 파트너도 실업급여와 훈련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였

다.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계약체결까지 기다리는 동

안 매월 800유로를 지급받고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그러나 동일임금이

란 산업별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금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노동자들은 사회

적 급부와 변동급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단위 단체협약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2001년 Telecontact 설립 당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약 30%의 인력을 임시파

견노동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수준은 Telecom Italia의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008년 노동조합은 3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2012년까지 Telecom Italia

의 콜센터 자회사에는 파견노동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2.3 이탈리아와 영국의 비교

이탈리아와 영국의 사례에서 양국 노동조합은 다양한 임시직 노동자의 동등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나 불충분한 적용 때문에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

하였다. 관련 노동조합은 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여러 전략을 조합해 대응하였다. 첫

째, 로비, 사회적 파트너십, 변화를 촉구하는 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호를 확대

하기 위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둘째, 노동조합은 파견고용계약을 제한하고 파견노동자

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합원과 핵심기업 내에서 신규 조직된 파견노동

자를 동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전략의 성공여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 노동

조합은 Telecom Italia 내 수많은 조합원의 동원력과 정부 내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leverage)에 의존했다. 이에 더욱 힘을 실어 준 것은 일반대중의 지지였다. 노조의 조

직동원으로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만 일반대중들은 미디어 덕택에 Atesia 사의 스캔들

을 알게 되었다. 영국 CWU노조는 임시 파견노동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일임금

법 적용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스웨

덴 개악’이라는 예외조항으로 인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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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의 지지나 현 영국 정부의 변화가 있어야 이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는

데 현재까지도 임시파견노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다.   

3. 스웨덴과 폴란드: 자회사(spin-off)와 하청(subcontracting) 
직원의 이전과 관련된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 저지투쟁

3.1 스웨덴: TeliaSonera

스웨덴 전기통신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경쟁자인 TeliaSonera는 2002년 스웨덴 국

영 독점기업이었던 Telia와 핀란드 국영기업이었던 Sonera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스웨덴의 전기통신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자유화된 시장 중 하나로, 1990년대 중

반에는 경쟁을 장려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실시되었다. TeliaSonera 노동자를 대표하

는 노조는 생산직 노조인 SEKO와 사무전문직 노조인 Unionen이다. 그밖에 연구학술

전문직 노총인 SACO에 가입된 소규모 노동조합도 일부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공

동으로 TeliaSonera와는 기업차원의 단체협약을, 전기통신분야 사용자단체인 Almega 

IT Employers와는 업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전기통신회사와 같이 스웨덴의 Telia와 이후의 TeliaSonera는 각기 

다른 업무를 중심으로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일련의 업무와 지원 

서비스를 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각 자회사 설립시 단체협약 재교섭이나 고용계

약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회사로 옮기면서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조건, 임금 등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가 같은 단체협약을 사용했기 때

문이다’(2012년 5월 28일, SEKO 노조간부 인터뷰). 가장 심각한 사건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내부서비스(internal service)와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활동을 담당하던 

자회사의 설립 및 매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거의 11,000명의 직원이 영

향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 이전되었다.

2001년 Telia는 매각계획 대상인 비핵심 업무로 구성된 두 개의 별도 사업부서를 만

들었다. 첫 번째 부서는 ‘Telefos Group’으로, 과거 ‘사업서비스’ 부문의 9개 내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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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Telia 직원의 17%에 해당하는 5,600명의 종업원이 

있었다. 벤처캐피털 회사인 Industrikapital은  2001년 Telefos그룹 주식의 51%를 사

들였다. 그 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Telefos그룹에 속한 기업을 하나씩 매각하였

다. 두 번째 그룹은 네트워크 관리와 고객에 대한 기기설치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6개 

회사로 구성된 ‘Orbiant 그룹’으로, 총 직원 수는 5,400명이었다. 2001년 Flextronics

가 Orbiant그룹의 주식 91%를 매수했고 2002년 나머지 9%를 완전히 매수했다. 

2005년, Altor가 Flextronics Network Services의 주식 대부분을 매수하면서 Altor와 

Flextronics는 ‘Relacom’으로 합병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Telefos그룹과 Orbiant그룹의 자회사 설립과 매각은 Telia/ 

TeliaSonera의 가장 심각한 아웃소싱 사례였다. 매각 결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000명의 직원이 하청업체로 이동해야 했다. 그 이후 TeliaSonera는 하청업체로

부터 거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매수하였다.

한 노조간부에 의하면 현지노조가 모든 아웃소싱의 단계에 매우 깊이 관여했기 때문

에 직원이전과 재훈련이 가능한 유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Telia에서 새 회사로 이전된 모든 노동자는 회사가 잘 성장해 Telia가 회사를 

매각해도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

나 TeliaSonera에서 이 새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노동자들에게 이 새 회사로 

이전하는 대신 다른 특별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퇴직을 통해 재

훈련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보상금으로 2년치 임금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2012년 5월 28일, SEKO 노조간부 인터뷰). 

스웨덴에서는 사업이전법(transfer of undertaking rules)에 따라 직원들이 Telia 소

유의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회사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

금과 기본고용계약의 보호를 받는다. 스웨덴에서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와 함께 이전되

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유권 이전 이후 1년 동안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며, 1년 

후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동일한 기본급여체계와 

연금수급권 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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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과거의 계약조건이 승계되었지만 일부 고용조건이나 급부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Telia에서 하청업체로 이전된 노조대표에 의하면 연금이 점차 악화되

었고, 직무내용도 세분화되어 협소해지면서 업무숙련 기회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당시

에 아웃소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양보교섭은 없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10년 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2012년 5월 10일, SEKO 노조간부 인

터뷰).

일자리가 아웃소싱된 후 하청업체들은 정규직 계약을 임시직 계약으로 대체해 ‘생산

네트워크’의 분절화가 한층 심화되었다. 2005년 임시직 파견노동업체인 Manpower는 

‘Manpower 네트워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하청업체인 Relacom의 인력을 감축하

였다. 감축된 직원들은 처음에는 Manpower에 고용되었으나 곧 다시 임시직으로 

Relacom에 파견되었다(Geary et al. 2010). 모든 기업이 이 모델을 따랐던 것으로 보

인다. 하청업체의 한 노조대표는 자신의 사업장에 약 25~30%의 인력이 임시파견업

체를 통해서 고용되어 있다고 추산하였다(2012년 5월 10일, SEKO 노조간부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였던 노조대표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임시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었지만 

거의 전적으로 과거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파견되었다. ‘하청업체가 저를 해고하자 저

는 인격파견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한 인력파견업체는 저를 해

고한 하청업체로 다시 파견하였습니다’(2011년 8월 9일, SEKO 노조간부 인터뷰).

그러나 그녀의 고용계약조건은 사업이전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파견업체

와의 단체협약에는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하청업체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다시 임시파

견업체를 통해 재고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1년에 이 

하청업체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새로운 합의에 따르면 정리해고 이

후 회사가 다시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리해고된 노동자를 제일 먼저 재고용해야 

한다. 다른 하청업체의 단체협약에는 정리해고 이후 9개월이 지날 때까지 임시파견노

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기간 중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 정리해

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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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직원도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업체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일이 없을 

경우에도 90%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 어느 정도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었다. 이것은 

‘스웨덴 개악’의 일환으로 영국법에 도입되었던 것으로, 영국사례에서 논의된 ‘업무배

정 공백기간 중의 임금’(pay between assignments)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은 시행령보다는 단체협약의 측면에서 동일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계절적 노동수요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노사가 

위험부담을 함께 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TeliaSonera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콜센터업무를 아웃소싱하였다. 여러 인터뷰 대상

자들은 콜센터가 핵심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내(in-house) 업무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노조간부는 1998~1999년에 약 2,000명의 콜센터 직원이 아웃소싱되었

다고 추산했다(2012년 6월 27일, SEKO 노조간부 인터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들은 아웃소싱을 축소하였고 2014년에는 스웨덴 콜센터 하청을 완전히 중단하였

다. 더욱이 2010년대 초 TeliaSonera는 약 1,000명 이상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 파견노동자는 유연성이 있기는 했지만 단체협약과 동일임금 법령 때문에 

내부 직원과 노동비용이 유사하였다. 노동조합은 이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것이 회사에도 유리하다는 확신을 경영진에게 심어주는 데도 성공하였다. ‘우리는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진도 파견업체를 통해서가 아니

라 직접 고용할 경우 노동자 업무의 질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최종결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2014년 10월 27일, Unionen 노조대표 인터뷰) 

3.2 폴란드

Telekomunikacja Polska는 폴란드의 기존 전기통신회사였다. 2000년대 초에 

France Telecom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Orange Polsk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Orange Polska에 활동 중인 노동조합은 약 20개이다. 두 개의 대표적 산별노조로는 

Solidarity노총 소속 SKPT(전국전기통신분과노조연맹)와 OPZZ노총 소속 FZZPT(전기

통신노조연맹)가 있다. 1998년 주요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해 Orange Polska 전직

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다층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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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Polska에 의한 감량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과 함께 자회사를 하청업체

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EU의 사업이전지침(Transfer of Undertakings Directive)이 폴

란드 법에 수용됨에 따라 과거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과 급부가 최소한 12개월 유지

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에 비해 단체협약 적용대상과 노조조직률이 낮

았기 때문에 12개월 이후 이전된 노동자들은 대개 유리하지 않은 노동계약으로 전환

되었다. 

Orange Polska에는 많은 분할된 자회사들이 비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고 있

었다. 1997년 최초로 분할된 자회사는 건물관리와 청소서비스를 담당했는데 운전기

사, 배달기사, 경비서비스, 회계, 원격컴퓨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았다. 

현재 이러한 업무는 제3의 하청업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많은 직원이 

Orange Polska의 아웃소싱 파트너 업체로 이전되기도 했다. 2002년 분할된 기술서

비스 업체(업무 분할)와 2010년 출범한 콜센터(자회사 설립)라는 두 자회사에 대해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네트워크서비스 분할은 2002년에 이루어졌으며, 약 6,000명의 서비스 기술자가 외

부회사로 이전되었다. 자회사 분할설립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한 업

무’(Work for the worker) 프로그램을 교섭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 회사들은 Orange 

Polska의 지시를 수용하는 대신 과거의 Orange Polska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년에서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에 노조

와 합의하였다. 새로운 고용계약에 대한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5% 삭

감되었다. 그러나 Orange Polska는 개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후

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했다(평균 20,000 폴란드 즈워티, 한화 약 6백 만 원). 자회사

로의 이전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졌지만 이동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감원대상이 

되었다. 자회사 이전대상이었던 대부분의 노동자는 제안된 고용조건이 폴란드법보다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전을 선택하였다. 

일부 노조간부는 이 단체협약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했다. ‘폴란드의 현실을 반영하

면 우리가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2012년 4월 7일, 두 주요 노동

조합 간부 인터뷰).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한 노조간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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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인수한 기업은 고용보장 유효기간 종료 후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을 단행하였

다(2012년 10월 11일, 한 노조간부 이메일 통신). 또 다른 노조 간부에 의하면 이 전

환기간은 위장이며 눈속임이다. 사용자가 18개월만 버티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대책은 일시적일 뿐이다(2012년 4월 17일, 두 명의 노조간부 인터뷰).

2010년에는 무선과 유선 사업부서에 대한 고객서비스 콜센터가 자회사인 Orange 

Customer Service(OCS)로 분할되었다. 기술직서비스 상황과는 달리 OCS에서는 

Orange Polsk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자회사의 출범과 관련해 몇 차

례 어려운 협상이 진행되었고, SKPT노조에 의해 노동쟁의도 발생하였다. 이 쟁의 이

후 노동조합은 Orange Polska의 단체협약 조건을 신규 자회사에도 확장하는 데 성공

했다. 이전된 노동자들은 2년 동안 고용보장을 받았고 임금삭감도 없었다. 유사한 연

금제도도 도입되어 이전에 무선비즈니스 부서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새로 설립된 OCS는 다른 회사로 이전된 노동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 

예를 들어 고용기간 이외에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회사는 처

음에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협상 결과 이러한 성공을 거

둘 수 있었던 것이죠’ (2012년 2월 15일, 노조간부 및 노조직장위원 인터뷰).

Orange Polska 관리자들은 회사가 법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하였

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집단의 노동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평화 속에서 사

업이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정성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러

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2012년 7월 10일, 4명의 TP 관리자 인터뷰). 

인터뷰에 응한 노조대표들은 이러한 성공을 콜센터 분야의 높은 조직률과 노동조합의 

힘의 덕택으로 돌렸다. 한 노조간부는 기술직 직원과 콜센터 직원 노동조합 힘의 차이

에 대해 언급했다.

‘기술직 직원은 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산되어 일을 합니다. 

특히 2002년 네트워크서비스의 분할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확실히 콜센터 직

원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한꺼번에 작업을 중단하면 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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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는 유일하게 고객이 회사와 접촉할 수 

지점이므로 고객의 항의가 일어날까봐 걱정한 것이죠. 2010년 OCS가 분할 자회

사로 출범했을 때 발생한 분규는 회사가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고 이행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9일, 노조 간부 인터뷰).

3.3 스웨덴과 폴란드의 비교

스웨덴과 폴란드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술업무가 아

웃소싱되면서 기술직 직원이 하청업체로 이전된 반면 콜센터 업무는 사내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술직 부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스웨덴의 TeliaSonera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심지어 임시파견업체로 

신분이 변화되어도 하청기술직의 임금과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주로 

통합적 단체교섭제도, 조합원의 일자리 개선과 임금보장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이 튼튼한 노동조합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였다. 폴란드의 Orange Polska에서 기술직 

직원은 사업이전법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리한 일자리보장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보

호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로 이전되면서 이 기술직의 임금이 처음에는 15% 

삭감되었고 18개월의 전환기간 이후에는 크게 삭감되었다. 

둘째, 콜센터 부문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달랐다. Orange 

Polska가 콜센터 업무를 별도 자회사로 이전하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계약조건을 저하

시키려 하자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부문의 잘 조직화된 조합원

을 동원하여 이러한 회사측의 움직임을 저지하였다. TeliaSonera에서는 노조와의 협

력과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보다 폭넓은 전략적 이유에서 콜센터 업무가 사내로 이전

되었고 임시직 파견노동자도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례비교는 노동조합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다만 여기에서의 도전은 다른 사용자나 자회사로 노동자들이 이전된 이후에도 

이전 수준의 임금과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국내법의 사업이

전 규정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이전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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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

와 유사하게 성공적인 노동조합 전략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생산네트

워크의 조합원 동원력을 중시하였다. 전체 생산네트워크는 자회사, 하청, 파견업체의 

네트워크로 점점 더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사업장을 포괄하는 스웨덴의 

보다 통합적인 단체교섭제도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자가 일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임금

과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콜센터를 다시 회사 내 핵심 분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4. 결론

과거의 연구는 주로 노동조합이 왜 외주화된 사업장과 노동자를 조직하고 대표하는 

데 다소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했으며, 어떤 조건이 이러한 전략의 성패를 결정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추세를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많은 ‘조
정시장’(coordinated market)이나 소셜 유럽(social European) 국가의 노동조합이 새

로 부상한 서비스그룹이나 비정규 계약직을 외면하고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교섭력을 

지닌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Palier & Thelen 2010) 

결국 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해 왔다(Eichhorst 2014). 다른 연

구자들은 다양한 제도적 환경에 있는 노동조합이 정규직 조합원 수가 감소하거나 아

웃소싱이 저임금 사업장으로 확장되는 위협적인 현실에 처하자 외주화된 노동자집단

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Taylor & Bain 2003; Heery 

2004; Gumbrell-McCormick 2011; Tapia & Turner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혁신적 캠페인, 조직화, 파트너십 등과 같은 수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목적 실현에 

있어 성공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장에서 논의된 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산네트워크에 걸친 임금과 노동

조건 규제를 위한 전략의 성공은 핵심기업뿐만 아니라 외주화된 사업장의 조직화와 

조합원 동원에 달려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질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법률적 고용보호를 주변부 노동자집단에게 점차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이중의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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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했다. 그 성과의 차이는 노동조합의 열정 부족이나 이러한 전략에 대한 거부

감 때문이 아니라 통합적 노동시장제도와 정규직·주변부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동

원력이라는 노동조합의 두 가지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전국적·업종별 통합적 노동시장제도는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자집단을 넘

어 ‘주변부’ 노동자집단에까지 노동계약 조건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여기서 검토된 사례에서 임시직 노동자와 자회사나 하청업체로 이전된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법률과 단체협약이 이러한 제도에 해당한다. 위에서 

검토된 네 가지 사례 중 스웨덴 사례는 업종별 차원과 외주화된 사업장 전반에 걸쳐 

단체협약 적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 단체협약에는 하청업체에 의해 고용된 임시직 노

동자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TeliaSonera의 

아웃소싱, 파견노동, 자회사 설립 등의 전략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었다. 하청이나 파견업체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외주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통

해 기존 단체협약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세 국가에서는 법률과 업종별 교섭의 취약성이나 허점 때문

에 사용자들이 포괄적 규칙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파견·기간

제노동자에 대한 EU의 동일임금 지침이 이행되고 있지만 국가의 노동시장 규정에 의

해 특정 범주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동일임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EU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면서 노동자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가 파견업무 배치 공

백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시파견노동자 사용업체가 저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캠페인을 조직해 단체교섭과 노동시장제도를 강화하

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용자는 정규직 노동

자와 임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허용하는 법률적 허점을 악용할 수 있었다.  

전체 생산네트워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활용했던 두 번

째의 중요한 자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의 조

합원 동원능력이다. 전기통신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높은 노조조직률과 전투성으로 인

해 파업이나 캠페인이 가장 잘 조직될 수 있었다. 폴란드의 Orange Polska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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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하려는 사용자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

해 조직화가 잘 이루어진 콜센터의 교섭력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하청업체로 

이전되는 노동자에게 국내법보다 높은 계약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 분야의 잔여

교섭력을 이용하였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은 기존 전기통신회사 내에서의 임

시직 파견노동 사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이 두 사례에서 노동조

합은 파견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핵심 정규직 인력을 초월한 조직동원 잠재력을 강

화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규제가 미비한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이전을 통해 임

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화하려는 사용자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에게는 두 가

지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통합적 노동시장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이질적으로 변화되는 전체 생산네트워크의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노동조

합은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고 접근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업종별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도적 교섭력을 갖고 있으며 EU

지침 수용을 통한 국내법 강화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럽국가의 사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직률이 낮거나 노동시장제도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러

한 도전이 훨씬 더 심각하다. 또한 우리는 핵심 ‘의뢰’(client)기업과 동일한 국가에 소

재한 임시파견업체나 제3의 하청업체에 대한 외주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 이러

한 국가의 노동조합이 생산네트워크를 초월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쇼링을 통한 업무이전이나 하청업체의 해외파견노동 의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킨다. 전기통신업종의 기업은 콜센터 업무와 같은 서비스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오프쇼

어링하거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장에서 논의된 제도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특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새로운 교렵력을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이 사례연구들은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결과가 주는 한 가지 의미는 

노동조합이 외주화된 노동자집단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액션의 수준은 국가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과 그 자회사, 하청업

체 및 임시파견업체에서 국경을 초월한 노동조합의 조직동원 캠페인은 다양한 차원의 

액션을 노조전략에 결합시킴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존 국영독점 서비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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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교섭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투쟁전선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

다. 첫째, 국가제도의 허점을 봉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노동시장 세분화 전략을 무

력화하기 위해 조직의 경계를 초월해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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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소포배달과 우정서비스 주변부 노동자 조직화

Bettina Haidinger1)

1. 서론

Michael Taylor와 Alan Hallsworth는 2000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최근 몇 

십 년 동안 택배서비스 기업은 놀라울 만큼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경제변화와 압축된 

시공간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화와 공급사슬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중추가 되는 업무이

다’라고 언급하였다(2000; 245쪽).

약 15년이 지난 현재 택배서비스 산업은 본 논문의 사례가 증명하듯 붐을 일으키며 

역동적인 분야가 되었다. 2015년 1월, Deutsche Post-DHL은 소포배달업의 지속적

인 성장으로 2025년까지 택배서비스에 2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2)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뉴스의 이면에는 이러한 일자리가 신규 설립

될 자회사에서 저임금 계약으로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는 지금까

지의 노동계약에 비해 가장 열악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돼 임금이 20%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택배서비스 산업 내 로지스틱스(logistics) 및 운수와 우정서비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진 것은 특별히 우려되는 사례이다. 이전에는 별개의 생산과 서비스였던 시장이 통합

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고용규제가 느슨해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할(shopping) 수 있다.  

지난 30년간 로지스틱스와 배달사슬(delivery chain) 분야는 엄청나게 빠른 기술과 

1) Bettina Haidinger는 오스트리아 노동생활연구센터(Working Life Research Center: FORBA)의 연구위
원 및 비엔나대학교(University of Vienna) 강사

2)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6763560/Die-Plaene-der-Post-erinnern-an-das-Modell- 
Amazon.html,(201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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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변화를 경험하였다(Coe 2014). 미국의 로지스틱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괄에서 

Bonacich와 Wilson(2008; 3쪽)은 이 분야의 발전을 ‘로지스틱스 혁명’이라고 칭하면

서 가치사슬 내의 힘의 균형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했다고 언급하였다. 파편화되

고 국제적으로 분산된 생산과정을 위해서는 로지스틱스 사슬(logistics chain)이 원활

히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와 통합적 운

송(intermodal transport) 등의 기술적 로지스틱스 혁신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소포배달을 활성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정시장(postal 

market)도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 독점 국영기업은 전략적으로 로지스틱

스 분야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국내외적으로 확대하였다. 우정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유

화로 택배산업과 제3의 로지스틱스 공급업체도 경쟁에 참여하였다(Hallsworth & 

Taylor 1999; Hermann 2014).

배달, 운수, 로지스틱스가 더 한층 통합된 시장에서 운영되면서 이러한 변화와 발전

은 비즈니스와 고용관계에 강력한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다. 우정서비스와 소포 및 

속달 서비스는 다국적 로지스틱스 그룹, 임시파견업체, 프랜차이즈업체, 하청업체, 자

영업 택배 간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사업에 힘입어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노동관계와 계약관계로 고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이들의 애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기가 복잡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하청으로 파편화된 다단계의 특징을 지닌 고도로 통합된 배달과정 속

에서 노조, 노동자대표, 전략적 노동자 단체가 다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유럽의 우정과 소포배달 서비스시

장의 비즈니스와 고용추세를 간략히 설명한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개입

(intervention)에 미친 중요한 변수를 살펴본다. 이어 주변부 노동자에게 다가가 이들

을 조직하고 사업장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의 주도적 행동에 대해 설명한다. 

소포배달과 택배서비스의 하향평준화된 임금과 노동조건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

고문에 제시된 사례는 노동조합이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할 때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글로벌 배

달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요구와 자발적 저항에 기초해 전략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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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자영 택배노동자나 하청업체 택배노동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목표가 명확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당면문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장소’(unlikely places)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업종별 교섭분쟁에 대한 영향력을 회

복하 위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사회보호와 임금 또는 고용계약의 측면과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고용조건의 제도적 재설정을 위한 투쟁은 노동기준 존중과 부합되는 업종별 

차원의 교섭을 재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로지스틱스 업종의 일종인 소포배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글로벌 배달산업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참여 전략: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대한 도전

’3)). 이 연구는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의 연구자와 노조대표로 구성된 공동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의 

우정서비스 자유화가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친 장기적 결과에 대한 평가(Hermann 

2014)4)도 활용되었다. 또한 ITF(국제운수노련)와 UNI Global(역자 설명: 우정분야가 

소속된 국제산별연맹)의 ‘Global Delivery Newletter’5)와 노동조합의 최근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도 이용되었다. 

2.  고용과 노동조건의 주요 추세

지난 수십 년 간 우정서비스와 소포배달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EU에서 우정

에 대한 독점이 폐지되자 기존 국영기업과 신규 진입업체 간에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유럽의 우정시장이 통합되면서 국제우편과 소포배달의 중요성이 증가했을 뿐

3) SODIPER 연구프로젝트 2011~2012; Social Dialogue and Participation Strategies in the Global 
Delivery Industry: Challenging Precarious Employment Relations는 EU집행위원회 고용사회국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다(VP/2010/001/0226). 파트너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 유럽운수연맹
/UniEuropa이며, 글로벌배달산업의 주변부와 상품사슬(commodity chain)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고용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2013년 ‘Update’프로젝트. 2006~2009년 유럽연합 연구프로젝트에 기초함. EU집행위원회가 재정 
지원. 민영화와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 4개 산업분야 중 하나로 우정서비스; 오스트리아, 벨기
에,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및 폴란드에 대한 2013년도 업데이트

5) http://www.itfglobal.org/en/cross-sectoral-work/supply-chain-logistics/in-focus/global-delivery
-brief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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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우편, 신문배달, 소포, 속달서비스의 합병과 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정서

비스, 로지스틱스, 화물운반의 합병이 이루어졌다(Taylor & Hallsworth 2000; 243쪽). 

그 결과, 기존의 독점적 우정사업체들은 속달서비스업체, 운송주선업체(forwarding 

company), 출판사, 신문배달네트워크와 경쟁하게 되었다. 반면 배달사슬의 제2, 3차 

시장에서는 수백 개의 소규모업체와 독립적 배달원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유럽의 우정시장과 택배산업은 집중화되는 반면 국가 내외부적으로 고용조건은 점

차 파편화되고 있다(Hermann 2014; Sowers et al. 2014). 이로 인해 노동자대표, 노

동조합, 조직화 전략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우정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이 부문에서 최고의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신규 진입업체와의 경

쟁이 가중되면서 기존업체들은 새로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사회보장 분

담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제외되는 ‘미니잡’(mini-job)을 크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

편시장(편지, 신문, 요금별납 우편물)의 새로운 경쟁자들은 배달물량에 의해 임금이 지

급되는 자영업 배달원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편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소포와 

속달서비스 부문의 자영업자 사용은 이례적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소포배달 분야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화물운송업자, 우정서비스 제공

자, 다양한 회사규모의 ‘밴’(van) 차량기사 등 여러 행위자가 관련된 다층구조라는 특

징이 있다. 이 분야에는 초국적 제3자 로지스틱스 서비스 제공자와 하청업체나 자영업 

운전기사 등 다양한 사업형태가 존재하며, 임시직 파견업체가 글로벌 운수와 로컬 배

달사슬에서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소수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공급사슬의 조정과 국제

운수 기간망(backbone)과 로지스틱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여

전히 택배원을 고용해 고객으로부터 소포를 수거하고 분류해 배달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서비스 파트너’, 중소기업, 자영택배

원과 계약을 체결해 운영된다. 최근 Stiftung Warentest(2014년 12월)의 조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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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독일의 5대 소포배달업체인 Deutsche Post-DHL, Hermes, DPD, GLS, UPS 

중 4개 업체가 하청업체를 이용해 전체 또는 대부분의 소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Deutsche Post-DHL은 하청업체로 아웃소싱될 수 있는 배달지역

(delivery district)의 숫자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청을 이용하는 이유는 위험, 비용(인프라, 생산수단 등),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가

치사슬의 하부구조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기업은 하청과 단기계약을 체결해(취

소기간은 1개월,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소포 1개당 수수료 지급) 서비스파트너에 유연

성을 전가함으로써 혜택을 본다. 하청업체와 제3의 로지스틱스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

계는 조직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아니며, 업무관계가 개별화되고 불안정하다. 각 단

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규정제도에 통합되어 있다

(Haidinger et al. 2014).

그 결과, 우정서비스와 소포배달 분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는 다양한 고용상황

에 직면하게 된다. 하청사슬의 자영업자 지위를 갖는 고용상황에서부터 모국시장의 기

존기업이나 제3의 신규 로지스틱스 제공업체를 위해 일하는 경우와 같이 고용조건은 

다양하나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고용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동자마다 고용상

의 지위, 노동조합 및 사회보장 가입 등이 다양하다. 또한 이들이 이주노동자가 될 경

우 사회적 지위와 소득가능성도 다양하다. 이처럼 이 분야는 업무와 고용이 다양하고 

노동자의 구성도 다양해 노동조합이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동일한 성격

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직적 대표성(vertical representation)과 멤버십에 기반한 

과거의 조직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계속 구

시대적인 조직화 전략에 매몰되어 있다면 새로운 도전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3.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업종의 도전 

이 절에서는 주변부 노동자, 즉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미조직 하청업체 노동자나 단

체교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노동자를 노동조합의 업종별 노사관계와 대표성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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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기 위한 도전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 노동조

합과 노동자단체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참

신하고 유망한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기로 한다. 

 

3.1 파편화된 단체협약 적용

우정과 소포배달업 노동자 간의 분절 심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단체교섭 구조의 

파편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SODIPER(글로벌 배달산업의 사회적 대화와 참여 전략: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대한 도전) 연구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다양성(오

스트리아, 독일)이나 사용자의 단체교섭에 미온적인 태도(독일, 체코, 헝가리) 때문에 

노동단체는 우정과 소포배달 분야에서 통일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

(Haidinger et al. 2014).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이전의 독점국영기업에서만 우정분야의 강력한 노사관계 전통

이 유지되고 있고, 신규 경쟁업체는 동일한 단체협약을 준수할 필요 없이 자신의 종업

원과 기업협약이나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노

사관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위장자영업을 사용해 이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 공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범주의 일자리

를 만들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되거나 개악되기도 하며 없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예: 오스트리아의 밴 기사, 독일의 로지스틱스, 체코의 운수). 오스트리아

의 우정과 소포배달 분야에는 운수분야와 신문배달에 대한 단체협약을 포함해 최대 

12가지의 상이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독일의 Deutsche Post-DHL은 최근 자회사(‘Delivery’라는 회사명) 설립 계획을 발

표하였다. 이 자회사에서 일하게 될 택배노동자는 현재 Deutsche Post-DHL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택배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우정 분야 단체협약)과는 다른 조건

이 열악한 단체협약(로지스틱스 분야)의 적용을 받게 된다.6) 네덜란드의 과거 국영독점

기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삭감은 보조배달원(auxiliary/assistant deliverer)이라는 새로

운 직종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 우정직원에 비해 약 40% 정도의 임금을 

6)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6763560/Die-Plaene-der-Post-erinnern-an-das-Modell-
Amazon.html,(201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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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Dutch Post에 새로 채용된 직원은 ‘우정직원’(postmen)이 

아닌 ‘우정배달원’(post deliverer)으로 고용되었는데 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약 

80%의 직원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Hermann 2014: 27쪽). 

3.2 규제 회피: 하청의 논리

노사관계제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전통적 형태의 노동자 대변은 분명히 이 분야에

서는 비효율적이다. 독일, 체코, 헝가리에서 신규 경쟁업체나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대

부분의 택배노동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국영독점업체의 단체

협약에 비해 조건이 나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업 운전기

사에게 배달을 하청함으로써 종종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 대변제도 부족은 사실상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 단체협약에 노동기준이 있

다 하더라도 준수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 규율은 쉽게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 따

라서 기업내에 집단적 이해대변이 부족하면 회사의 최저기준 이행에 대한 책임을 노

동자 스스로 개별적으로 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

거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우정서비스와 소포배달 분야 신규 경쟁업체의 대다수 인력을 구성하

고 있는 자영업 노동자는 교섭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이

해관계 대변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영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조직화의 

효율성에 회의적인 노동조합도 있다. 그 이유는 조직적·재정적 제약이 따르고, 노동

조합이 자영노동자를 조직화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영업 노동자

의 조직화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노동조합도 있다. ‘도덕적’ 이유에서뿐만 아니

라 노동기준을 지키고 평등권을 가진 노동자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3.3 주변부 노동자의 취약성

소포배달사슬의 하단부와 신문이나 요금별납 우편배달과 같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우정서비스 분야의 주변부 노동자는 극도로 유연한 고용관계에서 반영되듯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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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관련된 부담이 매우 크다. 흔히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노동자집단인 이주

노동자나(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경우) 장기 실업자 중에서 채용된다(독일의 경우) 

(Haidinger 2012; Holst & Singe 2011; Hermann 2014; 네덜란드노총 FNV의 운수

로지스틱스노조 정보 자료).

오스트리아에서는 제3국 국적자의 노동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노동시장에 통합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 운전기사들이 자영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체에 

(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보통 이들의 교육 수준은 택배원 채용자격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하향취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언어장벽이 있거나 졸업증명서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래 전문분야에서 이직한 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도 있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거나 최종적으로 원하는 국가에 이주하기까

지 운전기사를 하면서 취업경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도 있다. SODIPER(글로벌 배달산

업의 사회적 대화와 참여 전략: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대한 도전) 연구에서도 고용허가

서가 없거나 이전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자영업자 배달원으로 일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슬로바키아나 헝가리와 접경을 이루는 오스트리아 동부지역과 같은 국경지역에서 

요금별납 우편물(bulk mail) 배달과 같은 우정서비스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출퇴

근하는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급증이 노동조합

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

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는 언어의 측면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자권리제도 및 보다 복잡한 초국경제도와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사

회적 권리규정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해석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4. 하청사슬의 주변부 노동자 조직화

이번에는 이 분야 노동조합과 주변부 노동자가 위에서 언급된 도전과 특정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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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합적이며 시간적으로 민감한 

로지스틱스의 취약성은 노동자에게 지위에 따른 권력(positional power)을 줄 수도 있

지만 고용의 파편화와 노동의 비정규화가 단결력(associational power) 구축을 저해한

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Wright 2000). 동시에 이전에는 강력하게 규제되었

던 우정 분야가 자유화되고 민영화되는 한편 로지스틱스와 운수 분야가 집중되면서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규제의 힘이 약화되거나 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면 조직화와 노동기준 개선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우정과 소포배달 분야의 주변부 

노동자에게 접근해 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매

우 통합되고 연계된 동시에 파편화된 하청구조의 노동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전략은 무엇인가?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고용의 재규제를 위해 어떠한 정치

적 자원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절에서는 우정과 소포배달 서비스 분야의 3가지 광범위한 핵심요인과 이 요인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

다 낙관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1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

일반적으로 현지 노동조합이 소포배달과 우정서비스 사슬의 아웃소싱업체 노동자와 

접촉하기는 어렵다. 유연하고 통합적이며 중앙통제적인 배달과정과 현저하게 분산되고 

일반적으로 비공식화된 고용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조직장위원(shop steward)

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택배노동자를 겨냥한 보

다 직접적인 정보 및 액션에 초점을 맞춘 조합원 충원과 조직화 전략이 더욱 성공적이

라고 입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사례는 하청사슬의 택배노동자와 접촉해 정보도 

제공하고 조직화도 이루기 위해 2010년 오스트리아 서비스운수노조(viva)에 의해 시

작된 캠페인이었다. 이 노동자들의 관심을 모은 정보수단 중 하나는 당시 노조설립에 

성공한 터키 UPS노동자와의 국제연대 캠페인에 대한 광고와 선전이었다.7) 많은 택배

7) http://www.vida.at/servlet/ContentServer?pagename=S03/Page/Index&n=S03_16.1.2.a&cid=12
82637197673, State-of-the-Art-Union Report Austria, 13쪽 참조. UPS 캠페인에 대한 국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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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터키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관심을 모으고 조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명백한 국제적인 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캠페인의 목적은 하청

업체 노동자와의 개인적인 대화와 2회에 걸친 UPS본부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에 12시간까지 일을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택배

운전기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운수

노조(vida)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만날 때 

사용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협박을 받거나 심지어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토로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또 다른 조직화 시도는 직접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으로, 배달 중인 

택배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다. 많은 택배기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화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따라서 노조활동가들은 사무실에

서 노조가입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가 찾아오거나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이른 

아침이나 저녁 또는 사실상 거리에서  예를 들어 주유 중이라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접근했다. 노조조직가의 경험에 의하면 주변부 노동자와의 개인적이

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접촉은 잠재적 조합원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노조조직가를 자

신의 지원자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4.2 주변부 노동자의 자생조직(self-organization)과 노동조합의 지원

노동조합에 의한 적극적인 접근방법 대신 자영업 택배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는 스

스로 만든 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SODIPER(글로벌 배달산업에서의 사회적 대

화와 참여전략: 불안정 고용관계에 대한 도전)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들에게 노동조합이나 기타 조직의 적극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은 보였지만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회의주의의 원인은 한편으

로는 모든 국가에 이 분야의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

자들이 스스로를 이 분야의 하청 착취논리의 덫에 갇혔다고 생각해 양질의 노동조건

http://www.upsblog.org,(2015년 4월 27일). 국제 캠페인은 Global Delivery Network가 주도했으며, 
Uni Global 및 국제운수노련(ITF)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짐. http://www.itfglobal.org/ 
en/cross-sectoral-work/supply-chain-logistics,(2015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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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곧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노동상황의 결과를 받

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소수의 택배운전기사만이 배달과정에서 자신들의 특

별한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노동과 임금조건 악화를 저지하거나 권리수호를 위해 쟁

의행위나 비공식 살쾡이파업(wildcat strike)을 전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비록 소수

의 응답이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의 한 제3자 로지스틱스 공급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던 15

명의 직원들은 2010년 초에 미지급된 성탄절 상여금 지급 마감시한을 설정하면서 단

체행동에 들어갔다. 이 쟁의에서 노동자들은 마감시한까지 소포배달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결국 사용자들이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승리로 타결되었다. 헝

가리에서는 택배노동자 임금 재조정에 항의해 노동자 스스로 살쾡이파업을 조직하였

다. 또 다른 사례로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야간교대 대신 사전에 계획된 야간교대근무

를 요구해 사용자들이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우리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도록 단결하

였다.’)(Haidinger 2012: 43쪽)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 택배노동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에 대항해 단

결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하청업체에 담보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사용자를 하청사슬에서 축출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 합의하

고 이전에 관련하청업체에 배당되었던 배달지역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상은 노동조합의 지원 없이 성공했던 자생조직의 사례이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

드의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생조직이라는 시도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불안감

과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로지스틱스 분야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독일기업 DPD사는 특정센터에서 담당하던 

집산과 분류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 모든 고용계약이 이전보다 훨

씬 낮은 임금으로 전환되었다. 법원이 이러한 전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자 DPD사

는 4개월분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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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후해 52명의 해고노동자가 회사정문 앞에서 24시간 철야 피케팅 시위를 전개했

다. 시위 해고노동자 중 일부는 회사의 보상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당분간 하청업

체의 노동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독일 서비스노조인 

ver.di에 가입하였는데 이 하청업체의 노조가입률은 85%에 달했다. 직장평의회

(works council)가 선출된 후 DPD사의 단체협약과 유사한 새로운 단체협약 교섭을 시

작하였다.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섭은 센터노동자의 임금을 40% 인상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그 결과, 하청업체가 DPD사에 더 많은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자 

DPD사는 더 이상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하청

노동자가 DPD 사내에 재고용되었다(Molitor 2014: 18쪽)

네덜란드노총(FNV) 소속 운수로지스틱수노조(Transport en Logistiek)의 경험은 자

영업 택배노동자의 투쟁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원이 매우 주의깊게 준비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다 개선된 사회보험과 고용보호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요구는 자영업 노동자의 전적인 공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학생, 주부,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배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 및 사회보호 청구권과 관련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모든 노동자가 동의하는 바와 같이 보다 높은 도급

단가(piece rate)였다. 이러한 목표는 현 단가로 배달되는 소포에 대한 집단적인 배달 

거부에 의해 실현되었다.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주의깊게 수렴하고 잘 정

리해 인쇄·배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단가인상 요구 이상으로 노조활동을 확대하

려고 노력했다.

4.3 택배노동자의 고용관계 법규 강화와 안정

상향식(bottom-up) 조직화와 하청노동자 및 자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 조직

화는 노동조합이 배달사슬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훌륭

한 전략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노동

자로부터 배우고 이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하며, 착취적인 하청업체와 사용자에 맞선 

이들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장의 투쟁은 이 업종 전반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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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영향을 주고 개선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정과 소포배달 분야의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준 

법규 개선은 자유화와 시장수렴(market convergence) 때문에 규제되어야 할 업종의 

경계가 더 이상 명확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절에서는 사

용자들이 노동규제를 회피하기 못하도록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와 비록 ‘약속’에 

그칠 수도 있지만 소포배달과 우정서비스 분야의 노동기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

도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시도의 목적은 모두 배달사슬의 자영업 고용과 하

청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는 업종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자의 힘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입법 차원에 근거한 것이다.

4.4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자영업 고용의 인소싱(insourcing)

자영업 택배노동자를 인소싱(insourcing)하는 등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재규제 사례

는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Haidinger 2012: 17~18쪽). Austrian Post

는 원청업체인 동시에 택배노동자의 사용자이다. 전체 소포물량의 30%는 Austrian 

Post에 고용된 ‘소포배달원’에 의해, 40%는 정규직 우정직원(postmen)에 의해 취급

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서비스파트너와 하청업체 택배노동자에 의해 배달되고 

있다. 우정노조(Postal Union)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Austrian Post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소포배달 사업의 상당부분을 서비스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였다. 처음에는 성수기에만 하청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전 부문에 확대되었

다. 2009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포배달 시장부문을 다시 회사내로 유입하는 초

석이 되었다. 비록 노동기준이 저하된 측면도 있었지만 일자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일

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 직장평의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실을 인정하

였다: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인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쉬워졌고, 운수배송업

체(하청업체)에 대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청운

수업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단체협

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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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업무를 Austrian Post 내에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밴(van)차량 운

전기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과 같은 열악한 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 새

로운 노동규칙을 위해 정말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체적으로 이 단

체협약이 이전의 단체협약만큼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Austrian Post 직장평의회 대의원 인터뷰)

새로운 단체협약은 경영진과의 힘든 협상의 결과였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을 시작할 때 우정노조는 전체 소포배달 업종에 대한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

나 사용자단체인 연방경제회의소(Federal Economic Chamber) 교섭대표는 이 제안

에 강력히 반대했다. 확실히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 양측이 우정서비스, 운수배송, 소포

배달, 로지스틱스가 융합된 시장에서 동등한 노동기준을 위한 협약에 합의하기는 불가

능했다.

4.5 위장 자영업과 원청기업의 책임

우정과 소포배달 분야 규제강화의 주요 어려움은 자영업 노동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

지의 문제였다. 네덜란드에서 하나의 긍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8년까지 네

덜란드의 우편물 시장에서는 신규 경쟁업체들이 주로 자영업 배달원을 이용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평균 시급 7유로 또는 그 이하의 도급단가를 지불하였다. 이들에게

는 연금과 다른 사회보장권리나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 네덜란드노총(FNV) 소

속 서비스·운수 분야 등의 연합노조인 Bondgenoten노조는 2007년 이 노동자의 노

동조건을 공개해 미디어의 주목을 크게 받으며 공공캠페인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정

부가 적극 개입하였고 사회적 파트너는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정부의 시행령과 새로

운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단체협약에 의하면 새로운 경쟁업체들

은 2013년 말까지 현재 계약배달원의 80%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규

직 전환에 따라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임금이 크게 인

상되었다(Van Klaveren 2013).

이 두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정책입안자, 국회위원 등에 대해 우편배달 종사

자의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집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만큼 강력했다. 벨기에와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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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등 많은 국가에는 ‘위장’ 자영업 계약을 통한 고용계약 회피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위장자영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자영업 노동자로 등

록하는 경우 엄격한 규정과 조사가 실시된다. 하나의 원청업체만을 위해 일을 함으로

써 원청업체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되

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에도 자영업에 대한 조사가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벨

기에와 유사한 법규가 있다. 소포배달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

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택배배달원으로 등록할 수 있

다. 등록에 필요한 특별한 조사는 없다. 위장자영업을 추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관이 

노동자의 자영업 신분을 합리적으로 점검해야 하거나 택배노동자 자신도 자영업자로

서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 후 모든 사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

차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건설과 청소산업에 도입된 사회보험법과 노

동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다른 산업에도 확장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네덜란드에는 관련법이 존재하는데 우편주문회사와 같은 

대형 원청기업은 제3의 로지스틱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노동기준과 

사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규정 준수에 문제가 있는 하청업체와 계약할 

경우 원청기업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소포배달 및 우정서비스 자유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이 분야의 고용기준이 크게 악

화되었다. 우정시장의 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예: 

Hermann 2014) 전 분야에 걸쳐 고용이 축소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니

잡’(mini-job)이나 자영업 등의 비정규 고용관계가 점차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임금을 크게 저하시킨다. 

경쟁과 높은 이윤 추구는 기존 독점기업체로 하여금 새로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

감하거나, 보조원으로 우편물배달 업무에 채용하거나, 소포배달과 집산 같은 전체 비

즈니스 부문을 하청업체에 아웃소싱 하도록 조장했다. 일반적으로 우정과 소포배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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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분야의 새로운 경쟁업체와 대부분의 제3자 로지스틱스 공급업체나 외국의 기존 

독점업체의 노동조건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존 독점업체의 노동조건보다 열악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정과 소포배달 업종의 많은 부문이 국가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임금 부문으로 전락하거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업종

의 주변부 노동자들이 점차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논문의 결론에서

는 이러한 추세를 중단시키고 임금과 노동조건의 재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요인을 개괄한다. 첫째, 규제강화와 인소싱(아웃소싱 방지)을 위한 투쟁이 업종별

로 동등한 노동기준 적용을 재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은 글

로벌 배달사슬에 종사하는 주변부 노동자의 필요, 요구사항, 자발적 저항을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5.1 법규 강화와 인소싱을 위한 투쟁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유럽국가의 지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 우정과 소포배달 업종 

(또는 일부)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립에 성공했던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

는 임금인상을 위한 서비스노조 ver.di의 지원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장기간 투쟁이 

성공하면서 DPD사의 비즈니스 부문을 저임금 하청업체로 아웃소싱 하려는 계획이  

취소되었다. 아웃소싱으로 인한 이윤이 사라지자 서비스가 다시 내주화(in-house)되

었다.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자영업 우정 배달원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직접 고용되었

는데 이러한 규제를 강요하는 데 네덜란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경우, 단순

히 사회적 파트너의 협약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소

포배달 분야에서 원청의 책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의 압력 사

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우편주문(mail order) 회사와 같은 원청업체가 제

3의 로지스틱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 노동기준과 사회기준의 준수를 의

무화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정노조와 경영진 간의 여러 차례의 양보교섭 이후 

Austria Post와 계약을 맺은 자영업 소포배달원이 내주화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

었다.

현재 독일 서비스분야 노조인 ver.di와 Deutsche Post-DHL 간의 분규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Deutsche Post-DHL은 소포배달 부문을 자회사로 아웃소싱하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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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와 기간제 노동자를 전일제노동자로 전환하는 대신 현 단체협약(Tarifflucht)에 

규정된 임금보다 20%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Ver.di노조는 단체협약 회피전

략이라고 사측을 비난하면서 이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 경영진이 이 계획을 그대로 고

수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8)

규제강화는 가능하며, 아웃소싱도 저지될 수 있다. 위 사례의 성공요인은 노조의 요

구를 지지하면서 양질의 노동기준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힘과 인내로 단결한 노동자들의 투쟁베이스(militant base) 구축이다.

5.2 주변부 노동자의 자생적 피케팅 시위와 노조 조직화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노동자의 저항이 발

생한다는 점이다. 극도로 개별화된 자영업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지원 없이 도급단가 

인상, 체불임금 지급, 불필요한 하청의 여러 단계 제거를 통한 비용절감의 이익분배 

요구를 위해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는 노동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조건이 사실상 원거리의 경영진, 즉 제3의 다국적 

로지스틱스 회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일시적이고 국지적이긴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단결력(associational power)을 결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번 장에서 예외적인 사례를 살펴보긴 했지만 기존의 노동자 대변제도는 단결

력은 제공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하는 데는 매우 무기력하다. 이러한 

무기력은 소포배달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원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용과 

노동조건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자의 자발적 투쟁마저 제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제도적·조직적 적응이 노동자의 단결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제도적·조직적 적응을 통해 로지스틱스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업과정과 업종을 망라한 전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경제적인 중요성을 갖

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8)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6657666/Post-plant-Zweiklassen-Gesellschaftbei-Paketbot 
en.html,(2015년 2월 2일)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8307606/Post-rechnet-mit- 
Streiks-in-den-kommenden-Wochen.html,(2015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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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택배노동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대상이 명확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당면 상황이나 분쟁에 도움이 되는 지원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

한 투쟁은 조직강화, 조합원 배가, 주변부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 분야를 더욱 개선하

기 위한 규제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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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건설업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

Sonila Danaj & Markku Sippola1)

1. 서언

이번 장에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소득 EU 회원국의 하청이주노

동자(posted worker) 조직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매우 파편화된 노동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건설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건설업 노동관계의 파편화는 

복잡한 하청사슬과 파견노동자, 자영업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해 온 오랜 전

통이 초래한 결과이다. 건설업은 특성상 외국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하청이주노동자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이다(하청이주노동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7

장 참고).  

이주노동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데 이 장에서 적절한 기준은  목적지 

국가, 거리, 체류기간이다(Heberle 1955). 이 기준에 기초해 우리는 장기체류 이주자

와 하청이주노동자를 구분한다. 장기체류 이주자는 EU회원국이든 제3국이든 관계없

이 정착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외국에서 목적지 국가로 영구적 또는 장기

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한다. 반면 하청이주노동자는 EU의 ‘하청이주노동지침’ 
(Posted Workers Directive)에 의거, EU 회원국을 모국으로 하는 업체에 고용된 노동

자가 일정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특별한 서비스 제공자로 일을 하도록 다른 EU 회

원국에 파견된 경우를 뜻한다(Directive 96/71/EC; 7장 참고). 이러한 차이는 목적지 

국가 노동조합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체류기간(장기체류 대 계약 또는 단기

체류)과 이주방법(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이주 대 하청이주노동)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략 수립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양면적 태도와 딜레마에 초점을 맞춘 연구

1) *Sonila Danaj: 핀란드 University of Jyvaskyla 사회과학철학과 사회학 박사과정
*Markku Sippola: 핀란드 University of Jyvaskyla 사회과학철학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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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예: Penninx & Roosblad 2000; Wrench 2000, 

2004; Dølvik & Visser 2009; Hardy et al. 2012), 이주노동자(예: Eldring et al. 

2012; Adler et al. 2014)와 특히 하청이주노동자(예: Berntsen & Lillie 2014; Lillie 

& Sippola 2011)에 대한 노동조합 캠페인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이러한 불충분한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 하청이주노동자를 노조 내부로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

인가? 둘째,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하청이주노동자를 위한 성공적인 

의사대변기제(voice mechanism) 설립을 위해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2절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의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를 

동원해 노동조합 조직으로 합류시킨 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

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조직화 캠페인은 조직화 전략의 ‘혁신’뿐만 아니라 지도력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 ‘지역별’(zonal)로 이루어진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방법이 결합될 때 성공적이었다(Eldring et al. 2012; Milkman & Wong 2000; 

Wills 2008). 성공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자 조직화 원칙과 동

일하지만 이주노동자의 특별한 문화, 관심, 노동상황에 대한 이해가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Sherman & Voss 2000). 

제3절에서는 특정 하청이주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전략을 분석한다.  우

리의 분석은 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프로젝

트인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초국적 노동조합주의와 민주주의’(Transnational 

Unionism and Democracy in Global Governance)(2006~2008)와 유럽연구위원회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지원으로 실시된 연구프로젝트인 ‘초국적 일자리와 

주권의 진화’(Transnational Work and the Evolution of Sovereignty)(승인번호: 

TWES263782)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의 경험적 정성자료(qualitative data)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Olkiluoto 3), 네덜란드(Eemshaven), 영국

(Ferrybridge와 Carrington) 등 3개국의 4개 대형 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사례연구이

다. 핀란드 사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네덜란드 사례는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영국의 두 사례는 2014년에 조사되었다. 자료는 200회 이상에 걸친 하청이주노동

자, 노조간부, 노조대표, 경영진과의 정성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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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장에 참가한 연구자의 의견도 함께 수록되었다.

제4절에서는 노동조합이 하청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대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외국국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시도가 

성공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노동자들은 현지 노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

는지, 노동조합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국경을 초월

한 특정 전략의 성공을 논의하고, 이를 일반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비교하며, 

어떻게 건설업 하청이주노동자를 위한 성공적인 의사대변기구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전략이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유용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체류로 이동성이 높은 하청이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전략과 시도가 필요하다. 국가라는 경계로 분리되어 있는 노조 조직화 영역

을 극복하기 위해 하청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초국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2. 이주노동자 조직화

장기적인 영구적 이주자든 단기 하청이주자든 관계없이 목적국의 노동조합은 외국

인노동자 전체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Penninx & Roosblad 2000; 

Wrench 2004; Krings 2009; Hardy et al. 2012).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의 이해관계

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Frege & Kelly 2004; Hyman 2001), 초기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현지노조 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예: Kosack 

& Castles 1973). 이주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조합이 관여해 포괄적으로 이들

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Adler et al. 2014; Martinez Lucio & 

Perret 2009; Holgate 2005; Lillie & Martinez Lucio 2004; Frege & Kelly 2004).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핵심 일자리가 이동성이 강한 비정규직, 파견노동, 여러 형태의 

불안정 노동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주노

동자 조직화와 그 쟁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Adler et al.2014; Schelkle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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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태도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동조합이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화했을 뿐만 아

니라 노동력의 다양화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역학 때문에 노조대표가 변화를 수용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몰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처했기 때문이다

(Schelkle 2011). 

비록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직

화가 쉽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유용한 조직화 사례들이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Adler et al. 2014; Eldring et al. 2012; Fitzgerald & Hardy 2009; Wills 2008; 

Milkman & Wong 2000). 강제추방과 법적 권리의 한계라는 명백한 취약성에도 불구

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조직화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Milkman & Wong 

2000). 이주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화의 잠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Adler et al. 2014; Wills 2008). 더욱이 젠더, 인종, 이민자라는 계

급의 교차점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위한 폭발적 위력이 반복적으로 조성되곤 하였다

(Wills 2008). 이 절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정주한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몇 가지 성공

적 캠페인 사례를 살펴본 후 이 사례를 다음 절에서 논의될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 시

도의 벤치마크로 이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4년 동유럽 8개국(A-8)과 2007년 2개국(A-2)에 대한 EU가입이 승인된 이

후2) EU 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일부 기존회원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규회원국

으로부터 기존의 15개 EU 회원국으로 개별적 이주나 하청이주계약을 통한 이주를 증가

시켰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성공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과거 15년 동안 덴마

크,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의 최근 이주노동자 조직화 캠페인에 대한 기존문헌으로부터 

비교적 성공적인 몇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다른 지리적 맥락

의 실증사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해 캠페인의 성과는 조

직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노르웨

이였는데 2008년 국가통계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건설업 총 조합원의 20%를 차지하

였다(Eldring et al. 2012).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몇 퍼센트에 불

과했다(ibid; Lilie & Sippola 2011). 미국 로스앤젤레스/남캘리포니아의 캠페인으로 수

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Milkman & Wong 2000).

2) A-8은 2004년 EU 가입이 승인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을 의미함. A-2는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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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경험에 따르면 노동조합 캠페인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두 가지 접근방법, 즉 ‘리더십에 기초한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포괄적인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성공적 캠페인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노동조합과 지역차원의 노동조합이 모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조가입 사례는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Milkman

과 Wong(2000)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남미 출신 이주노

동자,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경비원(janitor)과 지역 주택건설업의 석고보드 지지대

(drywall hanger) 설치 노동자 조직화에 이러한 노조의 포괄적 전략이 중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ldring(2012)은 EU 가입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의 건설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노조캠페인 전략에 관한 논문에서 로스앤젤레스/남캘리포니아 사

례(Milkman and Wong 2000)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성공적 캠페인은 전

략입안과 이행에 있어 중앙노조와 지역노조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

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지역노조를 초월한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기존에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중·동구유럽의 조직화를 중앙차원에서 공식화하였다. 반면 노

르웨이에서는 지역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성과가 연맹(중앙) 차원에서 이주자를 

노조에 가입시키고 사회적 덤핑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를 실현하는 데 잣대로 활용되었다(Eldring et al. 2012). 핀란드의 경우(Olkiluoto 3),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상충하긴 했지만 중앙노조와 지역노조가 이를 조율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였다(Lillie & Sippola 2011).  

‘지역별’(zonal) 조직화 방식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적인 노동조합 캠페인이다. 이 방

식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또는 한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전개되는 일

반적 조직화 방법 대신 영국 런던의 미화원 사례와 같이 노조참여의 동원을 특정지역

에 집중시키는 것이다(Wills 2008). 이러한 지역별 접근방법은 특히 사업장이 분산되

어 있거나(예; 한 건물 당 한 명의 경비원) 소규모업체인 경우에 성공적이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화 전략은 Milkman과 Wong의 논문(200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와 센추리시티의 경비원 및 지역 주택건설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

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해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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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이 캠페인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Milkman과 Wong(2000)이 제시한 노동조합의 캠페인에는 

보다 광의의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나 공동체 단체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동맹과 

연합 구축,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고도의 창조적인 

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런던 청소노동자의 성공적 캠페인에는 청소노동

자뿐만 아니라 청소서비스 산업, 서비스 이용 고객, 런던시 정치인, 미디어, 다양한 공

동체 그룹의 연합체가 관여되어 있었다(Wills 2008). 중요한 한가지 성공요인은 ‘동부

런던공동체단체’(East London Communities Organization:TELCO)의 계급에 기초한

(class-based) 포괄적 접근방법이었다.3) TELCO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사할 때 

업무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공동체 조직이라는 역량을 활용해 TELCO는 일자리

의 질, 주택, 복지, 이민자의 권리, 도로 안전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통영역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Wills 2008). 다시 말해 공동체, 이주, 인종, 종교의 관점을 통해 계급

이익이 재해석된 것이다. 

조직화 전략의 ‘혁신’이라는 개념은 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

해 성공요인으로 거듭 언급되어 왔다(Adler et al. 2014; Eldring et al. 2012; 

Milkman & Wong 2000; Wills 2008 등 참고). 오늘날 노동조합이 직면한 복잡하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Sherman과 Voss(2000)에 따

르면 혁신은 노동조합 내부의 위기, 국제노동조합단체의 지원, 노동운동 외부의 혁신

적인 전문가 출현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지역노조 내부의 위기

라는 첫 번째 요인은 흔히 자국민의 일자리가 점차 비조합원인 이주노동자에 의해 대

체되는 고용형태의 전환에 의해 조성된다. 이 분야 노동자계급이 처한 당면문제를 다

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화로부터 새로운 시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핀란드의 혁신전략은 2000년대 초 핀란드 건설노조 산하에 에스토니아어(Estonian)

와 러시아어권 조합원을 위해 설치된 노조 내 특정클럽과 관련이 있다. Eldring(2012)

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및 영국의 사례연구에서도 상이한 혁신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컬노동조합협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폴란드 

3) 런던 청소원 사례의 경우, 런던동부 상업지역인 Canary Wharf지역에서 외국출신 청소노동자의 생활임
금 보장과 휴가 및 병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노동조합 외부인 동부런던공동체단체(TELCO)에 의
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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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노조간부를 채용해 덴마크 노조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인 클

럽을 설치해 폴란드 출신 이주노동자의 회의장이나 사교장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다음 

단계로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5인의 컨설턴트를 채용해 현지노조를 지원하였다. 노르

웨이에서는 조합원에게만 노조지원이 제공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점점 부상하자 이 규정을 일시 정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영국에서는 현

장노조간부가 새로 도착한 이주노동자와 접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내식당

에 건설업 노동규칙협약(Working Rule Agreement)4)을 벽보로 붙였다. 또한 영국노

총(TUC)에 파견된 폴란드노총(Solidarność) 조직사업 간부의 도움을 단기간 동안 요

청하고, 폴란드 공동체 노동자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Fitzgerald & Hardy 2009; 

Eldring et al. 2012). 미국 LA의 노동조합도 대졸 출신 조직활동가와 연구원을 참여시

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예; 경비원 조직화 

슬로건이 ‘경비원에게 정의를/J for J: Justice for Janitors’이었음). 

위에서 언급된 캠페인 성공사례의 특징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의 미디어전략의 중요

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인식이 미국 LA의  경비노동자와 남

캘리포니아 주택건설업의 석고보드 지지대 설치 노동자(Milkman & Wong 2000), 영

국 런던의 청소노동자(Wills 2008), 핀란드 Olkiluoto 3 현장의 건설노동자(Lillie & 

Sippola 2011)를 대상으로 한 많은 조직화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성공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다시 말해 노조전략의 목적은 비판적인 노동자의 조직적 지지를 얻어내고(리더십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 일반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며(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 

또는 포괄적 접근방법과 미디어), 경영진에 접근함으로써(지역별 접근방법과 미디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례마다 특정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

요하긴 했지만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혁신적 접근법이 이용되었다.  

4) 건설산업공동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Joint Council) 노동규칙협약(Working Rule Agreement)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업체를 위한 협약서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약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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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청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전략

이 장의 모든 사례연구에서 현지노조는 자국민이 아닌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

력해 왔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조직화 전략에 사용된 특정요소는 하청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청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이 절에서는 핀란드의 Olkiluoto 3, 네덜란드의 

Eemshaven, 영국의 Ferrybridge와 Carrington 등 3개국의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네 개 건설현장의 하청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현지지역노조의 접근방법과 시

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네 사례 모두 오지의 발전소 건설현장에 관한 것이다. 원청기업이 건설업무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함에 따라 여러 하청업체가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이 하청업체들은 많

은 파견업체 노동자와 하청이주노동자를 사용하였다. 비록 국가마다 같은 수준의 단체

협약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산별 차원, 영국은 사업장 차원), 여

기서 논의되는 모든 사례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인정

을 받았다. 핀란드 사례에서 프랑스와 독일 자본의 합자로 이루어진 원청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은 인정했지만 노사합의를 추구하는 핀란드 노사관계 모델을 준수하려고 하

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조합과의 협력 속에서 노사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조합은 현장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은 다음 4가지 범주로 분

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즉 접근용이성

②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즉 적극성

③ 노동자의 신뢰 획득, 즉 신뢰구축

④ 사업장 외부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미디어 보도 포함), 즉 공동체 봉사활동

‘노동조합 접근용이성’(accessibility)과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중요한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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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간주되었다. 4가지 모든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

나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인정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청이주노동자가 지역노조나 

노조운영 방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공사현장 외부

에 있는 노동조합에 찾아갈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과 접촉해 조합원으로 가입

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문자 그대로 노동자를 위해 직접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

했다. 핀란드의 Olkiluoto에서 노조대표들은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노조간부와 함께 현

장을 방문했고 네덜란드의 Eemshaven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조를 운영하였다. 영국에서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사무실과 두 명의 경험이 많은 노조직장위원(shop steward)을 배치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점심시간에 현장식당에서 노조회의를 개

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조가입과 참여에 대한 부담 없이 노조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청이주노동자들이 현장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행동과 태도에 스스로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동시에 직장위원

도 이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용가능성과 적극적인 직접소통 방식이 서로 결합된 것이다. 노조직장

위원들은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직접 접근해 노조에 대한 정보, 노조 가입 혜택, 당면문

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조력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핀란드에서는 노조

대표들이 현장의 노동자 휴게소를 찾아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 노동조건에 대한 

홍보포스터를 부착하였다.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여러 언어로 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자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숙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험 많은 노조직장

위원들은 신규노동자 연수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수 외

에도 신규노동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단체협약, 지역노조, 노조의 현장서비스 등을 소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언어로 된 유인물이 함께 배포되었다. 영어를 못하는 노동

자를 위해 통역이 제공되었다. 노조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해 주는 개방된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청이주노동자들은 잘못된 임금공제 등 특별한 고충처리를 

위해 먼저 노조에 가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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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접근은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인터뷰에 응했던  노조직

장위원들은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도록 하

고 개인고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외국출신 노동자 간의 신뢰구축

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접

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신뢰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가 

한 공사장에서 비교적 단기간만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제한도 

신뢰구축에 큰 장애가 된다. 사용자들은 열심히 통역을 제공하려 했지만 영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통역을 통한 조정(mediation)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흔쾌히 받

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핀란드의 노동조합은 이 제안이 노동자의 기밀유지와 

직접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하청이주

노동자의 언어장벽을 극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네덜란드와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

자들이 현지어를 말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금속노조(Metal Workers' Union) 간부가 

연락책임을 맡고 있었다. 현장의 폴란드 노동자는 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

람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더욱이 폴란드 노동자들은 이미 공사현장인 Olkiluoto 인근

의 폴란드전력노조(Finnish Electrical Workers' Union)의 지원으로 문제해결에 승리했

던 경험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관여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결국 핀란드에서 일하

는 폴란드 노동자의 노조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국어를 사

용하는 민족집단 구성원을 기반으로 한 유사한 신뢰구축전략이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

었는데 노동조합은 이미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관한 노조활동에 이 전략을 성공적으

로 사용해 왔다.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전략은 협력이다. 협력은 

현장에 조직된 다른 노조(노조가입이 업종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사업장 외부의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공조로 이해된다. 미디어 및 공동체조직과의 공조를 통해 

노동조합은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진에게 노동자의 요구 수용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Milkman과 Wong(2000)에 의해 ‘다중이

해관계자접근방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이라 명명된 이 전략은 Wills(2008)

가 칭한 ‘포괄적 계급기반접근방법’(holistic, class-based approach)과 유사하다.



건설업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237

노동조합, 공동체조직, 미디어의 공조는 단지 조합원 확대만으로 원청기업과 그 하

청업체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였다. 핀란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 건

설노조(Finnish Construction Workers' Union)는 이후 금속노조의 액션과 마찬가지로 

2007~2008년 기간 중 현장에서 노동조합 단독으로 폴란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려

고 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은 미약하였다. 결국 핀란드 건설노조, 금속노조, 전기노조, 

사무직노조(Pro)가 연대를 구축하였고, 이런 연대를 통해 단독으로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외국 출신 노동자를 조직하고 대변할 수 있었다. 핀란드 사례와 유사

하게 영국의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건설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일반노조인 GMB와 금

속운수일반노조인 UNITE가 건설현장에서 공조하였다. 그러나 UCATT와 같은 토목 건

설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핀란드 Olkiluoto와 네덜란드 Eemshaven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언론 

취재 열기가 있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

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 보도는 대개 하청이

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기업과 발주고객(client)에게 주로 영향

을 미친다. 기업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국 원청기업은 하청업체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게 

된다. 기업이미지 손상에 대한 두려움은 핀란드와 네덜란드와 같이 실제로 열악한 노

사관계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던 국가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활발하지 않았던 국

가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발주고객과 원청업체에 압박을 가

해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과거의 프로젝트

에서 하청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가 알려져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위협과 동원은 노동조합이 사용

자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도전

이 연구의 사례에서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결코 쉽지 않았다. 2009년 핀란드 

Olkiluoto 3 현장에서 공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폴란드 출신 하청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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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전체 노동자 4,300명 중 1/3에 해당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00~200명에 불과하였다. 2014년 말에는 핀란드 전력노조에 가입한 폴란드 출신 

하청이주노동자가 겨우 몇 백 명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Eemshaven 현장에서는 노동

조합이 폴란드 하청업체의 노동자 170명을 겨우 조직화할 수 있었다. 영국의 

Ferrybridge 건설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겨우 100명을 넘었다(노동

력의 15~20%). Carrington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노동력의 

20%를 차지하고 있던 외국인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특성인 단기체류로 인해 노동자의 수에도 

변화가 많다.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고용되는 데 그친다. 심지어 파견업체

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며칠만 일을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하청이주노

동자의 극도로 높은 이동성은 건설업의 특성인 일시성뿐만 아니라 하청이주라는 상황

에서 기인한다(Berntsen & Lillie 2014). 시간제약으로 하청이주노동자 권리를 정당하

게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하청이주노동자에게는 현지노조

와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덤핑과 

노동자 착취의 여지가 생긴다(Cremers et al. 2007).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장해

요인을 피하고 이동성이 극히 높은 하청이주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에 제시된 네 가지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조합이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감으로써 노동조합의 이용가능성

과 접근용이성을 제고한 것이다. 그 형태와 방법이 현장방문이든(핀란드 Olkluoto 사

례), 현장근무시간 중의 노조사무실 운영이든(네덜란드 Eemshaven 사례), 전일제 노

조사무실 개방이든(영국 Carrington, Ferrybridge 사례) 관계없이 모든 사례에서 노동

조합은 하청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쉽게 접근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들이 장시간 노

동에 종사하고 현 국가에 임시로 체류한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 단기체류하기 때문에 하청이주노동자가 노조가입에 회의적이고 무관심

하다는 징조를 보이자 노동조합은 공개적인 직접소통 채널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하였다. 영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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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노동자연수가 시작될 때부터 노동조합을 소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노조직장위원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개인적인 고충처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노동자

의 권리에 대한 홍보포스터를 현장의 공공장소에 부착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장활

동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시의 눈초리와 위협적 표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자 

숙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속한 신뢰구축을 위해 네 사례에서 모두 노동조합

은 하청이주노동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고 자신의 동포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외국출신 

조합원에 접근해 이들을 조직화 사업에 동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시간제약 때문에 노동조합은 때때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전략에서 벗어나 하청이

주노동자 조직화전략을 조정해야 했다. 노르웨이 사례에서는(Eldring et al. 2012) 노

조지원을 받기 위해 먼저 조합원이 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현지노조가 일시적으

로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노조가입에 대한 압박감과 조합비 납부에 대한 재정부담(특

히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경우)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노동조

합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노조가입에 관한 이러

한 관용을 통해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신뢰를 얻어 결국 노조가입을 설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전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에 기여

하는 바 없이 노조서비스를 받아 온 이주노동자는 노조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서비스 제공자로 소개하는 것이 지역노조가 

하청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극도로 높은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은 건설현장 노조의 제한된 업종별 관할권

(jurisdiction)과 결부된다. 예를 들어 영국사례에서 선출직 노조직장위원은 동일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만 대표할 수 있어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었다. 두 명의 경

험많은 공사현장의 노조직장위원(단체협약에 서명한 각각의 노조를 대표함)은 모두 전

국엔지니어링건설산업협약(National Agreement for the Engineering Construction 

Industry: NAECI)의 적용을 받는 엔지니어링건설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가 있

었지만 다른 단체협약과 다른 노동조합에 조직된 토목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할권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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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Olkiluoto 3 사례에서 우리는 중앙노조와 지역노조 간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역노조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서로 오해가 생겼다. 2007년 8월,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한 파견업체에 고용

된 핀란드 건설노조(Rakennusliitto) 소속의 폴란드인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조직장위원과 건설

노조 지역지부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자 이 노동자들은 유럽이주노동자노조

(European Migrant Workers Union: EMWU)의 폴란드 바르샤바 지부에 도움을 요청

하였다. 유럽이주노동자노조가 핀란드 건설노조(Rakennusliitto)에 연락해 Olkiluoto 건

설현장에 폴란드어가 가능한 조직활동가 제공 등의 조직화 지원을 요청했으나 건설노

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이주노동

자들이 돌발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건설노조는 파업위협을 통해 폴란드 하청이주

노동자를 지원하였다. 이후 건설노조와 폴란드 노동자들은 사전 설명없이 제3국에 대

한 사회보장 분담금이 공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교섭에 참여했다. 

그러나 폴란드 노동자는 협상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이들 거의 대부분이 노조

에서 탈퇴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자국노조에 대한 나쁜 경험과 인식에서 비롯된 회의주의적 편견에 의

해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영국의 두 건설현장에서 스페인 이

주노동자는 고국의 노동조합을 부패조직이라고 낙인찍으며 불만족을 나타냈다. 반면 

폴란드 이주노동자들은 언급 자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노동조합이 필요없다’거나 

‘노동조합과는 어떤 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언어

로 유인물을 번역해 공사현장에 배포하고, 대부분 현지어(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를 구사하는 이주노동자에 의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지

만 모든 나라에서 언어장벽은 장해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경영진은 하청이주노동자의 노조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극도로 

높은 이동성은 당사자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의 일

시적 특성과 사용자에 의한 하청이주노동자의 정기적 전환배치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하청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동안 접촉했

던 노동자들은 이미 귀국했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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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노동자들은 한 공사 현장에 단지 며칠 동안만 일을 한다. 특히 파견업체에 고

용된 경우에는 다음날에도 다시 일하러 올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특별한 일화

로, 하청이주노동자들이 노조직장위원에게 사용자의 동일임금 위반을 보고한 적이 있

었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진정을 낸 당사자들은 다음날 이메

일로 노동조합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모두 사라졌다. 노조직장위원들은 이들이 노동조

합에 고발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협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고 떠났을 것이

라 의심하였다. 영국의 Carrington 공사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는 세금문제로 6개월 

이상 한 곳에 체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법령에 따르면 노동자가 다른 나라에서 6

개월 이상 일을 할 경우 현재 체류하는 국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을 6개월마다 이동시키고 신규노동자를 채용해 일을 마무리 짓도

록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경영전략은 현장과 숙소에서 현지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분리하는 것이

다. 핀란드의 경우, 하청이주노동자들은 지역공동체와 거의 교류가 없는 공사현장 인

근의 ‘막사 촌’(barrack village)에 거주한다. 영국의 한 사례에서도 회사마다 원청업체 

직원 전용출입구가 있는 휴식공간이나 점심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

써 하청이주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동료와의 교류만 허용되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접

촉하지 못한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노동과정, 노동공급, 통제유

형을 결합시킨 노동통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Peck 1992). 그 결과, 노동

조합이 노동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친숙하게 다가

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학술문헌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노동조

합이 더 이상 이러한 노동자(장기체류자와 임시하청이주자를 불문하고)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하고 불안정 고용이 증대하며 이주노동자

에게 의존하는 하청업체에 업무가 아웃소싱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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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성공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 캠페인에 관한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유

지·확대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부의 의지 및 상향식 이니셔티브와 결합된 포괄적이고 지역적이며 다중이

해관계자를 고려한 접근방법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현장을 조직하기에 효

과적인 방법이다. 복합적 전략과 함께 상황별로 특화된 혁신적 이니셔티브의 결합은 

성공기회를 더욱 높여 준다.  

둘째, 여기서 논의된 영국 Ferrybridge와 Carrington, 네덜란드 Eemshaven, 핀란드 

Olkiluoto라는 네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사

용된 방식은 어느 정도 하청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적절하다. 그러나 하청이주노동자

의 극도로 높은 이동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서비스에 기반을 둔 고용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전략과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네 가지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시간과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쉽게 노동조합

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장 내외에서 노동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했다. 또한 

직접 소통과 동료 노동자와의 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신뢰를 얻고자 했으며, 다른 단체, 

지역공동체, 미디어와도 협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지역노조에 가입한 하청이주노

동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고, 영국 Carrington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노동조합에 단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른 사례에서는 노조가입 조합원들이 몇 

달 뒤 다른 나라로 이동해 지역노조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공만

을 거두었다. 일단 노동자들이 출국하면 지역노조는 국내에서만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지원할 수 없다(예: Berntsen & Lillie 2014; Lillie & Sippola 2011; 

Lillie & Greer 2007). 비록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개발된 투쟁의 전통을 새로운 현

장에서도 이어갈 수는 있지만(Raninnie et al. 2009) 공간적 제약을 가진 조직관행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계속적인 초국적 이동성은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노동관계의 배열에 대응해 EU 내 초국적 노동자를 대표하

는 초국적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안된 바 있다(Rainnie et al 2009; Lillie & G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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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urnbull 2006 참고). 이미 이러한 방안이 시도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 건설노조(IG Bau)의 후원 하에 2004년 유럽이주노동자노

조(EMWU)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 출신 노동자를 대

변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다(Greer et al. 2011). 초국적 미션

(transnational mission)을 갖고 출범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근본 이유는 참여노조들

의 조직적 관할권 주장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독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9년, 또 하나의 다자간 프로젝트인 유럽건설노동이동정보네트워

크(European Construction Mobility Information Network: ECMIN)가 설립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유럽건설목공노련(European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workers: 

EFBWW)과의 조율을 통해 유럽이주노동자노조(EMWU)에 비해 더 큰 지속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조직적 사명은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초국적 접근법에 대한 국가 단위 노동조합의 지지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칭송받았다(Greer et al. 2011). 유럽이주노동자노조

(EMWU) 설립 이후 10년 동안 국가 단위 노동조합의 태도도 변화되어 초국적 협력에 

더욱 협조적이 되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경험을 통해볼 때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적절히 조합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본 어떠한 사례에서도 하청이주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엄청난 도전

에 완벽히 대응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노조가 이러한 노동자 조직화를 위

해 사용한 여러 가지 혁신적 접근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상황이나 초

국적 수준에서 노동조합에게 유용한 ‘도구’(tool)를 제공할 수 있다. EU 전역에서 벤치

마킹하도록 제안된 이 도구는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적극성(proactivity), 신뢰구축

(trust-building), 협력(cooperation)이라는 네 가지 핵심어로 명확히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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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양보교섭에서 사업장 연대 확대로: 
파견노동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대응

Chiara Benassi1)

1. 국제경쟁과 기업 차원의 양보교섭

글로벌 시장 통합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이 가속화되었다(Buckley & Ghauri 2004; Rees & 

Edwards 2010). 경쟁으로 인한 비용 압력은 특히 노조 교섭력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

는 유럽과 기타 선진국의 수출지향적 제조업의 단체교섭 역학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Tilly 1995; Raess 2006; Greer & Hauptmeier 2008).  

국제시장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자들이 노동비용 삭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위해 교섭할 수 있는 여지는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Sisson et al. 2003; Anner et al. 2006). 더욱이 대중적 담론도 노동기준 악화 저지

를 위한 노동조합의 시도에 한층 압박을 가하고 있다(Piotti 2009). 기업이 고용유연성

과 비용경쟁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위협하자 여론은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처음에 

기존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보다 낮은 새로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사

용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여론은 노동조합을 ‘일자리 킬러’(job killer)라고 비난하였

다(Greer & Hauptmeier 미발표).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도 2010년 

피아트(FIAT)자동차 Pomigliano 공장과 Mirafiori 공장의 전체 노동자에 대한 보상 없

이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초과근로를 연장한다는 협약체결을 거부하자 너무 ‘이념적’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La Repubblica 2010).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러한 압력의 결과,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이 전 유

1)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로얄 할로웨이(Royal Holloway) 대학 인적자원관리학(HRM)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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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을 휩쓸었다. 공장폐쇄나 생산시설 아웃소싱의 위협 하에서 노동자대표들은 생산현

장을 지키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Hancké 2000; 

Pulignano 2006; Greer & Hauptmeier 2008; Greer & Hauptmeier 미발표). 독일 

Opel자동차(Schulten 1998), 프랑스 PSA Peugeot-Citroën자동차(Turlan 2012), 스

페인 SEAT자동차(Albarracín 2005) 등의 모든 사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정규

직 노동자는 임금삭감, 노동시간 단축, 추가임금 지급 없는 연장근무를 수용하였다. 그

러나 양보교섭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peripheral worker)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노조대표들이 이들

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희생시키면서 양보교섭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보교

섭에는 2000년대 초 독일 Wolfsburg의 볼크스바겐(Volkswagen) 공장에 신규채용된 

노동자(Dribbusch 2004)와 미국 자동차부품회사인 Delphi와 Visteon에 신규채용된 

노동자(Slaughter 2003)에 적용된 중층 임금제도 사례, 독일의 자동차, 화학, 전기통

신산업 등 산별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하청업체로 아웃소싱한 사례

(Doellgast & Greer 2007; Helfen 2011), 독일과 한국의 자동차산업에서 저임금 유

연노동력을 고용한 사례(Jürgens & Krzywdzinski 2006; Yun 2011; Benassi 2013)

가 포함된다.  

이번 장에서는 기업차원과 독일 금속업종 차원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주변부 노동자 사용에 대한 양보교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양보교섭은 경쟁압력 강화에 대응해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준을 보호하

는 수단이 되었다. 주변부 노동자를 희생시켜 체결된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은 한편으

로는 정규직 핵심조합원의 노동기준에 대한 협상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일조하였다((Lehndorff 2012; Hassel 2014; 

Eichhorst 2015). 그러나 이번 장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이러한 양보교섭이 결국 정규

직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에 저임금 유연한 노동력이 

증가하면 단체협약 기준과 향후 정규직 노동자의 존재조차 위협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독일의 노동조합은 흔히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시

장 세분화 전략(segmentation strategy)에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대신 주변부 노동자

에 대한 포용적 전략(inclusive strategy)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2008

년, 파견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을 대표해 교섭하기 위한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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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양보교섭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관점

에서 독일 사례연구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독일의 파견노동에 대한 

양보교섭 확산과 노조 교섭력에 미친 결과를 설명한다. 제4절과 제5절에서는 독일 금

속노조(IG Metall)와 직장평의회(works council)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응사례를 

설명한다. 경험적 증거자료는 주로 노동조합 보고서와 자료 분석, 2011년부터 2013

년까지 기업의 인력자원(HR) 관리자와 노조대표자 인터뷰를 포함해 독일 금속분야에

서 실시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절에서는 노조전략 수립을 위해 결

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2. 독일 사례의 유용성

독일의 금속업종은 주변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양보교섭의 확산을 연구하는 데 특

히 유용한 사례로 꼽힌다. 첫째, 이 분야의 직장평의회와 노동조합은 제도화된 교섭지

위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권(codetermination right)의 혜택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강력한 교섭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조대

표는 양보교섭의 확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Bispinck & Dribbusch 2011). 이러

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제경쟁이 유럽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파견노동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캠페인은 새로운 도전과 사용자

의 비정규직화 전략(casualization strategy)에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 단체교섭제도를 

재해석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Greer 2008; Turner 2009: Benassi 

& Dorigatti 2014). 독일 금속분야 사례를 통해 주변부 노동자를 희생시켜 체결된 양

보교섭은 전통적인 공식적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결국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독일 금속분야의 비정규직 증가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을 보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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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평받는 독일형 수출모델 경쟁력은 지금까지도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을 확산시

키는 노동조합의 양보교섭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Lehndorff 2012; 

Baccaro & Benassi 2014).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유럽 국가에 

‘새로운’ 독일 노사관계 모델, 특히 교섭분권화 모델을 전파시키자는 최근의 제안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Anderton et al. 2012; Bustmann et al. 2014).

3. 독일 사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협약이 야기한 노동조합 
교섭력 약화

3.1 분절화된 노사관계 지형에서 경쟁력 강화 추구

독일경제는 항상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의지해 왔다. 80년대와 90년대 초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기업은 고가품 시장을 특화한 덕분에 국제적인 저가경쟁의 압력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었다(Sorge & Streeck 1987; Streeck 1991). 그러나 1990년대 중

반 이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체와 같은 미래의 경쟁자에 맞서 점점 더 노동비용을 축소

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신기술과 린(lean)경영 전략을 도입하면서 

독일기업보다 낮은 가격에 고품질 시장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Herrigel 

1997; Jürgens 2004; Herrigel 2014).  

비용압박에 대처해 독일 사용자들은 제조업 생산부문, 특히 가치사슬의 통합과 관련

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생산이 모듈(module)로 분리되어 핵심기업 외부

에서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거나(Jürgens 2004; Doellgast & Greer 2007; 

Greer 2008) 노동비용이 저렴한 동유럽 등지로 아웃소싱되기도 하였다(Kinkel & Lay 

2003; Jürgens & Krzywdzinski 2006).  Fraunhofer 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핵심 제조업 기업의 약 40% 이상이 주로 비용절감을 목적

으로 생산의 일부를 해외로 아웃소싱하였다(Kinkel & Lay 2003: 4쪽). 

이러한 추세는 ‘생산기지로서의 독일의 미래에 대한 국민토론’(Standortdebatte)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비용 삭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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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사업장 내의 개방조항(open clause)이 합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평의회는 공장에 대한 투자유지에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고, 업종별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기준을 수정한 사업장협약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고용과 경쟁력 협약’(Pact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PECs)이라 불

리는 이 노사협약은 전 산업에 급속히 확산돼 공동경영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정착

되었다(Hassel & Rehder 2003). 이러한 사업장협약에는 주로 임금, 노동시간과 기타 

노동조건, 임시직과 하청업체 사용에 관한 양보교섭이 포함되어 있다(Jürgens & 

Krzywdzinski 2006; Haipeter 2011).

3.2 주변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양보교섭의 결과2)

9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 노동자를 값싼 유연성 완충장치로 이용하면서 경쟁압력으

로부터 핵심노동력의 노동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평의회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비

정규직과 하청업체 이용이 확산되었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내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삭소니의 직장평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직장평의회 위원이 파견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준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IG Metall 보고서, Aust et al. 2007: 263

쪽). 금속업의 직장평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도 43%의 위

원이 유연성 완충장치로 파견노동의 사용에 동의하였고, 1/3만이 동일임금과 동일처

우를 위해 교섭한다고 응답하였다(Wassermann & Rudolph 2007: 15~24쪽). 그 결

과, 기업단위 협약의 파견노동 규정은 핵심노동자로부터 파견노동자로 비용을 전가하

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시간(예: 초과근무와 규정 외 근무) 및 임금(예: 기

업 차원의 상여금과 급부 없음)의 측면에서 노동력 분절화가 촉진되었다(Zumbeck 

2009: 15~40쪽). 

파견노동 사용 규제를 완화한 하르츠개혁(Hartz Reforms)이 이행된 지 몇 년이 지나

자 파견노동에 대한 직장평의회와 노동조합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르츠개

혁으로 파견노동 사용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기업은 파견노동 

2) 이 내용은 저자인 Benassi가 Dorigatti(2014)와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에 공동으로 발표
한 논문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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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계약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향후 정규직 전환을 보장할 필요가 

없었다. 사용사업체에서 배당된 업무가 끝날 때까지 파견업체가 계약으로 노동자를 고

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보호도 완화되었다. 법적으로는 동일임금 원칙이 존재하지

만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1). 기독교 노동

조합의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2013년, 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노동법

원 판결이 있었음), 독일노총(DGB)의 파견노동자 특별교섭기구는 금속업종에 비해 훨

씬 낮은 수준의 임금이 규정된 단체협약에 서명하였다. 

2011년 독일정부는 2008년 EU 의회에서 승인된 파견노동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기

존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는 파견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었다. 최저임

금의 도입은 2011년 독일의 노동시장 장벽 붕괴 이후 동유럽의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

른 임금덤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법률에서는 단체협

약을 통한 동일임금 원칙 예외가 허용되었다. 더욱이 개정법률은 ‘파견노동은 일시적

으로만 고용되어야 한다’고 간략히 언급했을 뿐 파견계약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강제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이러한 모호한 용어는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Frankfurter Rundschau 2013; IG Metall 2011).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파견노동 이용이 급증하였다. Baccaro와 Benassi(2014)는 

IAB 데이터를 이용해 파견노동 사용을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1996년에 핵심제조업

에 속한 기업의 45%에서 파견노동자는 평균 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이 기업의 90% 이상이 전체 노동력의 8%에 해당하는 파견노동을 사용하였으며(361

쪽), 대형제조업체에서는 그 비율이 20~3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Bellman & 

Kuehl 2007; Holst et al. 2009; Benassi 2013).

사용자에 의한 이러한 비정규직화 전략의 변화로 인해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파견노동을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준을 위협할 수 있는 ‘의식적인 값싼 노동력 

창출’(IG Metall 2007: Benassi & Dorigatti 2014, 23쪽) 시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노조대표와 직장평의회 위원 인터뷰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보고서(IG Metall 

2007, 2009)에 따르면 흔히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실적이 정규직이 되려고 더 빨리 열

심히 일하는 파견노동자의 업무실적과 부당하게 비교되었다. 동시에 파견노동자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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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때문에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훨씬 나은 수준의 노동기준에 의문

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파견노동자가 확대되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 동원능력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첫째, 정규직 노동자도 파견노동자로 대체될 것

을 두려워하였다. 둘째, 파견노동자의 파업을 조직하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집중

적인 파견노동 사용은 생산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파업의 전반적 효과를 감소시켰다. 

실제로 로우어 삭소니(Lower Saxony) 주에 위치한 Atlas 사 기계공작 제조공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파업이 일어나자 회사에서는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이

러한 관행을 겨우 중단시킬 수 있었다(IG Metall 2010).  

4. 교섭력 회복을 위한 연대 확대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는 기업차원의 직

장위원회의 교섭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독일금속노조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직장평의회가 노동비용 절감 압박으로 주변부 노동자 사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해롭다고 판명되었다(Benassi & Dorigatti 2014: 12쪽). 

하르츠개혁 이후 급증한 파견노동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동일업무 동일임금’ 캠
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파견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업종별 차원에서 동

일하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캠페인에는 기업차원과 

업종별 차원에서 미디어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디어 캠페인은 조합원과 일반대중을 겨냥한 것이었다. 첫째, 이 캠페인을 통해 노

조대표와 직장평의회는 파견노동 규제가 노동조합의 우선순위로 직장평의회와 노조간

부의 협상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출신의 한 독일금속노조 간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용자의 비정규직화 전략에 대한 

대중의 비판여론은 직장평의회가 주변부 노동력에 대한 자신의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

나 공개적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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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삭감 압력을 비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캠페인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인로비를 

통한 법 개정을 목표로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견업체는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사용자의 새로운 수단이며 결국에

는 독일사회 전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독일도시를 순회하는 홍보차량, 파견업체 규제를 위한 로비활동으로 

지자체 의회의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엽서와 e-카드 발송, 파견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강조하는 광고판 등이 활용되었다. 독일금속노조는 직장평의회 위원

과 노동자들이 파견노동과 관련해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담은 유인물과 소책자를 출

판하기도 했다. 

기업차원에서 독일금속노조는 직장평의회가 사업장대표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

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일금속노조는 파견노동 문제

에 대한 직장평의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파견노동 관련 법제도와 직장평의회의 공동결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세미나와 미디어 캠페

인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직장평의회가 파견노동 문제에 적극 관여하도록 지원하였다. 

독일금속노조는 파견노동과 관련된 어려운 협상과정에서 직장평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해 산별 캠페인과 연계활동을 벌였다. 

예를 들어 뮌헨의 BMW자동차 공장 직장평의회는 사업장 차원의 동일임금 교섭에서 

경영진이 합의를 거부하자 독일금속노조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로컬금속노조는 BMW

자동차 박물관인 BMW Welt 앞에 ‘BMW는 노예노동 사원’(BMW-Temple of Slave 

Labor)이라는 현수막을 건 홍보트럭을 주차해 놓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액션으로 

BMW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경영진은 금속업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금을 파

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다(Benassi 2013). 이와 유사하게 독일금속노조

의 지원으로 Siemens 사 중앙직장평의회(general works council)는 2012년 파견노

동자에게 동일임금을 다시 적용할 수 있었다. Siemens 사는 기존협약이 만료되자 더 

이상 이 협약을 준수하기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의 Siemens 

공장 밖에서 금속노조가 농성을 조직하자 합의를 해 주었다(IG Metall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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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원에서 금속노조는 파견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지원, 법률상담, 파견노동자를 위한 특별 핫라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금속노조가 파견노동 문제

를 협상의제로 포함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금속노조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

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금속분야의 기업에게 독일노총(DGB) 특별교섭부와 

파견업체협회와의 단체협약이 아닌 금속분야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

구한 것이다. 둘째,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견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파

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동결정권을 확장해 파견노동 사용

에 대해서도 공동결정권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캠페인의 결과

캠페인의 성과는 긍정적이었다. 기업차원에서 직장평의회는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1년

까지 1,200개 이상의 기업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IG Metall 2012c). 더욱이 현장조

사 인터뷰에 응했던 모든 직장평의회는 공장마다 정도와 적용범위는 달랐지만 파견노

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가장 포괄적

인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쾰른에 위치한 포드자동차 공장으로, 이 협약에는 파견노

동자 할당제, 동일임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논문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Benassi 2013 참조) 포드자동차 직장평의회가 이러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하르츠개혁(Hartz 

Reforms)이 발효되기 이전에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공장에서는 하르츠개혁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야 파견노동

을 규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 역시 금속노조 캠페인의 공이 컸다.

동유럽으로의 아웃소싱 위협은 파견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약 30%) 라이프치히

의 BMW자동차 공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 공장의 직장평

의회 위원은 동유럽의 값싼 생산기지가 아닌 독일 내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정규직 노

동자와 하청업체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양보교섭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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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의 BMW자동차 노조대표는 노동기준에 대한 직장평의회의 양보교섭이 생산을 이

전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시사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노조대표는 이러

한 결정이 전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이기도 하다고 생

각하였다.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BMW자동차와 쾰른에 위치한 포드자동차 직장평의

회 위원은 파견노동 사용과 그 후속규제가 사용자들의 사업이전 계획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BMW자동차 직장평의회 위원은 인터

뷰 당시 볼프스부르크 공장에 당장의 사업이전 위험은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볼프스

부르크 본부의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라 여겨짐), 포드자동차 직장평

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영진의 결정에 대한 직장평의회의 개입역량에 회

의적이었다.

‘경영진은 항상 이 공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사업을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경영진이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아웃소싱을 하거

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동

유럽이나 아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반드시 그

렇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영진의 미사여구에 결코 감동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2012년 포드자동차 직장평의회 위원과의 인터뷰; Benassi 2013: 24쪽)

쾰른, 뮌헨, 볼프스부르크 자동차공장의 직장평의회 위원은 주로 내부적 유연성(예: 

신차 수요가 낮을 때 노동시간계좌 사용)에 대한 양보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회사로서는 직장평의회의 협력과 전문기술이 해외의 다른 생산기지에 비해 비교우위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원들은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에 대한 미약한 

규제와 경영진의 결정에 대한 직장평의회의 미약한 대응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평의회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독립적 정치주체인 노동조합과 달리 쉽게 위

협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평의회는 파견노동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분야별 규제를 재도입하려는 금속노조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업종별 차원에서 금속노조는 2012년까지 5만 명 이상의 파견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괄목할 만한 조직화 성과를 이루었다(IG Metall 2012c). 금속노조는 중요

한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2010년 9월에는 철강분야 전체 파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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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협약이 체결되었다. 2012년 5월에는 금속과 전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단체

협약이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직장평의회가 파견노

동자에 대한 회사의 관할권과 사용기간에 대해 경영진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에 공동결정권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일정기간이 자나면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채용

을 보장하는 규칙도 제정하였다. 계속근무기간이 18개월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고, 24개월이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금속노조와 

파견업체협회는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노동자의 

상여금 설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6주간의 계속근무 이후에는 

15%의 추가임금이, 9개월 이후에는 50%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었다(IG Metall 2012b). 

더욱이 금속노조는 독일노총(DGB) 산하의 다른 업종별노조와 함께 파견분야에 대한 

새로운 단체교섭을 실시해 업종 최저임금을 시급 8.50유로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의 경우 9.6%, 동독의 경우 12.8%의 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IG Metall 

2013).

6. 결론: 공정성과 연대에 집중할 필요성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업종별 교섭구조가 약화되면서 독일에서 양보교섭이 확산되

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처음에 직장평의회는 비정규직 확대이용을 허용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기준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쉽게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볼 때 편리한 유연성 완충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특히 노동

시장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아웃소싱이나 비용절감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보호

하는 이러한 협상전략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직장평의

회와 노동조합은 모두 값싼 노동력고용 증가로 단체협약 기준과 노조협상력이 점차 

약화됨으로써 양보교섭이 원래 방지하려 했던 정규직 노동자의 기준마저 악화되었다

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금속노조는 파견노동자를 노조의 교섭대상에 포함

시키고, 사용자로부터 양보교섭 압력을 받고 있는 직장평의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러한 조사결과가 전적으로 독일금속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

가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장 고용관계에 대한 압력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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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친다(Keune 2011; Marginson 2015).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년간의 모든 노동시장 개혁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중점을 두었다. 즉 기술수

준과 직종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에 집중하였다(Rhodes 1997; Gebel & 

Giesecke 2011; Marx 2011).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

력 집단에게 대표성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불평등을 완

화하기 위해 연합노동전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금속노조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국가의 전기통신 분야 노동자 상황에 대한 경험적 비교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이 포

괄적 협상전략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비용절감 압박 속에서도 노동자 불평등을 축소하

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Doellgast et al. 2015; 

Benassi et al. 2015). 더욱이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준 유지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

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며, 전체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Doellgast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양보교섭은 노동자

의 대표성과 단체교섭에 대한 압력 가중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단기적 대응일 

뿐이다.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양보교섭이 단기적으로 공장 이전이나 폐쇄를 방지하

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양보교섭의 효과에 대한 증거조차 엇갈리고 

있음(Massa-Wirth & Seifert 2005; Chaison 2012)- 결국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Pulignano 2014; Doellgast et al. 2015; Jürgens and 

Krzywdzinski 2008) 양보교섭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양보교섭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교섭

을 사업장 차원에서 하도록 허용한 교섭분권화 과정을 원래의 산별교섭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여겨진다. 첫째, 직장평의회의 공통적 교섭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파견노동자

를 대표해 업종별 교섭을 진행한 금속노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은 사

업장 차원의 교섭을 업종 및 전국적 차원의 교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캠페인에서는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사용자의 비정규직화 전략을 공공토

론에 부쳤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사용자의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압력을 가했다. 캠페인은 유연성에 대한 공공토론의 틀을 재구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전에는 ‘생산기지로서의 독일’3)이라는 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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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업장의 공정성 문제와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사용자

의 책임에 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노동조합의 협상노력과 적극적인 공공

토론 참여는 직장평의회가 사업장에서 받는 경쟁력강화 중압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

는 데 중요하게 작용해 사용자들의 노동세분화전략(segmentation strategy)을 저지할 

수 있었다.

둘째, 전 세계 특히 유럽의 노동자 대표조직은 공동의 국제기준 설정, 특히 비정규노

동 규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외적 유연성에 대한 사업장 양

보교섭이 국제경쟁과 다국적기업 전략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Pulignano 2014, 2015). 이 연구에 포함된 자동차 공장 중 폴크스바겐의 국제직장평

의회(International Works Council)와 유럽직장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에서

만 회사 측과 ‘파견노동헌장’(Charta of Agency Work)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협약의 임금, 훈련, 정규직 전환에 관한 조항은 전 세계 폴크스바겐 공장의 파견노

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IndustriAll 2012). 이 협약에 의해 노동비용을 경쟁에

서 제외시켜 주변부 노동자의 희생을 야기하는 양보교섭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기업

차원이나 업종별 차원에서 초국적 규제의 길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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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최근 위기상황에서의 아웃소싱과 단체교섭: 
다국적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함의

Nadja Doerflinger & Valeria Pulignano1)

1. 서언

이번 장에서는 벨기에와 독일의 다국적기업에 소속된 네 개의 자회사를 선정해 경제

위기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집단에게 단체교섭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단체교섭이 최근의 경제 및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

자리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Glassner & Keune 2010). 

노동시장 파편화(labor market fragmentation)가 심화되는 맥락에서 고용계약의 형태

에 따라 연구의 접근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이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집단에게 단체교섭이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

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Holst 2014).

경제가 어렵고 노사 모두 압박받는 상황에서 고용형태가 이질적인 노동자집단의 유

연성과 고용보장에 대한 현지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위
기관련 단체교섭’(crisis-related collective barga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양보교섭’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덤핑’과 벤치마킹 전

략에 대응해 현지노조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절박하게 선택한 시도였다(Pulignano 

2015). 그러나 유럽노총(ETUC 2010: 3쪽)의 언급대로 양보교섭은 불평등을 더욱 악

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상이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 노동자집단(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 효과(원인이 아니라)를 살펴보고, 국

내 및 국가 간의 사례비교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차원의 요인(예: 노

1) *Nadja Doerllgast; 벨기에 KU Leuven 대학교 사회학연구센터(CeSO) 박사학위과정
   *Valeria Pulignano; 벨기에 KU Leuven 대학교 사회학연구센터(CeSO) 노동과 노사관계 사회학 교수 

겸 사회학연구센터(CeSO) 코디네이터, 영국 워릭(Warwick)대학교 노사관계연구단(IRRU)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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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기능, 회사의 특화기술)과 국가 또는 유럽차원의 구조적 요인(예: 국가별 단체

교섭과 유럽연합 차원의 기본협정)을 변수로 사용해 상이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

한 노동자집단을 위한 ‘위기관련단체교섭’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벨기에와 독일 금속분야의 두 다국적기업에 소속된 네 개 자회사에 

대해 심층 비교사례 연구분석(in-depth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을 통해 위

기발생 시점부터 회복 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2) 우리는 고용계약이 이질

적인 노동자집단에 대한 위기관련 단체교섭과 그 결과만을 검토한다. 두 국가의 기업 

비교가 유용한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위기가 국내적으로 또는 양국 간에 유사하거나 

상이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위기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독일과 벨기에의 비교는 비록 두 나라 모두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지만 노동조합 

전통과 사업장 대표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본 연구는 벨기에와 독일의 네 개 자회사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토론

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평등이 사회적 불균형의 산물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야기한 상황(포괄적 단체교섭제도의 강약, 유럽기본협약의 유무, 노동력의 

기능수준 차이)을 조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장 불평등을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

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보거나 노동조합이 정규직 조합원 보호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문헌논쟁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된 조건, 즉 어떠한 

조건 하에서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다른 노동자집단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히 노동조합에게 유용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기기간 중 단체교섭의 역할을 살펴본다. 

이어 각기 다른 차원에서 벨기에와 독일에서 채택된 적절한 위기 관련 대책을 비교한다. 

끝으로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설명한 후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2) 데이터는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가을까지 1년간 수집되었다. 인력자원관리 매니저와 직장평의회 
위원 및 (사업장과 산업별 단위) 노조간부와의 반구조화 인터뷰 25건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
체협약과 연차보고서 신문기사 등의 문서자료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에 의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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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위기상황의 단체교섭

1980년대 미국 경기침체 상황에서 양보교섭은 치열해진 국제경쟁과 기술발전 및 비

용압박으로 인한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전략으로 설명된다(McKersie & 

Cappelli 1982). 이러한 양보교섭의 대가로 미국의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리

해고금지(no-layoff) 정책이나 소득보호제와 같은 고용보장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었

다(Cappelli 1985). 이러한 관점에서 양보교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안정 보장을 맞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의 위기는 단체교섭 지형을 변화시켰다. 위기국면 초기 몇 년 동안 민

간분야의 노사는 흔히 서로에게 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되자 고용보장을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Eurofound 2012). 사업장 주체들은 임금삭감과 동결, 급부삭

감, 초임삭감 등에 대해 협상하기 시작하였다(Carley & Marginson 2011). 위기상황

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사용자들은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은 사

용자의 유연성 강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고용보장을 협상하기도 하였다

(Marginson et al. 2014).

양보교섭은 기업 차원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양보교섭은 노동

비용을 고용안정과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하며, 교섭분권화를 통해 산

별교섭과 같은 상위교섭으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켰다. 

Marginson(2014)은 교섭분권화의 가속화를 최근의 위기로 야기된 중요한 결과 중 하

나로 보고 있다. 둘째, 고용안정을 대가로 한 유연성 제고라는 거래(trade-off)가 의미

하는 것은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이 기업의 경제상황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

조합에게 딜레마였다. 고용보장과 임금수준 및 급부유지를 선택할지 아니면 공장폐쇄

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Pulignano et al. 2013).  

비록 위기 중의 단체교섭에 대해 많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상이한 노동자집단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되는 강력한 

내부 노동시장으로부터 고용규제제도가 약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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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파편화된 노동시장체제로 변화되었다(Grimshaw & Rubery 1998).  

Grimshaw(2001: 29쪽)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인해 경영진은 동일기업에서조차 이질

적인 노동자집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정책을 고려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단체교섭에 관여했던 사업장의 주체들은 이질적

인 노동자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

조건에 미치는 효과도 달랐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3. 벨기에와 독일의 위기극복 대책

중층적 교섭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사업장 차원에서 위기

의 사회적 효과를 완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단체교섭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에는 업종별 차원과 기업별 차원 간의 연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Marginson 

& Galetto 2014). ‘개방조항’(open clause) 사용이 제한되고 사업장에 대한 ‘권한위

임’(delegation) 폭이 적은 국가(벨기에)에서는 교섭제도의 포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

로 위기에 대응해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보다 잘 저지할 수 있었다. 반면 개방조항

을 통해 업종별 조항이 기업 차원에서 더욱 ‘저하’(derogation)되는 특징이 있는 국가

(독일)에서는 단체교섭 분권화와 임금억제 및 노동조건 유연화에 대한 사용자의 압력

에 대응하기가 보다 어려웠다(Glassner & Keune 2012). 이러한 차이는 벨기에와 독

일의 노사정이 각각 다른 차원에서 위기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어떻게 단

체교섭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급차원의 단체협약은 기업차원의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

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2008년 12월에 2년 유효기간의 업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

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 높은 수준의 고용 유지, 노동자의 구매력 

지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Eurofound 2009). 이 협약은 일시적 실업상태의 

노동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추가적 노동비용 없이 노동자의 소득을 안

정시켰다. 또한 많은 업종별 단체교섭은 소액의 임금인상을 규정하고 있다(Glassner 

et al. 2011). 독일에서는 흔히 업종별 단체협약이 기업 차원에서 더욱 상세히 보완되

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 단체협약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임금 인상이 위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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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기업차원에서 정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자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다. 더욱이 금속업종에서는 단축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일 년간 고용이 보장되었다

(Glassner et al. 2011).

집단해고 방지를 위한 다른 법률대책도 마련되었다. 독일에서는 생산 주문량이 급격

히 떨어진 경우 직장평의회와 경영진의 상호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단축(Kurzarbeit)

이 활용될 수 있었다. 전체 또는 일부인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 노동시간을 

제로(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해고를 방지하고 위기기

간 중에도 중요한 기술보유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

다. 단축근무를 하는 노동자에게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었다. 독일연방고용부

는 평상시 받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차액 60%(자녀가 없

는 경우) 또는 67%(자녀가 있는 경우)를 보전해 주었다. 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통상 

6개월 동안 사용될 수 있었지만 장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장되

기도 하였다. 위기 이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파견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파견노동자

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무기한 확대적용하자는 논의가 독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에 도입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과 무관하게 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이 체

결된 후 적용될 수 있었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일시적 실업’ 
조항이 강화되었다. 일정기간 동안 고용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었고, 

해당 노동자는 고용부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부를 받게 되었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종임금의 75%,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70%). 위기 이전에는 일시적 실업이 생산직

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에는 사무직에게도 적용되었다.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

에게 타임오프(예를 들어 학업 지속이나 가정사를 위해)를 허용하는 타임크레디트

(time credit) 제도도 도입되었다(Vandaele 2009; Eurofound 2009). 마지막으로 

2008년 노사는 일시적 실업제도를 계약직노동자와 파견계약노동자에게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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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대상 다국적기업과 자회사의 특징

Auto 사는 13만 명의 직원(대부분 미숙련에서 중급숙련 생산직노동자)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이다. 이 기업은 주로 자동차산업에 규격화된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아니었다.  비록 Auto 사가 부품시장에

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국제경쟁에 직면해 유연성과 가격경쟁력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 결과, 상이한 형태의 고용계약 이용이 증대하였다. 독일공장은 주로 단순 

생산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 바로 옆에서 함께 일을 

한다. 벨기에 공장에서는 주로 생산업무에서 계약직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

을 한다(표1 참조). Auto 사는 위기 이전의 수주물량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에 특히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신규 주문량이 줄자 생산량도 줄어들었다. 유럽과 북미 

사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 개도국 사업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비록 

위기기간 중 수익편차가 크긴 했지만 개도국 사업장의 선전으로 전반적으로 Auto 사

는 여전히 수익을 올렸다.  

Machine 사(가칭)는 9만2천명의 직원(거의 절반이 생산직으로, 대부분 고숙련 노동

자)을 고용하고 있는 발전(power generation)과 교통 분야의 유럽계 다국적기업이다. 

조사대상이었던 교통 분야에서는 하이테크의 맞춤형 제품이 개발·생산된다. 공장에 

따라 제품은 다르지만 노동자의 숙련도는 비슷하다. 경쟁심화로 이 기업은 고용계약 

유연성을 통해 내부 적응력(internal adaptability)을 강화하고 노동비용을 축소해야 했

다. Machine 사는 비교적 간단한 생산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적극적인 상

품 연구개발에는 외부하청업자(대부분 고급 엔지니어)를 이용한다(표1 참조). 이 기업

은 2010년, 유럽과 북미의 주문량이 거의 40% 감소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도국의 사업에서는 수익을 올렸지만 유럽에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두 기업의 노동력은 기술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차원의 차이가 위기관련 

단체교섭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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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독일 공장

Auto 
벨기에 공장

Machine
독일 공장

Machine
벨기에 공장

본사 소재지 미국 유럽

총 직원 수 130,000 92,000

회사 기술 하급 기술 하이테크

노동자 숙련도 주로 미숙련~중급 숙련도 대부분 높은 숙련도

노동자 대표성 직장평의회, 
유럽직장평의회(유럽기본협약 미체결)

직장평의회, 유럽직장평의회(훈련과 
전환에 관한 유럽기본협정 체결)

공장 직원 수 1,700 2,500 2,600 1,000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수

850/850 1,400/1,100 1,300/1,300 150/850

노동조합 금속노조
(IG Metall)

기독노총
(ACV-CSC) 
(자유노총)
ACLVB-CGSLB
(노동총련)
ABVV-FGTB

금속노조
(IG Metall)

기독노총
(ACV-CSC) 
(자유노총)
ACLVB-CGSLB
(노동총련)
ABVV-FGTB

노조 조직률 80% 95% 75% 95%

고용계약 형태 정규직 75%, 
파견직 20%, 
계약직 5%

정규직 80%
계약직 20%

정규직 80%
파견직 10%
계약직 5%
외부하청업자 5%

정규직 80%
파견직 10%
외부컨설턴트 
10%

기업차원의
고용계약 형태 
합의

임시직 
파견노동자 
할당률 20%

계약직 할당률 
20%

계약직 10%,
파견노동자 
10%(예외적인 
부서는 30%까지 
확대 가능)

유연성 할당률 
20%(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

<표 1> 공장의 특징

두 다국적기업 모두 제조업으로 유럽직장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오직 Machine 사

에만 통합유럽의 초국적 구조조정이라는 틀 내에서 체결된 훈련과 전환 이행에 대한 

‘유럽기본협정’(European Framework Agreement: EFA)이 발효되어 있다. 4개 공장

은 조직률이 매우 높고 약 20%의 유연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 Auto 사에는 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가 나란히 동일업무를 수행하

는 반면 Machine 사에는 두 집단이 분리되어 근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기업 

간 차이를 통해 기업 차원의 요인이 위기로 타격을 입은 이 두 기업의 위기대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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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Machine 사와 같은 하이테크기

업은 숙련보유에 더욱 관심이 많아 위기 중에도 숙련노동자에게 좋은 노동환경을 제

공할 것이다. 특별한 기능을 갖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uto 사와 같이 미숙련 노동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업

은 위기의 단기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때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위기관련 단체교섭과 이질적 노동자집단에 대한 효과

5.1 Auto 사의 사례

Auto 사의 독일공장은 2004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그 결과 노사

는 최초의 위기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연성 이행 협상을 진행하였다. 경

영진과 로컬 직장평의회가 합의하면 주 35시간 이하의 노동도 가능하다는 업종별 협

약에 기초해 주문량에 따라 28~4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working time corridor)가 도입되었다. 물량변량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 20% 할당제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Auto 사 독일공장은 수익을 올릴 수 있

었다. 그러나 2010년 말 주문물량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경영진과 

직장평의회는 모든 생산직과 사무직 절반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소 28시간까지 단축하

는 데 즉시 합의하였다. 그러나 몇 달후 노사는 계속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해 그 이

상의 ‘조정기제’(adjustment mechanism)에 대해 교섭해야 했다. 일자리와 숙련을 동

시에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생산직과 일부 행정직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적

용되었다. 그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손실에 직면하였는데 실업보험이 일부보상만

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영진은 일감부족 때문에 거의 모든 파견노동자

를 소속 파견업체로 되돌려 보냈고, 기간제노동자와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경영

진은 직장평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러한 결정을 단행하였는데 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

권은 임시직 노동자가 고용상태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

평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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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일반 정규직 외에도 500명의 임

시직(파견직과 계약직) 노동자가 있었고, 그 중 약 350명이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

고 있었습니다. 이 중 극소수만 숙련기능을 인정받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해고되었습니다.’ (Auto 사 독일공장 직장평의회 위원)

이처럼 우선해고 대상자인 임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

한 수단이 된 것이다. 중요한 기술이 있는 소수의 파견노동자만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파견업체 소속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2009년, Auto 사 벨기에공장은 생산물량 70%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경영진은 거의 모든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실업’(temporary 

unemployment)을 통해 이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소득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하

기를 거부하였다.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이 괜찮은데도 노동자에게 임금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받

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벨기에 Auto 사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은 일시적 실업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을 요구하였고, 휴가(time-off)를 숙련향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예산

을 요청하였다. 일시적 실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이 필요했던 경영진은 재빨리 노

동조합의 요구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 노동자에게 실업보험이 지급되었으며 부

족한 차액은 사측이 보전해 주었다. 이와 함께 여러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에게 숙련향상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위기의 초기단계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경영진은 주문량 감소와 비용압박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을 갱신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 간에 체결된 임

시직 노동자의 ‘고용 경로’(employment path)에 대한 사업장 차원의 협약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은 입사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1년(사무직) 또는 3년(생산직)이 지나

면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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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이 규정을 즉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경영

진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결과, 노사는 절충안을 마련해 정규직으로 고용될 

정도로 장기 근속한 40명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다른 기간제 노

동자는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를 떠남으로써 위기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우리는 위기상황에서 20%의 노동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간제 노동자였

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Auto 사가 노동자를 재고용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채용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벨기에 Auto 사 노동조합 간부) 

이러한 초기의 대책은 지속되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명되었다. 독

일에서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중반에 추가조치를 

협상하였다. 경영진은 공장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했으며, 

직장평의회는 고용보장을 포기해야 했다(경영진의 압력을 받아 직장평의회는 2004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손실을 두려워했고 강력한 업종별 단체협약이 제공한 

고용보장도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세 가지 분야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첫째, 타부서 배치를 위한 내부이동이 장려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이 있는 생

산직 노동자는 행정부서의 지원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진은 지역내 

다른 기업과 협력협정을 맺어 당분간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력 ‘리
싱’(leasing) 조치는 업종별 협약에 의해서도 장려되었으나 전체 지역이 위기의 영향

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내부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노동

자들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내용과 관련된 노동자

의 재량권은 감소하였다. 둘째,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욱 유연해졌다. 예를 들

어 교대제는 생산량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에도 바뀔 수 있었다. 

이는 작업량이 많을 경우 주말과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

자의 노동시간 통제수준을 저하시켰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조기퇴직제도의 도입은 

노동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55세에 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 

제도는 나이가 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압박감을 주었지만 이 중 5%만이 조기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직장평의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유연성에 동의하였

고,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건 저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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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에게만 일시적 실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했다. 2009년 중반, 노사는 공동으로 사무직 노동자가 벨기에 

법에 규정된 시간계좌제(time credit)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부 역시 이 제도의 

사용을 권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정부는 임금

손실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 노동조합은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

해 이전 소득과의 격차를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고 요구하였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조의 지지가 필요했던 경영진은 이러한 요

구를 받아들였다. 많은 사무직 노동자가 큰 임금손실 없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

간계좌제를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내부이동성이 강화되었다. 즉, 적절한 기술을 갖

춘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OJT(on-the-job training)와 다기능(multi-skilling) 인력양성 방법으로도 간주되었다. 

벨기에에서는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독일공장에 비해 위기대책이 극단적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책은 Auto 사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2013년 초 

신규주문 증가로 독일공장 상황이 개선되자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되었다. 24개월 동

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공장의 손실도 크지 않았고 공장폐쇄나 해고도 막을 수 

있었다. 

‘확실히 유연성은 공장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15~20% 수준의 파견노동

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

론 위기상황에서 고통받은 사람은 파견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대책과 

노사의 합의안이 고용보장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Auto 사 직장평의회 위원) 

벨기에 공장은 위기 이후 약 1년이 지나자 빠르게 회복되었다. 상황이 회복되자 일

시적 실업제도를 종료하였지만 즉시 인력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는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 우리는 매달 수백 명의 임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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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급격히 사업이 확장되자 오히려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해고당한 임

시 기간제 노동자는 300명이었지만 재고용된 인력은 3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

다.’ (벨기에 Auto 사 공장 인적자원관리자)

5.2 Machine 사의 사례

Machine 사의 독일공장은 2010년 주문량 폭락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경영진은 

파견노동자 절반을 소속 파견업체로 되돌려 보냈고, 몇 주 후 나머지 인력도 모두 떠

나보냈다. 이처럼 파견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파견노동자들은 

미숙련에서 중급수준의 숙련을 갖추고 있었고, 생산과 행정에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

였다. 사측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결정권이 없던 직장평의회에게 통보만 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관점에서 볼 때 파견노동자를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는 것은 신

속한 비용절감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었다. 직장평의회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경영진의 

조치에 반대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파견노동자를 돌려보냄으로써 정규직 노동자

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장평의회는 파견노동자만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크

게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대상이 되었다면 직장평의회는 엄

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Machine 사 독일공장 직장평의회 위원)

2010년 Machine 사 벨기에 공장에서는 여러 건의 대량수주가 취소되어 업무량이 

감소하였다. 생산에 치중했던 독일공장에 비해 벨기에 법인은 연구와 제품 개발에 집

중하고 있었다. 전체활동에 비해 생산활동(대부분이 시제품)의 비율이 낮았고, 생산직 

노동자(중급에서 고숙련)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파견노동자

였다. 독일에서와 같이 경영진은 파견노동자 축소를 원했으나 중요한 기능을 보유한 

파견노동자도 있었다. 따라서 경영진은 10명의 고숙련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직시켰다. 노동조합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사측과 체결된 

관련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위기로 인해 파견노

동자가 가장 먼저 직장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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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나빠지자 회사는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해고 대상은 

임시직 기간제 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임시직 기간제 노동자는 이 직장에서 어

떠한 직업전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곳에 파견되었을 뿐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죠.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Machine 사 벨기에 공장 직장평의회 위원)

이러한 초기의 대책은 악화되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치 못했다. 독일에서는 기간

제 노동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이 정규

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업장평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결정권이 없어 경영진과 협의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숙련엔지니어로서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있는 외부 하

청업자(external contractor)의 계약종료는 원하지 않았다. 파견노동자와 유사하게 이

러한 외부 하청업자도 회사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한다면 쉽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능은 파견노동자의 기능과 비교도 안될 만큼 

높았다. 한편 직장평의회는 공장에 남아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경영

진은 그 대가로 양보를 원했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계좌(working-time account)에 남아 있는 시간을 소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노동자

들은 안식휴가나 조기퇴직을 위해 저축해 둔 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했고, 근로시간 단

축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극복해야만 했다. 또한 경영진은 내부이동성 확대를 요구했으며 

직장평의회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이에 동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직장평의회

는 2010년 Machine 사 본사와 유럽금속연맹(European Metalworkers' Federation: 

EMF) 간에 체결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EFA)을 이용

할 수 있었다. 이 협약에 의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단기간 동안 독일의 다른 

공장이나 심지어 외국의 공장으로 배치되었다. 이렇게 유럽기본협약은 노동 이동성

(mobility)및 훈련과 관련해 Machine 사의 유럽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모

범관행이 되었다. 직장평의회는 위기 기간 동안 독일 자회사의 고용보장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으로 유럽기본협약을 이용하였다(Pulignano 2014). 공장 내부이동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것을 우려하였

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기능적 유연성과 이동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업무내용과 

근무지에 대한 노동자의 재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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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한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

니다. 우리는 회사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achine 사 독일공장 직장평의회 위원)

그러나 경영진은 노동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추가적 인력감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

라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 자발적 이직과 조기퇴직 제도에 대한 교섭을 실시하게 되

었다.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이 공

장은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전망이 양호했

다. 거의 2년 후, 신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새로운 파견노동자가 채용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업무량 감소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였다. 일시적 실업은 노동자에

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옵션이 될 수 없었다. 독일에서와 같이 노사는 과거에 체결된 

유럽기본협약에 의거하여 노동자를 단기적으로 인근국가의 다른 공장으로 이동 배치해 

고용을 유지시키는 전 방위적 내부이동성(cross-border internal mobility)을 강화하기

로 결정하였다. 언어능력이 우수한 특정 노동자집단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 대책은 다

문화 OJT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시간계좌제의 사용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거부하였다. 경영진은 인력감축을 요구했으며, 

노동조합은 충분한 퇴직금을 전제로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인력감축과 

남아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안정이라는 보장을 받고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직자

에게는 유리한 보상이 제공되고, 회사에 남은 사람들의 노동조건도 변화되지 않았다. 

기존의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강의실 훈련(classroom training) 예산은 삭감되고 대신 

OJT가 더욱 강조되었다. 단순노동은 파견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변화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와 같

이 회사를 떠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숙련 고소득 하청업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었다. 2012년 주문량이 증가하면

서 상황이 눈에 띠게 개선되자 100명의 파견노동자가 생산부서에 재고용되었다.

‘이제 안전 완충장치(safety buffer)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 

단지 추가로 고용된 임시직원을 감원하면 됩니다. 회사는 이들을 해고할 때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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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임시직 노동자를 해고하기는 쉽습니다.’
(Machine 사 벨기에공장 직장평의회 위원)

6.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효과

국가차원과 EU차원의 제도적 요인(예: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구조)과 기업차원의 

요인(예: 숙련도)이 상호작용해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한 여러 기업에서 위기관련 단체

교섭의 성격이 달라지며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효과도 달라진다. 앞의 절과 <표 2>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취약했던 임시직 노동자는 위기의 충격

을 정면으로 받았다. Auto 사와 Machine 사의 위기대응책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

장을 지향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충격완화 장

치로 사용한 것이다. 두 기업에 대한 우리의 연구분석은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성격과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간 수준의 숙련과 미숙련 노동자로 구성된 Auto 

사의 경우는 양보교섭 성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 반면 고숙련 인력으로 구성된 

Machine 사에서는 합의적 성향의 단체교섭이 더욱 강했다.  

Auto 사
독일공장

Auto 사
벨기에공장

Machine 사
독일공장

Machine 사
벨기에공장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보장, 유연
노동시간과 내부
이동성에 대한 
양보교섭, 자발적 
조기퇴직제도

일자리 보장, 
노동조건 거의 
변화 없음

일자리 보장, 
내부이동성 강화, 
자발적 정리해고 
신청 및 조기퇴직
제도

일자리 보장, 
노동조건 거의 
변화 없음

기간제 노동자 고용계약 갱신 
안됨.

대부분 고용계약
이 갱신되지 않았
지만 40명 정규
직 전환 

소수의 특별한 예
외(기능)를 제외하
고는 고용계약 갱
신 안됨 

-

임시직 
파견노동자

강제 이직 - 강제 이직 중요한 기능 소지
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나
머지는 강제 이직

외부 하청업자 - - 대부분 잔류(기능) 대부분 잔류(기능)

<표 2>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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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위기 국면에서 벨기에 현지노조는 다수의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독일의 직장평의회는 대부분의 임시직 노

동자가 퇴직조치를 당할 때 수수방관하였다. 직장평의회는 임시직 노동자가 고용될 때

는 공동결정권이 있지만 이직할 때는 개입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3) 위기가 지속

되자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차이도 계속 나타났다. 벨기에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은 유지되었지만 독일의 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노동조건을 양

보해야 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위기 기간 동안 일자리 유지를 위한 벨기에와 독

일의 단체교섭 구조와 제도적 장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독일과 벨기에 양국 모두 통일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제도를 특징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는 산별노조와의 협약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권한위임

(delegation)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독일은 사업장 차원에서 산별협약보다 저하된 

노동조건(derogation)을 허용하고 있다(Marginson & Galetto 2014). 이러한 ‘개방조

항’(opening clause)은 독일금속업종의 노동시간과 임금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Auto 사와 Machine 사의 독일 자회사 현지경영진은 이 개방조항에 의한 높은 재량권

을 이용해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노동조건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 직장평의회

는 양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업종별 협약을 활용할 수 없었고, 공동결정

권과 관련된 현지의 제도적 자원도 부족했다. 임시직 해고조항이 공동결정권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평의회는 공식적으로 경영진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장평의회는 해고로부터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도 없었고, 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조건을 안정시킬 수도 없었다. 반대로 벨기에의 경우, 업종별 협약의 노동조건

을 저하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 사용자들이 상급 차원에서 결정된 기준을 훼손시킬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과 비교해 벨기에의 기업경영진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에 

한계가 있었다(Pulignano et al. 2013). 즉,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

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원으로 업종별 협약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동일국가 내에서도 다국적기업 간에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Auto 사 독일공장에서는 모든 임시직 노동자가 이직을 

3) 앞으로 직장평의회의 개입권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체결된 금속산업 단체협약은 직장평
의회가 사업장 단위에서 임시직 파견노동자에 대해 교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
조: http://www.igmetall.de/tarifabschluss-sichert-faireleiharbeit-101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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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던 반면 Machine 사 독일공장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일부와 거의 모든 외부 하

청업자의 고용이 유지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벨기에의 경우에도 Auto 사의 현지노조

는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 유지를 위해 일시적 실업에 동의함으로써 보

다 양보교섭적인 성향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임시직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양

보교섭을 위해 이전에 합의된 바 있는 ‘고용경로’(employment path)를 이용하였다. 

Machine 사의 벨기에 자회사에서는 이러한 양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Machine 사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초국적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이동

성(mobility)과 훈련(training)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FA) 체결과 관련해 국가 및 유럽 

차원의 정보 및 협의구조 간의 연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금속연맹(EMF)

은 초국적 교섭에 의한 조정(negotiation coordination)을 발전시키고 Machine 사 노

동자대표와 노동조합 간의 소통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종별 유럽기본협약(EFA)을 체결하기 위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위기 기간 중에 채택

된 괄목할 만한 사업장 수준의 협약은 유럽기본협약(EFA)이 로컬교섭에 미친 긍정적

인 효과를 보여준다. 양국에서 로컬 노동자 대표는 기대수요에 맞는 노동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이동성(internal mobility)에 대해 교섭하였다. 이는 생산이 최고점

에 달할 때 다른 공장의 전문인력을 전근시키고 순환배치하는 것이다(Pulignano 

2014). 간단히 말해 Machine 사의 자회사에서 채택된 어떠한 대책도 양보교섭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연성과 고용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경영진과 노동

자대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절충안의 결과였다. 그러나 Machine 

사 내에서는 초국적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벨기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단체교섭으로 

인해 유럽기본협약이 많은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및 

노동조건 보전을 위한 로컬 노동조합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와 달리 독일의 직장평의회는 포괄적 교섭이 아닌 교섭분권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조건 저하에 동의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독일 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상호보완

적이어서 두 집단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Hassel 2014).  

EU 및 회원국 고용규정 등의 제도적 체제는 비록 기업상황에 따라 교섭결과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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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기본틀이 되었다. Auto 사와 Machine 사는 노

동자의 숙련도가 기본적으로 달랐다. Machine 사의 노조간부는 노동자의 특수한 숙련 

때문에 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벨기에와 독일 양국에서 모두 

일부 임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 중심의 교섭이 실시되었

다. 노사합의는 EU 차원과 회원국 차원의 연계에 의해서도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Machine 사 로컬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협력해 고용계약 형태가 다른 노동자집단의 

장기적인 고용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성

을 갖게 되었다. 이와 달리 Auto 사 노동조합은 양보교섭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벨기에)의 제도적 자원을 이용했다. 

전반적으로, EU 및 회원국의 고용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특수한 숙련

을 보유했던 Machine 사와 달리 Auto 사 노동자의 기술은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의 교섭형태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질적 형태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집단에 미치는 효과도 달랐다. 

7.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벨기에와 독일의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서 이질적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노동자에게 보다 긍정적이

거나 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규명하였다. 우리는 교섭분권화의 정도와 기업

특수성(specificity)의 정도 차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고용규제제도의 차이(특히 업종별 교섭 대 기업별 교

섭이라는 단체교섭의 차이), 기업 간 노동자 숙련의 차이(미숙련 대 고숙련), 초국적 차

원의 다국적기업 고용거버넌스(employment governance) 측면(예: 유럽기본협약의 

유무)에 의해 설명된다. 앞에서 언급된 요소들이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독일의 경우 교섭분권화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업종별 협약에서 이탈한 기

업 차원의 협약이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노동조합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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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기의 대응은 임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독일

의 직장평의회는 임시직 노동자 해고에 대한 공동결정권이 없었던 반면 벨기에의 직

장평의회는 다수의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위기가 지속되자 

벨기에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독일

의 직장평의회는 일자리 보장을 조건으로 노동조건 저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벨

기에의 포괄적인 다층적 교섭체계는 업종별 협약에서 벗어난 기업차원의 협약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노동조합에게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Auto 사의 노조간부는 교섭력의 원천이

었던 기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다수의 임시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양보교섭에 

임했다. 위기가 지속되자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제시한 일시적 실업을 받아들이면서 정

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Machine 사에

서는 필수기능을 가진 임시직 노동자와 높은 자격을 갖춘 외부 하청업자(external 

contractor)의 고용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자유화(liberalization)의 효과가 숙련도

에 의해 여과된다는 노동시장 이중화의 핵심논쟁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Emmenegger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서 한걸음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숙련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모두에 대한 노동시장 이중화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Machine 사 노사는 기존에 체

결된 유럽기본협약(EFA)에 의거해 양보교섭 없이 여러 가지 대책에 합의하였다. 전반

적으로 Machine 사에서는 초국적 차원의 고용거버넌스제도를 존중하는 기본틀 내에

서 숙련이 위기관련 단체교섭에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합의지향적인 유형이 나타

났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업종별협약에서 벗어난 기업차원의 협약이 많아지면서 

교섭력의 중심이 업종차원에서 기업차원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직장평의회가 약

화되었다. Auto 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모든 임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직장평의회는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건을 양보하는 협약을 체결

해야 했다. 반대로 Machine 사 독일공장에서는 노동자의 고숙련과 기존의 유럽기본협

약이 위기관련 단체교섭의 효과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간제 노동자와 거

의 모든 외부 하청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교섭방법도 보다 노사합의적

인 성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장에서는 위기관련 단체교섭이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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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장에

서 정규직 노동자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는 해고되었

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협상관행이 규제상황뿐만 아니라 유럽차원과 현지차원의 정보 

및 협의의 조율 정도, 기업차원의 중요한 맥락 변수로서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상황과 기업차원의 요인이 상호작용해 위기관련 단

체교섭 결과가 서로 달라진다(예를 들어 Auto 사는 양보교섭 성향, Machine 사는 노

사합의 성향). 다시 말해 위기의 시기에서조차 반드시 양보교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양보

교섭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 연구결과는 양보교섭이 

결국은 고용형태가 이질적인 노동자집단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보교섭은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  

* 이 연구는 KU Leuven 대학교(OT/10/015)와 Flemish Research Council(FWO)(ZKC2575/G.0773.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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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도전에 대한 대응: 노조활동가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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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티나(TINA)!

Rudi Wagner1)

티나(TINA)란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어로 영국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자주 사용하던 슬로건이었다. 경제학과 정치학 및 정치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다’라는 의미로,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본의 세계화야말로 

현대사회 발전을 위한 최상의 또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이러한 게임의 일부로, 이 책자는 그 본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

대 지방정부의 아웃소싱 문제를 다룬 Anna Mori의 논문(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은 아웃

소싱의 기원과 관련해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조언을 제공

해 주고 있다. 

  

‘사실상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예상보다 적으며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

다’는 것이 핵심적 표현으로, 이러한 사실은 노조활동가인 나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탁부서를 아웃소싱하려고 했던 오스트리아의 한 병원 사례를 먼저 언급하고 싶다. 

한 컨설팅업체가 아웃소싱에 따른 연간 비용절감액을 7,419.31유로라고 산정한 바 있

는데 이는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과 거의 비슷한 액수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 사례는 병원 구내식당의 아웃소싱에 관한 것이다. 이제 민간업자가 환자와 

병원노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식사의 질이 너무 나빠져 손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오스트리아 GPA-djp (Union of Private Sector Employees, Graphical Workers and Journalists; 민간
부문 종사자, 그래픽 노동자, 언론인 노동조합) 단체교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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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웃소싱 과정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컨설턴트와 변호사에게 지

급하는 총비용을 알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 상담은 컨설턴트와 변호사에게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마가레트 대처가 ‘대안은 없다’(TINA)고 이야기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반대

가 진실이다. 즉, ‘수천가지 대안이 있다’(There are thousands alternatives의 약어로 

TATA)라는 말이 진실이다.

노조활동가와 직장평의회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툴박스(tool box)를 만드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중요하다.  

1. 사업이전고용보호법(Transfers of Undertakins Directive: TUPE)법.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2001/23/EC)은 사업주 간에 사업이 이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고용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지침이다. 이는 과거의 ‘기취득 

권리 지침(77/187/EC)’(Acquired Rights Directive)으로 알려진 EU지침을 대체

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이다. 

2. 사업 입찰에 있어서 사회조항(social clause) 준수 투쟁. 아웃소싱 계약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액션분야이다. 

3. OECD 가이드라인 활용. 대개의 경우 직장평의회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아웃소싱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없는 행동강령이긴 하지만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조업 중인 지역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권리 침해를 홍보하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 기

업은 언론에 나쁘게 보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TINA’(대안은 없다)에 굿바이 하자. 대신 ‘TATA’(수천 가지 대안이 있다)’
를 열렬히 환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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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아웃소싱: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Clare Harrisson1) 

UNISON은 영국의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다. 12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우리 노조는 공공부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조직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조합

원 중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자선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포함되

어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Anna Mori의 논문 ‘저임금으로의 수렴(low road 

convergence). 지방정부의 아웃소싱이 노동에 미친 영향: 비교관점’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많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분

명히 여기서 기술된 여러 유형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아웃소싱이 특히 육체노동이

나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저하시키는지 목격해 왔다.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

분은 저임금 여성에 의해 수행된다. 대개의 경우 노동비용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바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 보다 적

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을 더 적게 주거나 직원 수를 줄이

는 것이다. 더욱이 이처럼 민간과 자선부문에 걸쳐서 수많은 조직에 의한 업무의 파편

화로 인해 이 부문 노동자를 위한 협상이나 조직화가 날로 어려워진다. 이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전고용보호(TUPE)법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많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보다 간단히 말해 보호를 받아왔던 과거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값싼 노동자로 점차 대체되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형성되

는 노동력 계층구조가 발견된다. 이는 단지 임금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건과 연금과 같

은 혜택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아웃소싱업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의 사이클에 얽매여 조직 내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

1) 영국 UNISON(공공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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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다. 이 문제는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중요하다. 민간부문에서 사용자가 동일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수렴(convergence)에 대해 몇 가지 흥미있는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특

히 아웃소싱업체나 파견업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점을 인식해왔지만 주변부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직화에 집중하는 것이 곧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된다

는 점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납득시키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웃소싱된 노동자의 저임금은 특정유형의 업무에 대한 ‘시장

가격’을 하락시켜 직접 고용 노동자(혹은 정규직)의 임금인상 협상과 쟁취를 더욱 어

렵게 한다. 전 업종에 걸쳐 모든 유형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하향 압력으로 공공서비스

의 업무가 사실상 평가절하되고 있다. 시장압력과 더불어 ‘위기’와 ‘긴축’이라는 단어

는 조합원의 임금에 재앙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아웃소싱의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은 복잡하다. 계약이 성사되도록 계약조

건, 특히 입찰비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입찰기관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사

실 영리조직이 공공부문계약에서 얻는 이윤은 종종 미미하며, 특히 지방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조합이 아웃소싱된 부문의 생활임금 캠페인에 어떻게 접근해야 했

는지 살펴보면 이러한 복잡성이 잘 드러난다. 소요재원 증가분을 조달하도록 입찰기관

에 적절한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 캠페인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유형과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거

대 다국적기업에서부터 개인관리예산으로 고용된 작은 조직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규모는 임금과 협상에 대한 기업의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도 막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장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더 나은 행동강령을 요구해 온 일부 거대 원청업체는 상당한 우려를 하

게 되었다. 규제되지 않은 소규모서비스 공급업체가 난립해 사실상 정상적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지점까지 입찰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평판 좋은’ 기업을 입찰과정에서 취약하게 만든다. 실제로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노동

조합에게 격노할 만한 조직화와 협상과제를 제기한다. 즉,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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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의 전략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과 전술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히 지난 5년 동안 보수당 정권 하에서 아웃소싱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비록 아웃소싱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되긴 했지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이다. 

현 정부는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에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수많은 새로운 입법조치

(예: 보건복지법)를 통과시킴으로써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나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같은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도 축소하

였다. 그 결과 수많은 공공기관은 아웃소싱을 유일한 대안, 즉 대폭 삭감된 예산에 대

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입증하듯 

이미 해당조직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비용이 강요된 만큼 이 모델은 어느 정도 

허위절약(false economy)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임기 중에도 아웃소싱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던 수많은 보호책이 약화되었고, 지난 몇 년간  사업이전고용보

호법(TUPE)도 개악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운동세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걸음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것인

가? 예를 들어 우리는 조달단계부터 입찰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는 지방의 의료서비스(NHS) 트러스트 등 많은 기관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기관에게 입찰업체의 입찰서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

용자’로서 이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업

이전고용보호플러스(TUPE-plus)법에 의한 압력을 통해 기본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고려된 조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전고

용보호(TUPE)법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사업이전 시점에만 유효한 법률적 보호에 과도

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업이전고용보호(TUPE)법이 아

웃소싱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 논문에 인용된 사례에 의하

면 시간이 갈수록 이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사업이전 시점 이후 민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사업이전고용보호(TUPE)법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범사업장 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부문 조합원에게는 개별 사업장 차원의 노동



Clare Harrisson

296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도전

자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장에서나 노조에서 주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권리 내에서 교섭하고 조직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제공해 줄 필

요가 있다. 또한 전체적이고 전국적인 전략 내에서 이 거대한 일부 전국적 기업을 다

루는 데 있어 우리 로컬노조의 관계와 중앙의 접근법 간에 균형을 모색할 필요도 있

다. 소규모와 대규모 조직, 지방과 전국적 (혹은 국제적) 조직, 원청업체와 입찰기관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아웃소싱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중심역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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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노동자 조직화의 도전 극복

Alan Tate1)

UNI ICTS(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s)는 UNI 국제산별연

맹(Global Union)의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부문 조직으로, 전 세계 3백만명 이상의 정보

통신기술서비스 부문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특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전세계적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국제조직으로서 UNI는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오프쇼링, 즉, 훨씬 낮은 임금과 보다 

강도 높은 노동조건이 가능한 국가로의 사업 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오프쇼

링이나 그 위협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아

웃소싱된 하청업체와 부설 고객센터(contact center)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성

과가 이전대상국 노동자와 비교됨으로써 ‘벤치마킹’ 되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UNI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서 미국 가맹조직인 통신노조(CWA)

와 함께 세계콜센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하였는데 절반은 

미국 전역의 CWA 지역조직에서, 나머지 절반은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였다. 이 대회

에서는 브라질, 인도, 벨기에, 튀니지,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활동가와 노조지도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각

국의 고객센터 노동조건이 실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청계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하향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

며 노동강도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는 논문결과를 뒷받침한다. 올란도 대회의 발제

와 토론을 통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강력한 단체교섭의 전통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1) UNI Global Union, UNI ICTS(UNI 국제산별연맹,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부문. 본부: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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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ICTS는 모든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로코, 필리핀, 

인도, 라틴아메리카 가맹조직과 함께 현지 고객센터의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직 파견노동자와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높은 이직률, 비교적 

폐업이나 이전에 취약한 고객센터 등 고객센터 노동자 조직화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고객센터와 주요 통신, 금융, 소매, 기타 기

업을 조직할 것인가? - 어떻게 우리의 협상력과 고객과의 관계에 균형을 이룰 수 있

을 것인가? - 에 대해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주요 아웃소싱 업

체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당면도전을 극복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화 및 교섭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고객센터

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법개정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을 것

인가? 이 책자에 수록된 논문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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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분야의 노동자 의사대변: 노동조합의 핵심 역할

Fidel Gavilan1)

나는 벨기에와 국제조직의 금속부문 노조에 관여했던 전문간부의 관점에서 논평하

고자 한다. 나는 2002년부터 벨기에 사회주의노총(ABVV-FGTB) 소속 금속노조에서 

경제전문가로서 일하면서 직장평의회 위원의 연례사업 및 재무 정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지원해 왔다. 또한 유럽직장평의회(EWC) 위원에게도 자문을 제공해 왔으

며, 국제제조노련(IndustriALL)의 유럽 코디네이터로서 여러 유럽직장평의회 위원도 

맡고 있다.

비록 금속업종의 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Ramioul과 Van Hooteghem의 

논문(사업이전, 노동과정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질)은 특히 흥미로웠다. Ramioul과 

Van Hooteghem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조조정을 겪은 많은 기업에서 업무량이 증

가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는 대신 재정

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희생을 각오한다. 모든 구조조정 시기에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일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       

독일의 파견노동자에 관한 Benassi의 논문(양보교섭에서 사업장 연대 확대로)은 정

규직 노동자에 비해 이들이 받는 차별을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파견노동자는 기간을 정한지 않은(open-ended)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fixed-term) 노동자 모두에 대해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압력을 행사한다. 2001년 

이후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듯이 독일 노동시장의 불

안정성 증가는 독일 노동자에게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직장평의회(EWC)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혹은 도중에 IMF와 EU

1) ABVV Metaal/FGTB Metal(벨기에 ABVV-FGTB 노총 소속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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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으로 일부 EU회원국의 노동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약화시켜

서 말하자면) 이러한 차별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노동이 엄

격하게 규제되고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누리는 기타 서유럽국가에서는 전혀 큰 문

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논문이 우리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니다. Benassi는 독일금속

노조(IG Metall)가 어떻게 먼저 기업차원에서 파견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점진적으

로 업종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EU

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의 제도를 EU 전체의 모범사례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

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년간 독일의 총 

노동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여전히 망각하고 있다. 독일은 전일제 일자리

를 파트타임 일자리로 대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이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독일이 EU회원국 중 2000년 이후 빈곤이 가

장 급속히 심화된 국가라는 점이다.  

Doerflinger와 Pulignano의 논문(아웃소싱과 최근 위기상황의 단체교섭: 다국적기업

의 고용에 미치는 함의)은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벨기에의 사회적 거버넌스 모델의 

강점을 옹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장평의회 차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 반면 벨기

에에서는 업종별 노조대표와 노조간부에 의해 교섭이 이루어진다. 노동자 측에는 사회

주의노총(ABVV), 기독교노총(ACV), 자유주의노총(ACLVB) 등 공인된 3개 노총의 조

합원만이 벨기에의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친사용자 노조에

서 급진적인 좌익노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사회적 대화 노동자대표 선거(social 

election)에 출마할 수 있다.     

Doerflinger와 Pulignano는 독일의 직장평의회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희

생(종종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지향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저

런 희생의 결과도 논의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더욱이 기존 단체협약은 고용부에 제출돼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독일의 노조지

도자는 협상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완전무장되어 있는데 직장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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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 노조지도자들은 폴크스바겐(VW) Vorst 분규사례와 같이 단체

협약이 승인되도록 법개정을 촉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벨기에의 

업종별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전업종에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기업은 어떠한 부당경쟁도 벌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단체협약이 

업종별로 사용자단체와 체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회원사만이 해당 단체협약의 구

속을 받는다. 더욱이 기피조항(opt-out clause)으로 인해 기업은 단체협약을 회피할 

수도 있다.        

Doerflinger와 Pulignano의 논문은 유보조건을 붙여 읽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노

동조합, 즉, 독일노총(DGB) 소속노조와 3개의 공인된 벨기에 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

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독일노총 소속 노조가 없는 소규모기

업을 분석하였다면 연구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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